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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

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

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

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

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

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

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

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

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

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

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

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국문요약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

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

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

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

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

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

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

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

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

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

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

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



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

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

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

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

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

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

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

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

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



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

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

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

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

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

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

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

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

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

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

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



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

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

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

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

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

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

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

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

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

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

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

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

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

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

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

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

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

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

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

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

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

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

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

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

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

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

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

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

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



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

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

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

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

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

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

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

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

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

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

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

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

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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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브렉시트(Brexit),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통상갈등, 코로나19, 글로

벌 공급망 재편 등 이 모든 단어들이 신문 지면을 장식한 지 불과 5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한결같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글

로벌 경제 통합을 부정하는 단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거의 동시다발적

으로 발생한 것이 그간 꾸준히 이어져온 세계화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겠지만 향후 국제통상질서 및 대외경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오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더해 디지털 경제, 환경 등의 분야에서 근본적으로 

글로벌 경제 생태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불확실

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트럼프 시대에 불거진 미·중 통상갈등은 여전히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

지 못한 채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형태

로 발전하는 모양새다. 특히 공급망 재편의 주요 대상인 IT·반도체, 전기차 배

터리 등은 우리 기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미국의 향후 

정책 방향과 중국 및 기타 이해관계국의 대응에 따른 우리의 득실을 따지는 동

시에 정책 방향 정립은 향후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통상의 

활성화 역시 국제통상질서의 패러다임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디지

털세 등 국제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

르는 가운데 주요국은 이를 위해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코로나19라는 외생충격이 국가 간 교역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전 세

계 교역량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봉쇄령으로 인해 주

요 물자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물자의 적재적소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코로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의료 및 보건 분야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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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졌다. 일례로, 산소 호흡기 등 기본 의료물자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

국의 경우 코로나 확산 초기 심각한 공급난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안겨준 트라우마는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을 상기시켜 주었고 현재 이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환경 분야 역시 미국, EU 등의 주도로 친환경 쪽으로 그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다. 범지구적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탄소국경세 등으로 발현되

어 향후 국제통상질서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환경 인

프라 구축을 위한 각국의 노력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더 큰 결실을 맺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렇듯 작금의 국제통상 및 대외경제 환경은 다방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

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이슈들은 대부분 패러다임 전환적(paradigm-shifting)

이자 크로스커팅(cross-cutting)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탈

탄소화 관련 이슈는 비단 국내 정책 및 제도뿐만 아니라 탄소국경세, 무역협정 

등의 국제통상 이슈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에서 국가 간 협력과도 그 연

관성을 찾을 수 있다.

대외경제 환경이 이렇듯 다차원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에 

맞는 지역별 통상 및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여 중장기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현황과 향

후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별·지역별 통상 그리고 경제협력 방안

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개의 디멘션(dimension)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 첫번째 

디멘션은 ‘이슈’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향후 우리의 대외경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전반적 분

석을 기반으로 각 이슈에 대한 지역별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기서 본 

연구의 두 번째 디멘션인 ‘지역’이 등장한다.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연구의 전체적

인 틀을 ‘이슈×지역’ 형태의 매트릭스(matrix)로 표현하면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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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연구의 전체적 틀

이슈

지역
이슈 A 이슈 B ······ 이슈 M

현황/전망
A에 대한 전반적 현황 

및 전망

B에 대한 전반적 현황 

및 전망
······

M에 대한 전반적 현황 

및 전망

지역 1
A와 관련 지역 1과

협력·대응 방안

B와 관련 지역 1과

협력·대응 방안
······

M과 관련 지역 1과

협력·대응 방안

지역 2
A와 관련 지역 2와

협력·대응 방안

B와 관련 지역 2와

협력·대응 방안
······

M과 관련 지역 2와

협력·대응 방안

······

······

······
······

······

지역 N
A와 관련 지역 N과

협력·대응 방안

B와 관련 지역 N과

협력·대응 방안
······

M과 관련 지역 N과

협력·대응 방안

자료: 저자 작성.

물론 각 이슈별로 지구상 모든 지역을 망라한 협력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는 사실상 어려운 관계로 각 이슈와 관련 중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과 협

력 방안 도출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표 1-1]에 나타난 매트릭스의 

모든 원소를 채우고자 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 주요 원소를 채워 나간

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맞춤형’ 중장기 통상·경제협력 전

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물은 전체적인 

우리의 중장기 대외경제정책 수립뿐 아니라 향후 새로운 지역 무역협정 체결, 

기존 무역협정의 ‘업그레이드’, 지역별 진출전략 수립에도 유용한 길잡이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선행 연구로는 김흥종 외(2007)를 들 수 있는데, 동 보고서에서

는 당시 대외통상정책의 주요 분야로 인식되던 해외시장확대, 해외투자, 에너

지, 환경, ODA 정책을 기준으로 이 분야에서 새로운 대외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각 나라별, 지역별로 어떠한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하는가

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동 선행 연구의 골격은 유지하되 주요 분야를 

현재 대외통상정책 및 협력과 관련하여 현안이 되는 분야로 업데이트하여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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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서 그 차이를 들 수 있다.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본 절에서는 한국의 지역별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기초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한국의 교역 동향

1) 한국 상품 총교역 동향

한국의 교역 규모는 10년 전에 비해 증가했지만 2015~16년, 그리고 지난 2년

간(2019~20)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출과 수입은 2013년을 제외

하고는 모두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했지만 그 폭에는 차이가 있어 무역수지의 

변동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한국의 상품 총수출 및 총수입(2010~20년)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수출 수입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를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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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상품교역의 지역별 비중

지역별로는 단일국가로서는 한국의 가장 큰 교역국가인 중국이 포함된 동북

아 지역과의 교역이 2020년 기준으로 총교역량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고, 

동남아시아1)와 북미 지역과의 교역이 각각 14% 내외, 유럽이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의 교역이 약 18% 정도 

된다. 중동 지역과의 교역은 한때 전체의 10%를 상회할 정도로 높았지만 그 비

중이 점차 줄어들었고 코로나19와 함께 원유 수요가 급감한 2020년에는 비중

이 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표 1-2. 한국의 지역별 총교역 추이(2010, 2015, 2020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5 2020

동북아 336,601 (37.8) 359,374 (37.3) 379,067 (38.7)

동남아 97,294 (10.9) 119,855 (12.4) 143,847 (14.7)

남아시아 19,983 (2.2) 18,890 (2.0) 19,563 (2.0)

대양주 29,192 (3.3) 29,757 (3.1) 27,541 (2.8)

중동 78,944 (8.9) 75,295 (7.8) 46,607 (4.8)

CIS 22,263 (2.5) 19,446 (2.0) 23,909 (2.4)

북미 98,672 (11.1) 122,463 (12.7) 141,487 (14.4)

중남미 50,832 (5.7) 46,648 (4.8) 39,882 (4.1)

유럽 92,228 (10.3) 105,278 (10.9) 111,488 (11.4)

아프리카 14,302 (1.6) 13,108 (1.4) 9,947 (1.0)

총계 891,596 (100.0) 963,256 (100.0) 980,131 (100.0)

주: 1) 총계는 한국의 전체 교역량을 의미하며 각 지역별 국가들이 세계 모든 국가들을 포함하지 않음. 따

라서 총계와 지역별 교역량의 합은 상이함.

2) 괄호 안의 수치는 지역별 비중을 나타낸 것임.

3) 총계 수치는 전 세계 수치를 나타낸 것이므로 상기 지역별 수치의 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를 토대로 저자 정리.

1) 동남아시아는 아세안 국가 10개 국가를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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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은 2018년 6,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한국이 수출 강국임을 증명했지만 2019년부터 감소하며 2020년에

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125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 수출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동북아 40%, 동남아 17.4%, 북미 

15.5%, 유럽 10.1%, 그 외 13.1%였다(표 1-3 참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

남아시아, 즉 아세안 10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해 한

국 기업들의 대(對)동남아 투자가 증가한 영향에 힘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동북아 지역으로의 수출은 미·중 갈등이 심해짐에 따라 2018년 43%까지 늘었

던 비중이 2020년에는 40%로 줄어들었다. 이는 2017년 1월 집권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전략이 2018년부터 본격화되며 일시적으로 반사이익을 얻

었으나 이후에는 다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표 1-3. 한국의 지역별 상품 수출 추이(2010, 2015, 2020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5 2020

동북아 185,138 (39.7) 205,123 (38.9) 204,782 (40.0)

동남아 53,195 (11.4) 74,824 (14.2) 89,017 (17.4)

남아시아 13,770 (3.0) 14,029 (2.7) 14,043 (2.7)

대양주 7,560 (1.6) 12,094 (2.3) 7,652 (1.5)

중동 12,503 (2.7) 18,284 (3.5) 8,949 (1.7)

CIS 11,054 (2.4) 7,084 (1.3) 11,441 (2.2)

북미 53,918 (11.6) 74,455 (14.1) 79,580 (15.5)

중남미 36,187 (7.8) 30,677 (5.8) 19,501 (3.8)

유럽 53,507 (11.5) 48,079 (9.1) 51,977 (10.1)

아프리카 9,618 (2.1) 7,559 (1.4) 5,774 (1.1)

총계 466,384 (100.0) 526,757 (100.0) 512,498 (100.0)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지역별 비중을 나타낸 것임.

2) 총계 수치는 전 세계 수치를 나타낸 것이므로 상기 지역별 수치의 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를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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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

2020년 한국의 수입은 4,676억 달러로 2010년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수입 역시 지난 10년간 등락을 지속한 탓에 한 방향으로의 

추세를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별 비중으로는 2020년 동북아 지역으

로부터의 수입이 37.3%, 동남아 11.7%, 북미 13.2%, 유럽 12.7%, 그 외 지역

이 22%를 차지했다(표 1-4 참고). 수입 비중을 기준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동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2010년 전체 수입금

액의 15% 이상이 중동 지역으로부터 발생했고, 2012~13년 20%를 상회하기

도 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줄어들며 2020년에는 8.1%로 10% 미만을 기록했

다. 물론 이는 금액 기준으로 본 것이기에 고유가 시기에서 저유가 시기로 건너

온 영향이 반영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는 북미와 유럽지역의 비중이 

2010년 대비 각각 2.7%p, 3.6%p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표 1-4. 한국의 지역별 상품 수입 추이(2010, 2015, 2020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5 2020

동북아 151,463 (35.6) 154,251 (35.3) 174,285 (37.3)

동남아 44,099 (10.4) 45,031 (10.3) 54,830 (11.7)

남아시아 6,213 (1.5) 4,861 (1.1) 5,520 (1.2)

대양주 21,632 (5.1) 17,663 (4.0) 19,889 (4.3)

중동 66,441 (15.6) 57,011 (13.1) 37,658 (8.1)

CIS 11,209 (2.6) 12,362 (2.8) 12,468 (2.7)

북미 44,754 (10.5) 48,008 (11.0) 61,907 (13.2)

중남미 14,645 (3.4) 15,971 (3.7) 20,381 (4.4)

유럽 38,721 (9.1) 57,199 (13.1) 59,511 (12.7)

아프리카 4,684 (1.1) 5,549 (1.3) 4,173 (0.9)

총계 425,212 (100.0) 436,499 (100.0) 467,633 (100.0)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지역별 비중을 나타낸 것임.

2) 총계 수치는 전 세계 수치를 나타낸 것이므로 상기 지역별 수치의 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를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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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무역수지를 보면 2010년만 해도 동북아 지역과의 수지 규모가 

337억 달러로 가장 컸으나, 대동남아 지역 무역흑자 폭이 증가하며 2020년

에는 342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북아 지역과의 무역흑자 폭을 상회하였다. 무

역적자는 중동 지역과의 적자가 가장 크지만 고유가를 기록하던 2011~14년

에 비해서는 적자 폭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9년과 2020

년 전체 교역량이 줄어들며 전반적으로 한국의 무역흑자 규모도 줄어든 모습

을 보였다. 

3) 한국의 서비스 교역

서비스 총교역량은 2010년 1,798억 달러에서 2020년 1,964억 달러로 

9.2%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나 상품교역과 마찬가지로 2015~16년에 하락세

를 보인 후 다시 증가하다 2019년과 2020년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 한국의 지역별 서비스 총교역의 추이

2020년 기준 동남아 지역과의 비중이 23%로 가장 높았다. 미국과의 서비스 

교역 비중이 22%으로 그 뒤를 따랐고, 유럽과 중국이 각각 18%, 17.1%를 차

지했다. 

2010년만 해도 미국이 23%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서비스 교역에서도 동남아 지역과의 교역량이 증가하며 차지하는 비중 순위가 

2017년부터 바뀌었다. 지난 10여 년간 비중 변화의 추세를 보면 중국, 유럽, 

동남아 지역과의 교역 비중은 증가한 가운데 중동, 중남미, 일본과의 서비스 교

역 비중은 감소했다. 특히 서비스 교역에서도 중동 지역과의 교역이 금액, 비중 

모든 면에서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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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한국의 지역별 서비스 총교역 추이(2010, 2015, 2020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5 2020

미국 41,409 (23.0) 43,584 (20.8) 43,248 (22.0)

중국 25,482 (14.2) 35,934 (17.1) 33,540 (17.1)

일본 18,242 (10.1) 16,687 (8.0) 13,395 (6.8)

유럽 28,084 (15.6) 31,198 (14.9) 35,404 (18.0)

동남아 30,656 (17.0) 42,932 (20.5) 45,159 (23.0)

중동 14,299 (7.9) 13,535 (6.5) 6,968 (3.5)

중남미 4,544 (2.5) 5,166 (2.5) 3,325 (1.7)

기타 17,154 (9.5) 20,587 (9.8) 15,364 (7.8)

합계 179,870 (100.0) 209,623 (100.0) 196,402 (10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지역별 비중을 나타낸 것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1. 9. 13)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나) 서비스 수입2)

2020년 한국의 서비스 수입은 901억 달러로 2010년 대비 8.6% 증가했다

(표 1-6 참고). 지역별로는 동남아와 유럽으로부터의 서비스 수입이 2010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이들 지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반면 대중동 서비스 수입은 2010년 대비 60% 이상 감소하며 가장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고, 중남미 지역과 일본으로부터의 서비스 수입도 

30% 가까이 감소했다. 

 표 1-6. 한국의 지역별 서비스 수입 추이(2010, 2015, 2020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5 2020

미국 14,392 (17.4) 14,781 (15.2) 17,360 (19.3)

중국 12,899 (15.6) 20,822 (21.4) 17,226 (19.1)

일본 9,437 (11.4) 7,822 (8.0) 6,662 (7.4)

유럽 8,969 (10.8) 10,964 (11.2) 13,458 (14.9)

동남아 15,116 (18.2) 21,946 (22.5) 22,995 (25.5)

2) 서비스 수입은 한국의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고 받은 돈을 말한다. 상품무역과 비교해보면 수출과 동일한 개념

이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서비스 수출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개념을 

‘서비스 수입’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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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계속

구분 2010 2015 2020

중동 10,174 (12.3) 8,221 (8.4) 3,704 (4.1)

중남미 3,098 (3.7) 3,200 (3.3) 2,036 (2.3)

기타 8,865 (10.7) 9,744 (10.0) 6,665 (7.4)

합계 82,949 (100.0) 97,499 (100.0) 90,106 (10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지역별 비중을 나타낸 것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1. 9. 13)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다) 서비스 지급3)

서비스 지급은 2010년 969억 달러에서 2020년 1,062억 달러로 9.7% 증가

했다(표 1-7 참고). 지역별로는 동남아 지역과의 교류가 가장 크게 늘었고 중국

과 유럽으로의 서비스 지급이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서비스 지급은 2019년까

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2020년 259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

하며 2010년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표 1-7. 한국의 지역별 서비스 지급 추이(2010, 2015, 2020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5 2020

미국 27,017 (27.9) 28,803 (25.7) 25,888 (24.4)

중국 12,583 (13.0) 15,112 (13.5) 16,314 (15.3)

일본 8,805 (9.1) 8,865 (7.9) 6,733 (6.3)

유럽 19,115 (19.7) 20,234 (18.0) 21,946 (20.6)

동남아 15,540 (16.0) 20,987 (18.7) 22,164 (20.9)

중동 4,125 (4.3) 5,313 (4.7) 3,264 (3.1)

중남미 1,446 (1.5) 1,967 (1.8) 1,289 (1.2)

기타 8,289 (8.6) 10,843 (9.7) 8,699 (8.2)

합계 96,922 (100.0) 112,124 (100.0) 106,296 (10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지역별 비중을 나타낸 것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1. 9. 13)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3) 서비스 지급은 서비스 수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외 서비스를 한국이 사용하고 지급한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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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관련 대내외 직접투자 동향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20년 542억 달러로 2010년 253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기업들의 북미지

역 진출이 여전히 활발함을 보여주었다. 향후 수년간 대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

가 예상되고 있어 북미 지역 비중은 앞으로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포

함된 동북아 지역으로의 직접투자 비중은 2020년 14%로 확연히 줄어든 모습

을 보였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꾸준히 일정한 금액이 이루어지기 힘든 특징이 

있어 해당 지역의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2018년과 2019년

과 비교를 해봐도 동북아 지역으로의 직접투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

어든 반면, 북미로의 직접투자는 늘어난 모습을 보여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표 1-8. 한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2010, 2015, 2020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5 2020

동북아 5,401 (21.4) 5,801 (19.9) 7,602 (14.0)

동남아 4,448 (17.6) 4,421 (15.2) 9,778 (18.0)

남아시아 245 (1.0) 395 (1.4) 687 (1.3)

대양주 1,184 (4.7) 908 (3.1) 660 (1.2)

중동 330 (1.3) 1,563 (5.4) 778 (1.4)

CIS 547 (2.2) 306 (1.0) 169 (0.3)

북미 4,695 (18.6) 7,620 (26.1) 17,837 (32.9)

중남미 2,366 (9.4) 5,552 (19.0) 8,209 (15.2)

유럽 5,776 (22.8) 2,443 (8.4) 8,152 (15.0)

아프리카 304 (1.2) 151 (0.5) 302 (0.6)

총계 25,295 (100.0) 29,159 (100.0) 54,174 (10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지역별 비중을 나타낸 것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를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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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직접투자4)

외국인들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2010년 55억 달러에서 2020년 114억 달러

로 증가했다.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도 변동폭은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2018년까지는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 규모와 비교하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가 해외직접투자의 약 20~50% 수준을 오가는 것으로 비춰볼 때 한국기업들의 

해외진출 의지가 더 강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에 기투자한 국가들을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유럽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10여 년간 전반적으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30% 이상은 유럽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5) 이 외에는 동북아, 북

미, 아세안 지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로부터의 직접투자 비중은 매우 낮았다. 이는 아무

래도 선진국들의 자금 여력이 신흥국들보다 많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으로

의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표 1-9. 한국의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2010, 2015, 2020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5 2020

유럽 2,779 (51.0) 4,556 (27.3) 3,921 (34.3)

북미 341 (6.3) 3,265 (19.6) 2,098 (18.4)

아세안 408 (7.5) 2,482 (14.9) 1,889 (16.5)

동북아 1,633 (30.0) 4,057 (24.3) 1,621 (14.2)

중남미 130 (2.4) 812 (4.9) 1,088 (9.5)

중동 20 (0.4) 1,322 (7.9) 568 (5.0)

아프리카 14 (0.3) 8 (0.0) 4 (0.0)

총계 5,450 (100.0) 16,680 (100.0) 11,422 (100.0)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지역별 비중을 나타낸 것임.

2) 총계 수치는 전세계 수치를 나타낸 것이므로 상기 지역별 수치의 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3)를 토대로 저자 정리.

4) 외국인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으로 구분이 되는데, 본문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을 기준

으로 하는 도착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KOTRA(2017), p. 40 참고.

5) 2010~20년 사이 유럽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12년과 2015년

이었으며, 2019년에는 유럽으로부터의 직접투자 비중이 53%를 상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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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과 협력, 기후변화 대응,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5가지 이슈를 다

루고자 한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종전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개념이 미·중 간 전략

적 경쟁의 심화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글로벌 밸류

체인 패러다임의 초점이 기존의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

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그 취약성을 짚어본 후에 향후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

게 재편될 것인지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미국, EU, 중국, 아세안, 

인도 등의 지역에서의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방향 및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둘째로 디지털 무역과 협력에 관해서는 협력의 관점에서 디지털 통상정책

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변화 

추이에 부합하고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지역에서 식별되는 디지털 무역·

경제에 관한 특징과 한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 및 개선점을 간략히 살펴본 후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규제 등을 중심으로 주요 지역별 협력 방

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2021년 8월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에서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없을 경우 

분석된 모든 시나리오에서 2040년에 이미 지구 평균온도가 1.5°C 상승할 것

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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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NDC) 보고서를 종합하여 2021년 9월 17일 공개된 종

합보고서에서도 2030년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은 2010년 대비 16.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가격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EU는 배출권거래제와 연

계한 탄소국경조정(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도

입하려고 하는데, 그 근본적 이유가 탄소누출 방지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목

표 달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CBAM 등 각국의 탄소시

장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금융’, ‘지속가능투자’ 노

력과 대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노력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주요 지역별 협력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본 것을 토대로 협력 방안

을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로 보건협력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은 국

제 보건협력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19의 광범위

한 확산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전염병 대응 협력의 필요성과 그중에서도 백

신의 최적 배분을 위해 백신의 개발과 공급이 국가 간 조율되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 분야 중장기 통상전략을 마련하

기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글로벌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자기구를 통한 과거 

보건위기 대응 사례를 간략히 짚어본 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국제보건협력 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후 WHO

의 감염병 대응과 백신 협력, 특히 코백스 퍼실리티의 운영과 한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에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과 관련하여서는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과 2030 지속가

능한 발전 의제 이행 및 개발재원 확대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으로는 지난 2021년 1월 20일 발표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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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골격을 정리하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선정·재선정된 바 

있는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CPS)과 그린·디지털 ODA 추진전략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그 후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은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에 관한 

최상위 계획인 최신 종합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수립된 3기(2021~2025) 

국가협력전략을 포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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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망 재편 배경

가. 논의 배경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면 우리

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6)

지난 2021년 2월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

령이 한 말이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경제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던 글

로벌 밸류체인(GVC) 패러다임의 변화를 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2021년 초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조사를 명령한 후 세계경제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공급

망 재편이 되었다. 이번 조사의 직접적 배경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 마

스크와 같은 개인보호장비(PPE) 공급 부족과 2020년 말부터 이어진 차량용 반

도체 부족으로 미국 사회 및 경제가 받은 타격이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가 필요했지만 미국 내 공급의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출을 통제하자 큰 어려

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고용을 감당하는 자동차 산업과 같은 제조업의 활기가 필요했지만 

반도체 부족으로 미국 내 자동차 메이커들은 오히려 생산을 감산할 수밖에 없

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1년 6월 8일 백악관은 공급망 100일 조사 보고

서를 발간했다. 

미국은 그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높은 위상의 영유를 목표로 해왔다. 미국

은 끊임없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해왔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설계 및 개

발에 특화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를 등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공급

6) “We shouldn’t have to rely on a foreign country, especially one that doesn’t share our interests, 

our values, in order to protect and provide [for] our people during a national emergency.” The White 

house(2021. 2. 24), “Remarks by President Biden at Signing of an Executive Order on Supply 

chai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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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조사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했던 것에 대한 자기반성을 보

였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국내 제조 역량 부재 △질적 성장을 위한 인센티

브 제공 부족 △미국정부의 산업정책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산

업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제한된 정부의 역할과 비교우위에 입각한 철저한 분업

화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국면을 맞이하여서는 오히려 공급망상의 리스크로 

작용했다는 문제의식이다.

나. 패러다임의 변화

1) 글로벌 밸류체인

미·중 관계가 악화되기 이전 세계경제는 ‘글로벌 공급망(GSC: Global Supply 

Chain)’이라는 개념보다는 ‘글로벌 밸류체인(GVC: Global Value Chain)’이

라는 개념에 주목했고 이를 토대로 세계경제를 주로 분석해왔다.  글로벌 밸류

체인, 즉 한 제품의 기획·설계에서 원자재·부품 조달, 가공·생산, 최종 납품까

지의 과정을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나눠 맡는 시스템은 1990년대부터 진행

된 세계화의 산물이다. 특히 ① ICT 기술의 발전 ② 미소냉전 체제의 붕괴 ③ 

자유무역의 증진 ④ EU 통합 등은 세계화의 확산과 글로벌 밸류체인 발전의 배

경이 되었다.

먼저 ICT 기술의 발전은 물류비용 감소와 서비스비용 감소로 이어지며 세계

화의 조류를 만들어냈다. 미소냉전 체제의 붕괴와 중국 및 소련의 국제사회 등

장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FTA 붐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며 글로벌 분업화를 심화시켰다. EU 통합과 중국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은 세계경제에 거대한 소비 시장을 제공하며 글로

벌 밸류체인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이 같은 GVC의 가장 큰 특징은 각국의 비

교우위에 기초한 분업화, 이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추구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GVC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럽 

및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교역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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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수중심 성장전략은 GVC 참여도를 떨어트리고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 발

견은 미국의 원유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석유화학 분야 GVC의 단순화 경향이 

나타났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만큼 드라마틱한 플러스 요인이 없었다

는 점과 도하라운드 정체는 또 다른 침체 요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GVC의 침체뿐

만 아니라 GSC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야기했다.

2) 글로벌 공급망

2021년 현재 세계경제를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글로벌 

공급망’이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백악관이 발간한 공급망 100일 조사 보고서

에서 밸류체인(value chain)은 17회 언급되는 반면 공급망(supply chain)은 

800회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

는 점과 함께 최근 패러다임이 공급망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밸류체인 패러다임의 초점이 기존의 ‘효율성’에서 ‘안정성’

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1. 스마일 곡선

높음

낮음

생산단계

시간

부
가
가
치

제조

기획/R&D

브랜딩

디자인

판매/AS

마케팅

유통

자료: “Making Things Does Not Make You Smile”(2015. 6.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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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글로벌 밸류체인 vs. 글로벌 공급망

구분 글로벌 밸류체인(GVC) 글로벌 공급망(GSC)

초점
개념

부가가치

(Value addition)

흐름

(Conveyance)

Smile Curve Y축 X축

목적 높은 부가가치 창출 안정적인 공급

학문적 배경 Business Management Operation Management

자료: 연원호(2021a).

사전적으로 밸류체인 개념이 제품 생산에 있어서 공정별로 누가 얼마만큼

의 부가가치를 가져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공급망은 제품이 차질 없

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까지 제때 원하는 만큼 공급이 되는지, 즉 제품 생산

의 전체적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Stan Shih의 스마일 곡선의7) 시각에

서 설명할 경우, GVC가 Y축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면, GSC는 X축에 초점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밸류체인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개념이고 공급망은 정

책적 개념이다. 밸류체인에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경제적으로 더 큰 이

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표가 되지만, 공급망은 올라

가거나 내려가는 것이 아닌 안정화가 목적이며, 이에 공급망의 안정화는 경제

적 비효율성을 동반한다. 따라서 공급망의 관점에서는 경제성과 중요성이 비

례하지 않는다. 비록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산

단계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지대한 중요성을 갖는다.

비교우위 및 시장의 선택을 기반으로 미·중 양국은 구조적으로 상호보완성

을 높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 관계를 구축했다. 상호보완성

7) 밸류체인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것이 스마일 곡선(Smile Curve 또는 Smiling Curve)이다. 스마일 곡선

의 개념은 1992년경 대만에 본사를 둔 IT 기업인 Acer의 창립자인 Stan Shih가 처음 제안했다(Shih 1996). 스마

일 곡선은 IT 관련 제조 산업에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전 단계에 따라 부가가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즈니스 

관리 차원에서 그래픽으로 묘사한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 산업에서 Shih는 밸류체인의 양쪽 끝인 제품기획과 마

케팅은 가치사슬의 중간 부분인 제조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져온다는 것을 관찰했다. 이러한 현상을 생산단

계와 부가가치를 X축, Y축으로 하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미소’처럼 보인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Acer는 단순 제

조에서 막대한 R&D를 통해 자체 브랜드 PC 제품 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바꿨다. 이 개념

은 이후 더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산업에서도 부가가

치 잠재력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 널리 인용되었으며, 국가 단위의 GVC 맥락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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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산원가를 낮추고 상품 종류를 확대해 양국 기업 및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

시켰다. 그러나 효율성에 기반한 분업화가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 분업화

의 심화는 예상치 못한 공급망상의 혼란이 생길 경우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공급망상에서 대체불가능한 공정이 어느 한 지역

에서만 이뤄질 경우, 만약 그 한 곳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최종제품은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단일 장애점(SPOF: single point of failure)이라고 

한다.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요소 중에서 동작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는 요소를 말한다.

공급망상의 장애 또는 혼란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야기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공급망상 일부 국가의 의도적 정책에 의해 야기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은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고, 코로나19 백

신 개발 이후 미국은 백신 수출을 통제했다. 즉 핵심 물품의 국제 분업화가 이

뤄진 상황에서 위기 시(비상시)에 자국우선주의가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을 배웠고, 그것이 미칠 위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위기 

시에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라는 기업 목표의 대전제가 깨질 가능성이 크며, 안

보라는 국가 이익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배웠다. 문제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의 심화로 후자의 문제에 대해 전 세계가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는 점이다. 그것은 위기 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전략적 목적에 의해 공급망을 

활용한 경제적 공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바로 공급망상 신뢰할 수 없는 

플레이어의 등장 때문이다. 최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대한 강조는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깨달음, 그중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상

의 의존도와 그에 따른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에 그 근본적인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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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공급망에 대한 논의는 공급망 안정성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공급망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것은 세계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이다. 지정학적, 지경학적 

불안정성은 공급망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높인다. 그리고 공급망의 취약

성은 공급망의 혼란(disruption)이 발생할 가능성과 공급망의 혼란이 야기할 

영향이라는 2가지 변수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공급망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크게 기술의 발전에 따른 리스크, 자연재

해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리스크 요인은 

다르더라도 공급망에 위기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결합

되어 공급망의 혼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최근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모두가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공급망의 혼란이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은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일 소스(Single source) 의존도, 단일 소스의 글로벌 시장 장악력, 위기 

시 대체가능성, 해당 품목이 핵심산업에 활용되는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있다. 미·중 간 갈등과 코

로나19 팬데믹에서 드러난 자국우선주의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술발전 △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2019년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수출규제) 등은 공급망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을 야기했

다. 특정 국가나 기업, 물류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 구조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각국이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바로 사이버해킹 문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1년 5월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인 콜로니얼(Colonial)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들 

수 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석유정제 제품 수송관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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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공격을 받아 가동 중단되면서 미 동부 연안의 주유소에서 연료 부족 사태

가 빚어지고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당시 사이버해킹은 국가 핵심 기반시

설에 대한 공격 중 역사상 최악의 사례로 여겨졌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사

이버공격 발생 이후 6일간 가동이 불가능하였으며, 이후 Josep Blount CEO

가 해커집단 DarkSide에 ‘몸값’으로 4,5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알려졌다.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2~3년 사이에 사이버해킹 건수와 함께 피해 

액수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사이버해킹과 

공급망의 혼란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해킹 이외에도 기술발전의 결과 최근 주목하는 인공지능, 5G·6G, 양

자컴퓨팅, 탈탄소 관련 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기술 등이 이중용도(dual-use)

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 첨단기술의 발전과 미·중 갈등

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의 결합은 핵심·전략 자원 및 물품의 공급망 재편 리스크

를 높이고 있다.

 그림 2-2. 기술의 발전과 리스크 – 사이버해킹 건수와 피해 액수(2005~20년)

15 9 15 4 22 2
6 11

39 16 15
32

63
55

81

1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2019

보고된
해킹 건수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보고된
피해 액수(십억$)

35

30

25

20

15

10

5

0

피해 액수해킹 건수 61 보고된 평균 피해액 (백만$)

자료: “Canalys: More data breaches in 2020 than previous 15 years despite 10% growth in 

cybersecurity spending”(2021. 3.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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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자연재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하는 주요 원

인이 되고 있다. 2019~20년 호주 산불로 글로벌 육류·유제품·양모 시장이 타

격을 받은 바 있으며, 2020년 56년 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과 폭염으로 대만은 

물 부족, 전력 부족 사태를 겪으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는 결

국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부족의 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2021년 여름 유럽과 

중국의 잇단 홍수로 인해 독일 하겐 철도가 물에 잠기고 중국 허난성이 고립되

면서 물류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서유럽과 중국에 닥친 기후 재앙에 가

까운 폭우와 홍수로 육로 운송에도 상당한 장애가 생기면서 코로나19 상황 개

선으로 인한 소비 회복 등으로 급증하는 물동량을 감당해 내지 못했다. 특히 

[그림 2-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상기후와 홍수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그림 2-3. 자연재해 리스크 – 지진,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발생 건수(1980~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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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ongoing impact of bushfires on the Australian economy”(2020. 3. 1),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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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DP(The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에 의하면 최근 글로벌 차

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테러와 같은 비국가 갈등

(non-state violence)의 발생 건수가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그

림 2-4 참고). 또한 2019년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수출규제에서 보듯 국가 간 

갈등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급망 교란의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 다

른 대표적인 사례로 호주·중국 간 공급망의 무기화와 통상 분쟁을 들 수 있다. 

2020년 4월 호주가 코로나19의 발원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중국은 

바로 경제 보복에 나섰다. 중국은 호주산 보리, 소고기, 와인 등에 대한 수입제

재에서 멈추지 않고 호주산 석탄의 전면적인 수입금지조치도 실행했다. 석탄은 

호주의 대중국 수출품 중 철광석, 천연가스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품목

으로 중국이 작정하고 호주에 대한 경제 공세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2021년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0.4%p 떨어뜨릴 정도의 심각한 전력

난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중국의 전력난이 중국의 피해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의 에너지 위기는 세계 최대 수출국의 공장들을 멈춰 세웠고, 한국

은 중국산 요소 수입이 중단되며 요소수 대란을 겪었다. 결국 공급망의 혼란으

로 그 누구도 득을 본 국가는 없다.

최근 자국중심주의의 심화와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로, 국가 간 경제와 안보

를 결합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경쟁의 심화도 공급망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 가격과 생산성에 입각한 비교우위에 의한 자연스러운 공급망 재

편이 아닌, 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주도의 인위적이고 정책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예상치 못한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할 가

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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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지정학적 리스크 – 국가 간 분쟁과 비국가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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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ettersson et al.(2021).

Baker, Bloom, and Davis의 GEU 지수에 의하면 2021년 현재 세계는 

2008~09년도 경험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놓

여 있다고 한다. 가장 큰 요인은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인다. 글

로벌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국가주도의 산업정책과 우방국

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 최근 제도가 근본적으로 경제적 결과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8) 하버드대학교의 

Rodrik은 특히 신기술의 보급이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며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9)10)

8) Acemoglu and Robinson(2019).

9) Rodrik(2021. 1. 19), “Where are we in the economics of industrial policie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30).

10) Aiginger and Rodrik(2020), “Rebirth of Industrial Policy and an Agenda for the Twenty-First Centu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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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글로벌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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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aker, Bloom, and Davis, Economic Policy Uncertain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30).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첫째, 각국의 공급망 재편은 결과적으로는 중국 의존도 줄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인 대중국 제재를 위한 탈중국화가 아니다. 실제로 

탈중국화가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리스크 분산의 차원에서 중국을 포함한 공급

망의 다변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급망 100일 조사 보고서

에서는 중국의 공급망상 위상이 약한 반도체의 경우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있

어 대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둘째, 시간의 측면을 고려할 경우 공급망 재편은 단기적으로 우리의 해외시

장 진출 및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들은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

서 국내 생산 역량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했지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생

산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우리가 글로벌 경쟁

력을 갖춘 분야의 경우 각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활용하고 첨단기술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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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등으로 변화하는 미래 수요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체 공급망 구축

에 나선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무한경쟁으로 돌입하며 현재 비교우위에 있는 우

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도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R&D를 통한 공급망

상의 병목지점(choke-point) 또는 핵심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셋째, 제조 역량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이다. 중국이 제조 면에서 우리

를 추격한다고 해서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고부가가치 핵심 소재·

부품·장비 산업만 육성해서는 안 된다. 이번 백악관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이 

바로 제조 역량의 부재에 대한 반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일한 최첨단 장비

와 고순도 소재를 갖고도 TSMC, 삼성, 인텔이 다른 기술 수준의 반도체를 생

산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로 제조 노하우의 축적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국내에 경쟁력 있는 생산

시설을 구축하여 공급망상 핵심 생산기지로 자리 잡는 전략을 통해 정책적 자

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러한 가운데 최근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GVC 

나아가 공급망 재편을 야기하고 있다. 주요국이 국내에 자체적인 생산 역량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층 더 공급망이 단순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 통상 차원에서 공급망 재편이 주는 시사점은 양자간 협정이 

중요시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급망의 길이가 길수록 관리해야 할 지점이 많아

지므로 취약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망 안정화의 한 형태로서 공급망 

길이(length)의 단축이 전망된다. 따라서 공급망 재편은 포괄적 다자주의보

다는 소수중심 또는 양자협상(bilateral agreement)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

로 전망된다.

다섯째,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ESG에 대한 강조는 공급망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탄소중립(Net-Zero)이 경제·산업의 글로벌 기준으로 

정립되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국은 세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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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을 통해 탄소중립 투자를 대폭 확대 중이며, 특히 공급망의 큰 변화를 초

래하는 탄소국경조정세 등을 도입할 전망이다. 탄소중립 기조의 글로벌 확산은 

만드는 방식과 제품 구조를 변화시키며, 탄소에 기반한 전통적 제조 공급망의 

퇴보를 촉진할 것이다. 친환경을 매개로 한 무역규제가 일상화될 경우, 가격 경

쟁력에 기초한 전통적 조달 방식의 혁신적 변화가 예상된다. 탄소국경조정세가 

강화될 경우, 규제강도가 낮은 개도국에서 탄소집약적 제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망 구조의 전반적 재편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전기·수소차, 친환경선박, 초저전력반도체 등 친환경 제품 수요가 높아지면서, 

초경량, 고효율, 고집적, 고밀도 등의 특성을 요구하는 첨단 제품이 공급망의 

주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째, 주요국들은 안보를 드러내기보다 ‘노동·인권 및 환경’ 등 보편적 가

치를 공급망 재편 레버리지로 전략화할 가능성도 크다. 대표적으로 EU는 환

경·인권 등을 고리로 EU 공급망 내 ESG 경영 준수가 가능한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21년 3월 EU 의회는 EU에서 활동하는 

역내외 기업에 인권·환경 실사의무(Due Diligence)를11) 부여한 기업실사지

침 결의안12)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향후 EU의 공급망은 환경·인권 등에 대한 

기준 준수가 가능하거나, 실사가 가능한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일곱째, 공급망 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주요국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를 위해 우선 취약성 파악의 차원에서 공급망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고 공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잠재적이고, 새로운, 그리고 체계적인 공급

망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양자 및 다자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급망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공급망 혼란 사

태에 대한 조기 경고를 가능하게 하고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언급되는 상황이다. 국가 간 공급망 투명성, 

11) 실사(Due Diligence) 영역을 인권(human right), 환경(environment) 및 거버넌스(good governance)로 규정.

12) European Parliament(2021. 3. 10),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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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 가능한 표준 및 정보 공유(국내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강화하

면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더욱 완화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

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21년 9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이유로 글로벌 반도

체 생산 및 소비업체들에게 자발적인 공급망 정보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여덟째,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주요국들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

에서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 공급망이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공급망상 중복

성(redundancy)을 누가 구축하는가(over-buying, stockpiling, buffer 

inventories)에 따라 공급 부족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이 

재고 비축을 위해 아이폰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는데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반도체 공급 부족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아홉째, 현재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경제와 안

보가 결합된 경제안보의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따

라서 향후 시장의 경제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판단도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안보란 산업안보와 무역안보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강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공급망 안

정화를 위해 산업정책과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통상정책의 상생 및 조화를 모

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안보 이슈를 통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에 대한 요

구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는 대변혁의 변곡점에 선 느낌이다. 그리고 주요국들은 모두 새로

운 전략 짜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우리도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새로

운 전략 짜기에 돌입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속하고도 치밀한 전략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공급망과 관련하여 ‘가장 적은 비용(lowest 

cost)’이 아닌 ‘가장 적합한 비용(best cost)’을 찾는 작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정부와 기업은 변화하는 국제통상환경 아래 우

리만의 공급망 안정화를 포함한 경쟁력 강화 재정의 작업에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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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가. 대응 방향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은 크게 ① 미·중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② 우리 

공급망 강화의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미·중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을 시간의 디멘션을 고려해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

로 국내 제조 역량 구축 및 강화가 핵심이며, 지금 모든 국가에서 전략 구상 작업 

중이다.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모두 원료 확보 및 생산시설 구축 차원에서 단기

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미국 및 유럽은 R&D를 통한 대체원료 발굴 및 재활용 전

략을 채택했지만 긴 시간을 요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글로

벌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시장확대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장

기적인 안목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시장 선점이 중요하

며, 반도체 및 배터리 공장 건설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4년 정도 원료 및 장

비기업 위주로 호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의 비축도 가격을 상승시킬 전

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노력에 의해 주요 제품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높아지

며 무한경쟁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의 경쟁력 유지에 도전이 될 

것이다. R&D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공급망의 강화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GVC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는 점은 우리 경제성장이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과 서비스, 사람과 자본, 

정보와 기술의 흐름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사태

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

으며, 이러한 도전의 대부분은 예측 못했던 취약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공급망의 △취약성의 사전 확인(파악)과 △신속한 대응이라는 큰 

틀에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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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공급망 강화 범위 및 방향

구분 확인 대응

현재 취약성 방어
식별

Identification

보호

Examination

미래 취약성 예방
모니터링

Monitoring

육성

Nurturing

자료: 연원호(2021c).

특히 현재 공급망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전 확인의 차원에서 공급

망 취약성에 대한 조사 및 파악과 대응의 차원에서 공급망의 보호가 중요해 보

인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공급망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병목지점을 식별하고 주요 품목의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핵

심일 것이다. 미래의 공급망 취약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 확인의 차원에서 지

속적인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투명성 제고와 취약성 파악이 중요하

며, 대응의 차원에서는 향후 전략적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는 

취약한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표 2-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 방향 및 정책

대응 방향
△중복성(Redundancy) △적응성(Adaptabilit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대응 정책

1. 대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2. 지속가능한 공급망 리쇼어링 및 국내 공급 개발 

3. 국내 공급망에 중복성 구축

4. 비축 확보 및 확대 

5. 인적 역량 개발

6.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 향상

7. 연구 개발 확대

이러한 공급망 강화의 큰 틀을 설정한 후에 구체적 대응 방향으로 첫째, 우리

만의 공급망상 취약지점에 대해 식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핵심적이지만 스스로 자급이 안 되는 에너지, 식량, 금융 부문 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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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품목까지 확대하여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중복성(Redundancy)이다. 국내 및 국

외 공급망에 중복성 구축을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며, 이는 주요국이 

모두 채택하고 있는 대응전략이다. 국내 공급망 중복성의 구축이라는 점에서는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으며, 국외 공급망 중복성의 구축이라는 측

면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는 적응성

(Adaptability)이다. 위기 발생 시 적응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사전 비축 확대 

및 모듈화를 통한 빠른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는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이다. 앞서 공급망 재편 전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투명하고 짧은 공급망 

구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혼란에 대한 시뮬레

이션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염

두한 대응이다. 위기 시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 향상, 그리고 인재 확보 및 연

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공급망 혼란 발생 시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질을 평상시부터 형성할 필요가 있다.

 표 2-4. 공급망 취약성별 대응 방향 및 정책

사전 대응 방향 및 정책
공급망 취약성

위기 발발 빈도 위기 시 영향의 강도

방향 정책 높음 낮음

대체가능성 지속성

대체 

불가능

대체

가능

장기

지속

단기

종식

중복성
국내 생산시설 구축 O O O

국외 공급망 다변화 O O O O O O

적응성

비축 O O O

모듈화 O O O

위기 시 발동 계약 체결 O O O O O O

예측가능성

짧은 공급망 구축 O O O

투명한 공급망 구축 O O O

시뮬레이션 O O O O O O

모니터링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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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계속

사전 대응 방향 및 정책
공급망 취약성

위기 발발 빈도 위기 시 영향의 강도

방향 정책 높음 낮음

대체가능성 지속성

대체 

불가능

대체

가능

장기

지속

단기

종식

지속가능성

자금 조달 원활화 O O O

인재 확보 O O O

R&D 투자 O O O

자료: 연원호(2021a).

상술한 5가지 대응 방향도 현재 처한 산업별·품목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구체적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 거의 발생하지 않을 위기를 위해 

경제성을 무시하고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한다거나 영향받을 물품을 대량 비축

하고,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각 산업 및 품목

의 상황에 맞게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중복성 구축의 경우 공급선별 

가격 차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최소비용

이 발생하는 공급선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민간에서 비용이 더 발생하더

라도 공급선 다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할지가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정책을 통해 위기에 대응가능한 공급망 구조를 만드

는 것이 핵심으로 보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 다른 국가 

또는 기업과의 협업이 모든 산업과 품목에 공통적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나.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1) 미국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고려한다

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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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공급망의 중복성 및 적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핵심산업 분야의 경우 기업간 기술 제휴 협력, 우리 기업의 미 연방정부 차원의 

프로젝트 참여 기회 모색, 기업간 사업 부문 결합, 우리 기업의 북미 지역 내 생

산시설 확대, 안정적 원료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은 설계(design) 및 핵심 원천기술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제조 분야에 특화

되어 있어 양국은 기업간 기술 제휴 협력을 통해 각국의 공급망 단계에서 취약

한 영역을 중장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는 자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8년에 걸친 대규모 인프라 투

자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통해 500억 달러의 예산

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해당 인프라 계획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최첨단 시스템·메모리 반도체 분야 R&D 투자 및 관련 파운드리 생산시설 증

설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기업 역시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SK하이닉

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 부문 인수와 같이 공급망상의 리스크를 해소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한 양국 기업간 전략적인 사업 부문 

결합도 협력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우, 특히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배터리 제조 분야에

서 해당 경쟁력을 활용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미국

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완성차 

제조업체인 GM과 Ford가 각각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미국 내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을 실시 또는 계획하고 있

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의 지역화 강화 관점에서 미국·멕시코·캐나

다협정(USMCA)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우

리 배터리 제조기업의 북미 지역 내 생산시설 확대 건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의 안정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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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주요 채광기업과의 기술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배터리 제조 분야와는 달리 원료 수급은 대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채광 분야에는 미국의 주요 기업이 포진되어 

있는데, 해당 미국 채광기업 및 미 연방정부와의 해외 광물 개발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술 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력 방안으로는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

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핵심 품목 및 산업에 대한 공급망을 

관리하는 양국의 컨트롤 타워 간에 공급망과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던 2020년 4월에 미국은 한국의 

민간업체를 통해 80만 개에 가까운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self-testing 

kits)를 확보할 수 있었다.13) 이처럼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에 구호 또

는 필수 산업물자에 관련된 공급망 정보(리스크 및 기회 요인, 물자 재고, 대

체수입처 등)를 양국 공급망 컨트롤 타워 사이에 사전에 공유하고 있을 경우, 

문제 발생 시에 더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양국간 협

의 과정에 유관 부처, 산업 전문가,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2021년 4월에 열린 반

도체 대책회의는 바이든 정부 관료들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해당 산업의 대표 

기업들이 참여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와 같은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및 전문가 집단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

13) 「폼페오 장관 “코로나 진단키트 구매 가능케 해준 한국에 감사”」(2020. 4.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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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에서 상기에 언급한 다양한 주체들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하

고 공급망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

단기술 분야 인적 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

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0대 기술(△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 고성능 컴퓨팅 및 

반도체, 첨단 컴퓨터 하드웨어 △양자컴퓨팅 및 정보시스템 △로봇공학, 자동

화, 첨단제조 △자연재해 및 인재방지 △고도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및 유전

체학, 합성생물학 △사이버보안, 데이터 저장장치, 데이터 관리기술 △첨단 에

너지 △기타 중요 기술 분야 관련 재료과학·공학)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등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2020년 

인공지능,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유치하였으며, 헬스케어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 환자맞춤형 신약개발 허브 

구축과 같은 분야에서 해당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을 지원해 오고 있다.14) 상기

와 같은 양국 정부의 첨단기술 분야의 R&D 투자를 통한 인재 육성 정책의 실

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이 협력하는 인력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최근 미국 메사추세츠공과

대학교(MIT)의 컴퓨터과학 인공지능 연구소(CSAIL)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

하고, 인공지능 관련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해당 분야에서의 인력 교류를 

촉진키로 한 것과 같은 사례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15) 

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6. 10), 「해외 과학인재 유치 활성화…한미 과학기술 인적 교류 확대」,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11. 4).

15) 「광주과학기술원, MIT와 인공지능 분야 공동연구 수행한다」(2021. 10.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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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유럽은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출범 이후 가장 먼저 경제통합과 산

업 간 밸류체인이 진행된 역사적 배경을 가진다. 동아시아와 북미 지역의 지역

화가 1970~80년대 이후 가속화된 데 반해 유럽의 경우 1960년대에 이미 총

무역의 60% 이상이 유럽 역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업간 산업 밸류체인에 

대한 논의가 선제적으로 진행되었다. EU는 1993년 창설 이후 유럽 단일시장

의 완성과정에서 회원국 간 비관세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중간재 교환에 용이

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EU의 중동부 유럽 확대(2004년)로 인해 서유럽(고소

득)-중동부 유럽(중저소득) 지역 간의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후 전 세

계적인 무역자유화와 동아시아의 부상, 신흥개도국의 성장은 유럽 역내의 산업 

밸류체인이 역외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EU의 GVC는 지역 내 

통합보다는 외부로 확장되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EU의 GVC 관련 정책은 크게 △전략산업 지원 강화 △

디지털 전환 지원 △그린 통상환경 지원으로 요약된다. 먼저 2019년 12월 출

범한 신EU 집행위원회는 이듬해 3월 신산업전략을 발표하며 기술, 식량, 인프

라, 보안 등 전략산업 부문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자율성

(strategic autonomy)’을 강조하였다.16) 전략산업에는 로봇공학,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고성능 컴퓨팅 및 데이터 클라우드 인프라, 블록체인, 양자기술, 

포토닉스, 산업 생명공학, 생물의학, 나노기술, 제약, 첨단 재료 및 기술 등이 

포함된다. 향후 10년간 5G 통신망과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

해 ‘양자통신 인프라(Quantum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프로젝

트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EU 회원국의 주요 디지털 기술자산을 보호할 계획이

다. 또한 EU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 온라인 학습, 재택근무, 전자서비

스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밸류체인 유지와 기술혁신을 

16) European Commission(2020g),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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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하여 역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EU의 통상

정책이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EU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지속 불가능한 자원 사용 등을 최우선순위로 해결

해야 할 전 지구적 과제로 제시하였고, 2021년 7월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

정제도(CBAM)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EU 수입업자는 2026년부터 

적용대상 품목의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 차원에서의 EU의 정책 변화를 고려하

면, 우리나라는 EU와 디지털, 그린 경제 측면에서 협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디지털 측면에서 EU가 추진 중인 통신 인프

라 등의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GVC 연계성 강화가 가

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EU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 경제하 GVC 차원의 대응을 면밀

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3) 중국

상호간 GDP 기여도가 최대인 국가라는 점에서 한중 간에는 경제적 상호의

존도 및 보완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며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간 공급망의 무기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간 자유무역질서 

아래에서 경제적 효율성 추구로 국제적 분업화가 심화되어 현재 국가 간 상호 

의존도는 생각보다 높다. 국가 간 높은 상호의존도 속에서 일방적으로 공급망 

재편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에게 경제적 공세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 품목의 공급망상 다른 지점에서 보복 또는 다른 전략물자 수출통

제로 보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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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한국 총수출의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중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그림 2-7. 중국 총수출의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중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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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원호(2021b),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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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리스크 분산의 차원에서 공급망 다

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근시일 내 발생할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

은 중국 의존도 줄이기 양상을 띠겠지만 근본적인 의도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공세나 제재는 아니다. 실제로 주요국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

면 향후 완전한 탈중국이 아닌 중국을 포함한 공급망의 다변화를 추구할 것으

로 보인다. 오히려 향후 한중 간 공급망 협력에 있어서 미국의 대중 제재라는 

외부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또는 탈중국화 작업은 공급망 재편 형식보다는 앞으로

도 특정 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수입제재, 투자제재, 금융제재 

형식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중은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

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당분간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

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한중 간에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급망 협력에 있어 한국도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

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아시아 세기(Asian Century)’가 도래했다는 점도 한중 간 공급망 강화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개혁 노력, 성장을 위한 투자, 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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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체 및 국제무역규칙에의 참여 결과 이미 아시아 세기가 시작되었다. 

아시아는 2040년까지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고 세계 소비의 40%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 미래 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 아닌 자본집약적 산업이 성장을 이끌 것이며, 이러한 가운데 아

시아의 일원으로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아시아 경제와 소비시장에 초점을 맞

춘 아시아 중심의 공급망 강화가 중요하다. 한국은 한층 더 강화된 무역 및 투

자시스템의 자유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통합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다만 공급망 강화 이슈는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경제만의 이슈가 아닌 근

본적으로 경제와 안보가 섞인 이슈라는 점은 한중 간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실리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중요

해지는 가운데, 미·중 관계가 악화될수록 우리는 경제와 국가안보 면에서 더

욱 어렵고 대가가 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

는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서도 공급망과 관련

한 ‘가장 적은 비용(lowest cost)’이 아닌 ‘가장 적합한 비용(best cost)’을 

찾는 작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동맹국인 미국의 정책에 동

조하면서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요구

되는 상황이다. 

4) 아세안

미·중 패권경쟁 및 코로나19로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이를 보완하

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지역을 새로운 공급망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미국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의 일부를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했다. 전환과정

에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이 수혜를 입었다. 2019년 중

국산 제조업 분야에서 전년대비 수입 감소분의 국가별 재배치 비중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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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미국 내 조달이 23.3%, 베트남 20.4%, 멕시코 16.1%, 대만 9.7%, 한국 

3.7%, 인도 3.4%, 태국 1.8% 순으로 나타났다.17) 이로 인해 미국 수입시장에

서의 점유율도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중국은 3.5% 하락한 반면,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각각 0.68%, 0.23%씩 증가했다. 이처럼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수입품의 재배치가 진행된 원인은 이 지역 수출제품 구조가 상대적으로 중국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 지역은 GVC에 통합되기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해왔다. 아세안의 GVC 통합 노력이 코로나19로부터 어느 정도 영

향을 받았는지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보건 관련 

상품 및 백신 등을 해외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국에서 생산하려는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또한 중국에 수출거점을 두고 있던 중국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이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영향을 우회하기 위해 2019년 말부터 아세안 지역을 

새로운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베

트남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고, 일본계 기업은 태국과 베트남을 비슷하게 선호

하고 있다. 예를 들어 PC를 생산하는 일본 샤프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

하기로 결정한 반면,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소니는 중국에서 태국으로 이전하

기로 결정했다.  

덧붙여 아세안 지역은 풍부한 생산자원과 넓은 시장을 보유한 지역이다. 

2020년 IMF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은 2000년 전 세계 

GDP(구매력 기준)의 4.9%를 차지했지만, 2025년이 되면 7.0%를 차지할 것

으로 전망된다.18) 2020년 인구 6억 6,000만 명, GDP 3조 1,000억 달러(명

목)를 기록한 아세안 지역이 2025년까지 연평균 약 6%(실질)에 가깝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17) UN Comtrade(검색일: 2021. 8. 13)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18) IMF(2020. 10),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1. 8. 30). 인도를 제외하면 2020년 4.9% 

에서 2025년 6.9%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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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세안은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발전단계가 상이한 국가들의 모임이다. 

1인당 GDP가 약 1,300달러인 미얀마부터 약 6만 달러를 넘는 싱가포르까지 

소득수준의 스펙트럼이 넓고,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 함께 

불교 국가인 태국, 토속신앙에 더 의존적인 베트남 등이 혼재한다. 다양한 종교

만큼이나 인종도 많고 문화적 다양성도 풍부하다. 

이상과 같은 지역적 특징 덕분에 최근 아세안 지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 역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이 지역에서 한국

이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역할이 주목된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경제번영

네트워크(EPN)를 제시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건, 식량, 첨단기술 제품 등 전략물자 관련 공급망 재편을 유도 중이다. 신남

방정책은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아세안 역내에서 움직이는 기

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아세안 회원국이 전략물자를 자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해외 선진기술

과 노하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 스스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증가하는 수요

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백신 개발을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과 우리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고, 백신 운송을 위한 교통

망 정비 및 운용의 개선에도 협력할 수 있다.19) 싱가포르의 경우 식량안보에 

관심을 두면서 실내 식물재배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식물 공장건설 

및 에코시스템 구축에 협력할 수 있다.20) 이러한 노력은 결국 한국 공급망의 

적응성을 키우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19) 인도네시아 칼베파르마는 한국의 제넥신과 함께 백신 및 신약을 개발 중이다. 「제넥신, 코로나19 치료제 인도네시

아 임상2상 승인 받아」(2020. 12.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3).

20) “High-tech vertical farms to begin operations next year and bring fresher leafy greens to S’poreans’ 

plates”(2020. 11.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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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남방정책은 상생번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지역의 GVC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역 환경 구축에 힘써야 한다. 중

국, 아세안 지역, 미국을 둘러싼 교역구조의 변화로부터 한국기업의 진출 기

회를 발굴해야 한다. 앞서 확인했듯이 미국의 중국 수입 비중 감소는 아세안 

기업의 신규 수출 증대를 의미한다. 인건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늘어날 수출을 

충족하려면 자동화와 함께 인프라 및 물류망 정비가 요구된다.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과 생산설비의 자동화 및 인프라 정비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아세안 역내 인건비의 상승은 이미 상당 부분 자동차 산업의 자동화를 

진전시켰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한 전기·전자나 금

속산업의 경우 아직 자동화가 더딘 편이다. 이런 산업의 자동화에 대한 수요

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이주노동자를 중심

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주노동자에 의존적인 구조를 탈피하려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자동화를 추진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움직임에서 우리 기업

들은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또한 수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아세안 

회원국들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나라가 협력할 수 있다. 상

생의 교역환경 구축을 위해서 물류망 정비도 GVC 재편과 동시에 한국의 신

남방정책이 아세안과 협력을 모색해야 할 분야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아세안의 GVC 구조 재편과 함께 자국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아세안 각

국의 성장전략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중진국 함정과 미성

숙 탈공업화에 따른 문제점 극복을 위해 아세안 각국은 Making Indonesia 

4.0(인도네시아), Industry 4WRD(말레이시아), Smart Nation Initiative(싱

가포르) 등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 중이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디지

털 경제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및 전

략의 추진에서 수반되는 아세안 지역의 산업 지형 변화를 우리 기업들은 기회

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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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아세안 역내 투자구조를 다

각화하여 공급망을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재편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아세안이 발전단계가 상이한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역내에 양의 

보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세안 회원국을 발전단계별로 그룹핑해 

한국계 진출 기업과 로컬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보완적 RVC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저개발국은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하여 상대

적으로 저렴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중위소득국으로 성장한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고부가가치 재료·부품 공급업체의 이전 및 관련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신남방정책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 산업, 게임산

업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아세안 지역의 문화적 중층성과 다양성을 신규 소

재 발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완적 RVC 구축은 공급망의 중복성을 확

장한다는 점에서 공급망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다섯째, 미·중 패권경쟁과 코로나19로 인한 GVC 재편은 아세안 회원국별

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적·제도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완비된 베트남은 최대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노동자 보호 관련 조

항 및 높은 로컬 콘텐츠 비중 등 규제가 심한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덜 수혜

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아세안 회원국별 기업활동에 대한 제도 차이는 결국 

GVC 재편에 대한 회원국 간의 경쟁심화로 이어지면서 혜택을 보는 국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국가는 오히려 뒤처질 가능성이 증가

한다. 또한 아세안 역내 국가 간 격차 확대는 아세안중심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

다. 신남방정책은 낙후된 제도로 인해 GVC 재편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볼 

수 있는 국가들의 제도 개선에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활동 

공간을 넓힐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급망의 예측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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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인도의 강점은 풍부한 노동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인도의 인구는 약 13억 8,000만 명으

로, 14억 규모의 중국 인구와 유사한 규모를 갖는다. 

2014년 집권한 모디 정부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메이크 인 인디아’ 이

니셔티브를 바탕으로 기계, 전자, 자동차 등 총 2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

고 있으며, 해외투자 환경 개선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세계 인력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인적 개발 프로젝트인 ‘스킬 인디

아’를 통해 인력 양성 및 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디지털 산업 육성 및 자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디지털 인디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코

로나19 확산 속에서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증가 추세로 이어졌다.

 그림 2-8. 중국, 인도 인구 추이(1960~2000년)

(단위: 억 명)
        

 그림 2-9.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FY11-21)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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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인도의 경제적 자립경제 구축 목표는 통상정책에도 반영되었지

만, 그 방향이 개방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의 대세계 수입 관세의 

경우 2000년대 후반 이후 효과적인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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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기술 무역장벽 등의 비관세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경제 육성 정책,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

도는 중국을 이은 한국 제품의 소비 시장과 제2의 제조업 허브로서 역할이 가

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인도의 개방적이지 못한 통상정책을 고려할 

때, 인도와의 효과적인 GVC 구축을 위해서는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무역 비용의 증가는 생산의 소비 근접성을 높이고 있어, 인도

의 시장수요를 파악한 생산기업의 진출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

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

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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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목적은 협력(cooperation)의 관점에서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중

장기 정책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현안과 한

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을 점검한다. 중장기 디지털 통상 환경을 전망한 후 디지

털 무역과 경제협력 관점에서 한국의 정책 대응상 개선점을 제시한다.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가. 글로벌 디지털 무역 현황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뜻하는 디지털 무역이 확대되는 추

세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세계 인구 약 78억 3,000만 명 중에서 인터넷 

가능 인구가 약 46억 6,000만 명이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인구는 약 52억 

2,000만 명이며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인구는 약 42억 명에 달

한다.21) 세계 인터넷 가능 인구가 증가한 데는 2010년 이후 세계 주요 지역에

서 모바일 브로드밴드 침투율(penetration rates) 상승의 기여도가 높다. 

2020년 기준으로 유럽이나 미주 지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 정도는 인

구 100명당 100건에 육박했고 2010년 무렵 모바일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이었던 아프리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등에서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

용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아프리카 지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률은 2010년보다 20배 이상 증가했다.22)

2019년 인터넷을 통한 세계 상품(소매)의 매출금액은 전년대비 20.5% 늘어

난 약 3조 4,000억 달러로 집계되며, 2025년에는 7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23) 2020년 중국의 전자상거래(소매 상품) 시장은 약 1조 3,000억 달

21) www.wearesocial.com(검색일: 2021. 11. 10).

22) UNCTADSTAT(검색일: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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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2025년에는 2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다. 2025년까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평균 47%, 아시아 시장은 51%, 유

럽과 북미 지역은 각각 42%, 3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24) 통계청이 제공

하는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한국이 인터넷을 통해 소매 상

품을 수출한 규모(면세점 실적 포함)는 약 2조 3,000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

는 약 5조 9,000억 원으로 증가(161% 상승)했다. 중국, 일본, 미국, EU뿐 아니

라 아세안, 중남미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소매 상품을 수출한 규모

가 증가한 결과다. 인터넷을 통한 소매 상품의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한국이 

2016년 해외 국가에서 인터넷을 통해 소매 상품을 수입한 규모는 약 1조 

9,000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약 4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25) 같은 기간 인

터넷을 통해 미국과 EU에서 상품을 수입한 규모도 크게 증가했으며, 중국, 일

본, 아세안과 기타 지역에서 수입한 상품의 규모도 커졌다.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수출이 가능한(digitally-deliverable 

services) 규모를 추정한 UNCTAD 통계26)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인터넷 서

비스 수출 가능 규모는 약 3조 1,700억 달러로 2010년 약 1조 8,700억 달러보

다 69.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기준 세계 인터넷 서비스 수출이 가

능한 규모에서 미주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4%, 유럽 지역은 52.5%, 아

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이 약 26.1%, 아프리카 지역이 1% 정도로 추정된다. 

2005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가능 규모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77%로 떨어졌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아시아 주

도)이 인터넷을 통해 수출이 가능한 서비스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7)

23) www.e-marketer.com(검색일: 2021. 11. 10)

24) World Economic Forum(2021. 7. 7). “The pandemic has changed consumer behaviour forever 

and online looks set to stay,”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8).

25)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2016~2021년.

26) UNCTADSTAT(검색일: 2021. 11. 10).

27) UNCTAD(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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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이 장에서 선택한 주요 지역은 미국, EU, 중국, 신남방(아세안 10개국 및 인

도), 신북방(러시아 중심),28) 아프리카 지역이다.29) 

1) 미국

최근 인터넷 사용 및 스마트폰 가입 인구 비중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미국 디

지털 경제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World Bank 데이터에 따르면 미

국 내 인터넷 사용 인구 비중은 2015년 기준 74.6%에서 2016년에 85.5%로 

대폭 확대된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7.3%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부그림 3-1 참고). 이와 더불어 미국 내 스마트폰 가입 인구 비율은 

2010년대 초반부터 중반 사이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21년에는 

72.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부그림 3-2 참고). 전 세계 디지털 경제를 대표

하는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1,691억 달러에 그쳤으

나 앞서 언급한 인터넷 사용 및 스마트폰 가입 인구 확대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7,879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로는 

16.6%를 기록하고 있다(부그림 3-3 참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화됨에 따라 이동제한조치(lockdown) 실시 및 재택근무 확대 등으

로 인해 개인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쇼핑 건수가 크게 

28)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중앙아시아 5개국, 코카서스 3개국, 몽골 등 13개국을 아우르는 신북방 

권역에서 한국의 주요 협력국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다. 이 세 나라와의 무역 규모는 신북방 

권역 전체 무역 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나라는 1인당 GDP 측면에서 공히 중진국(middle-income 

country)의 반열에 올랐으며,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디지털 부문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2가지 이유로 신북방 지역에서 러시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첫째, 디지털 부문의 발전상을 고려할 때 실질적이고 즉시적이며 규모 측면에서 의미 있는 민간 디지털 

경제협력이 가능한 나라는 신북방 권역에서 현실적으로 러시아뿐이다. 둘째, 정부 간 협의체 등 양국의 디지털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식적 협력 거버넌스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고 양국간 성공적인 민간 협력 경험이 

이미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29) 디지털 기술과 규제에 관한 글로벌 영향력, 디지털 무역장벽과 디지털 통상규범의 변화, 디지털 무역·경제의 시장 

잠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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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것으로 보인다.30) 이에 2019년 대비 2020년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규

모 증가율은 무려 132.3%를 기록하게 되었다.

한편 디지털 경제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미국의 ICT 서비스 교역을 살펴보

면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양 지표에서 컴퓨

터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국의 2011년 대

세계 ICT 서비스 수출액은 63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839억 3,000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연평균 3.2%의 성장세를 보였다(부그림 3-4 

참고). 2020년 기준 미국 ICT 서비스 수출액 구성을 보면 컴퓨터 서비스가 421

억 4,000만 달러로 절반 이상(50.2%)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지식재산권 

사용료(341억 2,000만 달러, 40.6%), 통신 서비스(76억 8,000만 달러, 9.2%)

가 잇고 있다.31) 미국의 대세계 ICT 서비스 수입액은 2011년의 366억 달러에

서 2020년 469억 5,000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연평균 성장률은 2.8%를 나타냈

다. 2020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ICT 서비스 수입액은 컴퓨터 서비스(309억 

3,000만 달러, 65.9%), 지식재산권 사용료(113억 6,000만 달러, 24.2%), 통신 

서비스(46억 6,000만 달러, 9%)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32) 한미 간 ICT 서비스 

교역으로 범위를 좁히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2020년 기준으로 26억 1,000

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전체 ICT 서비스 수출액 중 3.1%를 차지하였다. 

미국의 대한국 ICT 서비스 수입액은 2020년에 3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총 ICT 서비스 수입액 중 0.7%에 불과한 수치이다. 

2) EU

EU는 2015년부터 역내 국가의 디지털 시장을 하나로 묶는 디지털 싱글 마켓

(Digital Single Market)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며, 유럽국가 37개국은 

30) World Economic Forum(2021. 7. 7), “The pandemic has changed consumer behaviour forever - 

and online shopping looks set to stay,”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8).

31) BEA, “U.S. Trade in ICT and Potentially ICT-Enabled Services, by Type of Service,”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10. 30).

3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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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 비중이 60%에서 73%

로 증가했다. 유럽국가 37개국 평균 전자상거래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2017년 3.11%였으며 2021년에는 1.49%p 증가한 4.60%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33) EU는 세계 최대 서비스 수출국이며 투자 실적을 제외하면 서비스 

수출의 48%가 디지털 형태로 거래된다.34) 세계 콘텐츠 산업 시장은 2,000억 

달러 규모인데 유럽 시장은 북미에 이어 12.2%를 차지할 만큼 크다. 유럽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문화 콘텐츠 강국이 많고 최근 콘텐츠가 디지털화되

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국내 기업의 유럽기업과의 협력이 기대된다. 

한국과 EU 사이의 디지털 무역 거래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인터넷 소매 상품 

수출입 실적의 비대칭성이다. 한국이 2020년 인터넷을 통해 EU로 상품을 수

출한 규모는 약 407억 원 수준이나 EU에서 상품을 수입한 규모는 1조 337억 

원을 넘는다. 2020년 한국이 EU에서 주로 수입한 상품군은 ‘의류 및 패션 관

련 상품’, ‘음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 및 자동차용품’ 등이 포함되는데, ‘의

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이 인터넷 상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8%에 달한

다. 한국이 인터넷을 통해 EU로 주로 수출하는 상품군은 ‘음반·비디오·악기’,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화장품’ 등을 포함하나 해당 상품군의 수출금액은 

한국이 인터넷을 통해 EU에서 수입한 금액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3) 중국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17년 약 27조 위안에서 2020년 약 39조 위안

으로 중국 GDP의 약 38.6%를 차지한다(부그림 3-5 참고).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디지털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15.9%로 동 기간 GDP(7.2%)보

다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GDP에서의 디지털 경제 비중이 점차 증가했다.35) 

33) Lone, Harboul, and Weltevreden(2021).

34)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35)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① 디지털 산업화(ICT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총합)과 ② 산업의 디지털화(산업별 ICT 

자본의 증가로 인한 생산량 증가와 효율성 증대 효과의 총합)의 추정치 합계로 구함. 中国通信研究院(2021), p. 6

의 图3에서 제시한 연도별 성장률의 기하평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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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국 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 수출 규모는 2011년 1억 3,000만 

달러에서 2020년 약 10억 달러로 증가했다(부그림 3-6 참고).36) 특히 2013

년 이후 2017년까지 줄곧 음(-)의 성장을 유지하다가, 2018년 수출 규모가 전

년대비 41% 증가하면서 2020년까지 상승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에 따라 중국 내 디지털 콘텐츠와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서비

스 수출액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146%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대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4%(2011~20년 평균)로 같은 기간 동남아 

(32.6%), 미국(21.6%), EU(20%)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콘텐츠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주요 콘텐

츠 산업의 대중국 수출 규모를 추가로 검토한다(부표 3-2 참고). 한국의 콘텐츠 

산업 대중국 수출 총액은 2013년 약 13억 달러에서 2019년 약 41억 달러로 

증가했다. 2016년 한국의 대세계 수출액에서 대중국 수출의 비중은 26.6%(1

위)를 차지한 후 2019년까지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 기준 음악(50.3%), 애니메이션(47.5%), 만화

(30.3%), 게임(23.1%), 영화(20.1%) 산업 순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빠르

게 증가했다.37) 특히 대중국 게임 수출액은 콘텐츠 산업 대중국 수출액의 약 

81%(2013~19년 평균)를 차지한다. 이는 동 기간 한국 콘텐츠 산업 대세계 수

출에서 게임산업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6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게임

의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4) 신남방 지역 

인터넷 및 모바일 인프라의 확산과 함께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경제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인프라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경제·사회적 디지

36) 디지털 무역에 관한 명확한 통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아 가장 관련성이 높은 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 수출 규모

를 대리(Proxy)값으로서 정리한다.

37)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21. 9. 17)을 토대로 연평균 성장률(Compound Growth Rate)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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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조짐이 나타난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신남방 지역 국가 

대부분은 2014~18년 사이에 4G 이동통신 인프라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됐는

데, 예컨대 2014년 4G 이동통신이 거의 보급되지 않았던 베트남의 경우 2018년

에는 보급률이 약 94%에 도달했다(부그림 3-7 참고). 이처럼 신남방 지역의 디

지털 경제는 모바일 인프라에 기반을 두고 성장을 하고 있으며, 신남방 지역 개

발도상국이 희망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사회적 도약(leapfrogging)에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및 인도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최근 급성장세를 보인다. 동남아

시아 주요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20~25년간 1,050억 달러에서 3,090억 달러로 약 3배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되며,38) 인도의 경우 2017/18 회계연도 기준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약 

2,000억 달러로서, 이는 GDP의 8% 정도에 해당한다. 특히 인도의 경우 2018

년 기준 휴대전화 이용자가 약 11억 7,600만 명으로서 거대시장으로서의 잠재

력을 드러낸다.39)

신남방 지역 디지털 경제의 성장은 큰 시장과 인프라 개선을 바탕으로 한 디

지털 플랫폼 기업이 주도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그랩

(Grab), 고젝(Go-Jek), 토코피디아(Tokopedia)와 같은 현지 기업과 중국, 미

국 등 외국계 기업이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며, 인도 역시 플립카트

(Flipcart), 바이주스(BYJU’s)와 같은 현지 플랫폼 기업과 아마존과 같은 미국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도는 거대한 시장과 더불어 성공적인 4G 

서비스 공급,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그리고 투자 여건의 개선 등에 힘

입어 디지털 경제 관련 세계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신남방 지역 국가에서 나타나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역량은 싱가포르를 제

외하면 세부 분야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부그림 3-8 

38) Google-Temasek(2021), p. 31.

39)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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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즉 ICT 산업,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도입을 위한 조건인 금융 접근

성, 인적자본, 정부 역량, 법·제도 등이 낮은 수준을 보인다. 역내 기업의 경쟁

과 성장세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신남방 지역 

국가 간 디지털 경제의 비대칭성에 따라 각국 정부는 투자와 정책적 노력을 배

가시키고 있으며, 대외 협력 수요 역시 다방면에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 신북방 지역 

러시아의 디지털 부문 규모는 지난 10년간(2011~20년) 꾸준히 성장했다. 

러시아 디지털 부문 발전 현황에서 주목할 점은, 디지털 산업을 통상적으로 하

드웨어 부문과 서비스·소프트웨어 부문으로 분류했을 때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기술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서비스·소프트웨어 부문의 성장세가 두

드러진다는 사실이다. 실제 러시아의 디지털 산업에서 서비스·소프트웨어 부

문 생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부표 3-5 참고). 또한 2017년 이후 러시아 

디지털 서비스·소프트웨어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전체 디지털 부문에 

고용된 노동자 수 대비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경쟁력은 같은 기간 

러시아의 디지털 부문 수출에서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러시

아의 디지털 부문 수출은 컴퓨터 서비스 수출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했

다(부그림 3-12 참고). 러시아 디지털 서비스·소프트웨어 부문 편향 성장은 러

시아 100대 IT 기업은 수입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러시아 

100대 IT 기업은 규모와 수 양면에서 꾸준히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IT 서비

스·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종사하는 100대 IT 기업의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

지하는 평균 비중은 약 65%에 달한다.(부그림 3-12 참고). 러시아 IT 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기업이 IT 하드웨어 생산이 아닌 IT 서비스·소프트웨어 생산에 

상대적 경쟁우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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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대륙은 최근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을 향해 가고 있으며 특히 

남아공과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별로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매우 다르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만 한정하면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 등 3개국의 디지털 전환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 디지털 지수 상위권 국가를 살

펴보면 소규모 도서국가인 세이셸과 모리셔스를 제외하면 앞서 언급한 국가

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부표 3-6 참고). 이 외에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진

행하는 국가로 가나 등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전략과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사이버보안에 대한 협력 수요도 점

차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은 남아공,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3개국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

고 있는 추세다. 특히 25~34세 사이 젊은 층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은 30%대에 

달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어 중국계(Kilimall, 

Kikuu 등), 일본계(Car Hub Japan 등) 등의 아시아 업체도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40) 아프리카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업체는 대표적으로 Jumia 

(나이지리아), Ouedkniss(알제리) 등이 손꼽히며, 그 외에는 미국, 영국, 네덜

란드 등의 외국 업체가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했다(부표 3-7 참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경 간 디지털 무역 규모 확대를 위해 2021년 1월 아프

리카지역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함께 역내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규

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AfCFTA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경 간 디지털 무역이 제한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판매자를 국내 업체로 제한하기 때문이다.41) 그 외에도 높은 물류비용, 국가별

로 상이한 국경 간 세금제도, 신뢰할 수 있는 결제수단의 미비, 국내 디지털 무

40) ITC(2020).

41) Banga, Macleod, and Mendez-Parr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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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규범 미비, 관세 부과 문제 등이 있다.42) 실례로 아프리카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결제수단은 모바일머니, 현금결제 등으로 제한적이며 이는 

아프리카 내 금융 시장 미발달, 온라인 결제에 대한 높은 불신, 상품 수취 후 결

제하는 문화 등에 기인한다.43) AfCFTA의 출범과 함께 AU 회원국들은 범아프리

카 지급결제 시스템(PAPSS: Pan-Africa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의 도입, 경쟁정책 수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44)

세계 핀테크 순위에서는 세이셸(59위), 르완다(61위), 튀니지(68위), 짐바브

웨(76위), 소말리아(79위), 카메룬(80위), 에티오피아(86위) 등이 두각을 나타

내고 있다.45)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모바일머니 시장이 가장 발달한 대륙이며 

2020년 기준 전 세계 모바일머니 거래 규모(414억 달러)의 66%인 274억 달러

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거래됐다.46) 특히 정규 금융기관 접근성이 상대적

으로 낮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한 계층이 대폭 증가하면서 

핀테크 생태계가 조성되는 국가가 아프리카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가. 글로벌 디지털 무역의 현안

디지털 무역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통상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다. 디지털 통

상장벽이 높아지게 된 주요 원인은 국경 간 이동하는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규

제 도입이다. 국경 간 이동하는 데이터에는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되므

로 프라이버시 이슈가 불거지고 데이터가 안전하게 이동하여 해외 기업 내부에 

42) Banga et al.(2021).

43) ITC(2020).

44) AUC/OECD(2021).

45) Findexable(2021).

46) GSM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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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되더라도 해당 기업이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수집, 가공, 분석 등

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보호와 보안에 관한 우려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프라

이버시를 보호하고 사이버보안을 유지한다는 국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데이터 규제를 정비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는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다수의 국가에 디지털 통상장벽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국경 간 디지털 무역 거래에서 데이터의 이동을 저해하거나 데이터 지역화

(data localization)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통상장벽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데이터 규제를 중심으로 높아진 디지털 통상장벽은 글로벌 

디지털 무역의 현안이 된다.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협정을 체결

하거나 최신화하는 과정에서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과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자

상거래와 데이터에 관한 무역협정 조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 이

후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이나 장(chapter)을 포함한 무역협정 113건을 분석

해보면, 2010년까지는 의무로 규정한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 조항이 전무했

으나 2010년 이후 체결된 무역협정 56건 중 16건에서 강한 수준의 데이터 지

역화 금지 조항이 포함됐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5월부터 시작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

로운 이동 조항과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 조항은 국가(그룹) 간 대립되는 핵

심 쟁점이 된다.47)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와 데이터 규제 정비가 일국 정부

가 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정책변수라는 입장과 과도한 데이터 규제가 교역상

대국에 디지털 통상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 대립하는 것이다. 국경 간 데

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조항만 하더라도 미국과 EU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 조항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맞선다. 지역 

47) 상품 무역을 위한 GATT나 서비스 무역을 위한 GATS처럼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는 WTO 전자상거래 규범은 

없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는 전자상거래 원활화(facilitation)처럼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규범부터 기존에

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전자전송에 대한 무관세 이슈, 데이터와 관련된 의무 조항(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 등)에 이르기까지 협상 내용이 많고 범위도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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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련 설비나 기술 업체를 보호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

단을 강구하는 개도국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다루는 데이터 지역화 요

구 금지 조항에 선뜻 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협상에 참여하는 중국, 러시

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는 이미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고, 

협상장 밖에 있는 인도, 남아공 등 개도국의 비판도 지속된다.

데이터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을 둘러싸고 쟁점이 나타나고 논의가 지

속되는 반면 디지털 무역 거래를 지탱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기술 

협력 등에 관한 논의는 현안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다.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을 

향한 개도국의 수요가 높지만 실제 선진국이 제출한 제안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2020년 12월에 공개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를 

살펴보더라도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와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t) 

에 관한 내용은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것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관련 내

용은 한 쪽에 그친다.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이 디지털 무역 거래의 필수요소이

고 개도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이 개선될 때 해당 국가의 디지털 무역 시장

이 확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이나 인력 지원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싱가포르가 주도하고 칠레와 뉴질랜드가 참여한 디지털 경제동반자협

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이 디지털 경제협력

을 강조하는 점은 고무적이다. 금융 기술 협력, 인공지능 기술 협력, 중소기업 

협력, 낮은 사회경제집단 접근성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포용에 이르

기까지 데이터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의 내용을 담으면서도 디지털 경제 분야에

서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DEPA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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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과 개선점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추이 속에서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는 미국, EU, 중국은 디지털 경제정책을 펴는 데 적극적이다. 미국은 

2021년 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가결

했다. 특히 2021년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안전하고 효율적이

며 투명한 5G 및 6G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개방형 무선 접속망(O-RAN: Open-Radio Access Network)’과 

같은 핵심기술 분야 표준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U는 

2021년 3월 ‘디지털 컴퍼스(Digital Compass)’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 확대, 

디지털 기술 숙련노동자 양성,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에 관한 계획을 발표

했다. 중국은 2016년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에서 소프트웨어, AR(증

강현실) 등을 포함한 ‘디지털 창의(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

고,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48) 또한 5G 기지국, 빅데이터 센터 

등의 ‘신형 인프라’ 투자를 통해 5G망 구축과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전자상거래법 제정과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선 등을 통

한 디지털 생태계 질서 확립과 2017년 사이버보안법 제정 이후 데이터 관련 국

내 제도 정비도 진행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자국의 통신

장비를 이용한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중국 디지털 경제의 대외 영향력 강화를 

추진하는 ‘디지털 일대일로’ 전략도 추진 중이다. 미국, EU, 중국 이외에도 신

남방 지역, 신북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고 디지

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추진 중이다.  

한국은 주요국처럼 디지털 정책을 펴고 있다. 2020년 이후 한국정부에서 추

진하는 디지털 통상정책은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와 양자·지역 차

48) 2010년 ‘전략적 신흥산업’ 중 ‘차세대 정보통신 산업’을 국가전략 차원으로 육성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ICT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부표 3-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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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디지털 통상정책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산업정책을 펴는 데도 적극적이

다. 디지털 뉴딜(1.0, 2.0)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 외에도 신남방정책이나 신북

방정책 등에서 디지털 정책이 일부 식별되나, 디지털 정책과 관련하여 이 절에

서는 2021년 1월 11에 발표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과 2020년 7월 14일에 

발표된 디지털 뉴딜 1.0과 2021년 7월 14일에 발표된 디지털 뉴딜 2.0을 중심

으로 간략히 검토한다. 

한국의 디지털 정책인 디지털 뉴딜 정책과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내용은 

[표 3-1]로 정리될 수 있다.

 표 3-1. 디지털 통상정책과 디지털 산업정책

구분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디지털 부문) 
디지털 뉴딜 1.0, 2.0

정책 방향 ∙ 새로운 통상질서 대비

∙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 

   일자리 창출

∙ 디지털 인프라 구축: 민간 중심의 활용 강화

∙ 중점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 지역·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 내수 진작과 세계 진출·신산업 전략적 육성

추진전략

∙ 아태지역 메가 FTA 지속 확대

∙ 디지털 통상 확산에 선제 대비

∙ 환경·노동기준 강화 논의 적극 참여

∙ D.N.A.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 D.N.A.생태계 강화

∙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 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통상

관련

추진과제

∙ 디지털 통상규범 국제 논의 적극 참여

∙ 디지털세 관련 국제논의 참여 및 대응

∙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의료·원격근무 등에 비대면 

서비스 도입·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디지털 물류체계 구축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온라인 사업 지원

∙ 비대면 신산업 육성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자료: 저자 작성.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의 디지털 부문에 나타나는 정책 방향은 새

로운 통상질서 대비다. 한국이 디지털 통상정책 차원에서 새로운 통상질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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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기본 방향으로 잡은 것은 양자·다자 차원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디지털 통

상규범의 추이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데이터 관련 통상규범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하는 것이다.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진전략은 아태지역 메가 

FTA 지속 확대, 디지털 통상 확산에 선제 대비 등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통상

과 관련된 추진과제는 디지털 통상규범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

로 파악된다.

디지털 정책의 큰 축으로서 디지털 뉴딜(1.0, 2.0)에 나타난 정책 방향은 디

지털 전환에 대비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

을 촉진하고 확산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중심의 활용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도 드러낸다. 기본적으로 디

지털 경제의 내수를 진작하여 세계 진출을 위한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

다는 취지다. 추진전략 역시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과 관련된 생태계를 강

화하고, 비대면 산업을 키우며,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온라인 사업 지원, 비대면 신산업 

육성,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이나 디지털 뉴딜(1.0, 2.0) 정책에 보완해

야 할 부분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이 주요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 치우치는 편향성 문제다. 2021

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의 디지털 부문에서 식별되는 것은 아태지역 메가 

FTA 지속 확대다. 한국은 2020년부터 싱가포르와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고, 2021년 9월 13일 DEPA 기탁국인 뉴질랜

드에 가입의사를 공식 통보한 데 이어, 2021년 10월 OECD 각료이사회를 계

기로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미국, EU, 중국뿐 

아니라 신남방, 신북방, 아프리카 지역을 포괄하는 디지털 통상정책 전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한국이 RCEP에 가입했으나 디지털 무역 측면에서 의무 

수준이 낮다. 또한 기체결 FTA를 통해 일부 국가와 디지털 경제 협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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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찾기 어려

운 실정이다.

둘째,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은 디지털 뉴딜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

한다. 디지털 뉴딜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 온라인 사업 지원 등은 대부분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다. 디지털 뉴딜 정책이 디지털 통상정책과 연계되지 못하는 것이다. 주요 지역

별 디지털 통상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무역과 경제를 지탱한다는 것이다. 데이터 없이는 인터

넷과 정보통신기술, 응용기술, AI 기술 등이 사실상 무용하며 디지털 무역도 불

가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근간으로 한 인터넷

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인프라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응용

기술의 확대는 디지털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며, AI 기술의 발

전은 디지털 기업과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 확장

된 디지털 인프라 위에서 수준 높은 디지털 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수요는 지속

해서 증가해왔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화 현상은 지속해서 강

화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개선점으로 이어진다. 

셋째, 디지털 통상정책의 차원에서 주요 지역과 협력 수요를 파악한 후 도출

된 정책 방안이 미진하다. 다자 차원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가 유일하나,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미치는 한

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은 양자·지역 

차원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을 적극적인 디지털 통상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도 일부 기술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데이터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EU, 중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규제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양자·지역 디지털 통상정책 또는 디

지털 통상전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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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데이터 규제협력뿐 아니라 기술표준에 관한 논의도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 보호, 인력 양성, 중소기업 협력 등에 관한 해외 국가의 협력 수요가 

크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정책에서 디지털 경제 협력이 충분

히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다. 중장기 디지털 통상 환경 전망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디지털 무역 거래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디지털 통상 환경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

가할 것이다. 다만 디지털 무역 거래를 지탱하는 디지털 인프라, 기술, 데이터 

이동은 중장기에도 디지털 통상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

단된다. 디지털 인프라, 기술, 데이터 이동과 관련된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현안

이 중장기에 해소될 것인지, 심화될 것인지,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지 등

을 가늠해본다.

첫째, 중장기에는 다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이 제정될 것이다. WTO 전

자상거래 협상이 더디게 진전되는 추세이다. 협상장 내에서 전자 전송에 부과

하는 관세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대립이 첨예하고 데이터 관련 조항을 둘

러싸고 이견이 존재하며, 협상장 밖에서도 협상 자체에 대한 정당성 논란과 함

께 디지털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조짐이 있음을 고려할 때 WTO 전자상거래 협

상이 단기에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이 제정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가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

으므로 중장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데이터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일정한 틀

을 갖춘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각국의 데이터 규제

수준이 상이할지라도 일정 보호수준을 갖춘 데이터 규제의 틀을 보장하는 형태

로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조항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개도국도 인터넷

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가 일정 부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데이터 지역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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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금지 조항 역시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받아들

여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WTO 차원에서 디지털 통상규범이 정립되더라도 그 수준은 양자·지역 

차원에서 체결되는 무역협정에 포함된 디지털 무역 장의 의무수준보다 낮을 것

이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협상 참여국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양자·지역 차원의 무역협정에서 새로운 디지

털 통상규범을 합의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중

장기로 갈수록 새로운 디지털 통상장벽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나 해당 디지털 

통상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틀을 이용하기보다는 양

자·지역 무역협정 추진을 디지털 통상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개연성이 높다.

셋째,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이 양자·지역 차원의 무역협정을 통해 확대됨과 

동시에 협력을 강조한 디지털 무역협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중심

으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이 점차 확대될 것이나 개도국과 선진국 간 체

결되는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협력을 강조하는 조항이 다

수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완화하고 개도국이 요구

하는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 분

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선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DEPA의 출현이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중장기에는 DEPA 형태 이외에도 

국가 간 또는 국가 그룹 간 또는 지역 간 체결하는 디지털 무역협정은 각 협정별로 

국가, 그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는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넷째,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 협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로는 메우지 못하는 부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양자·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2021년 1월 세계 인구는 78억 3,000만 명인

데 그중 46억 6,000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달리 보면 

31억 7,000만 명은 여전히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49) 중장기에

49) wearesocial.com/uk/blog/2021/01/digital-2021-uk/(검색일: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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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터넷 사용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도 확대될 여지가 크다. 즉 5G 등 통신네트워크와 관련 장비에 대한 수요가 동

반 성장할 것이며, 전자 송장, 전자결제 솔루션,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관련 기

술 협력 수요 역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이 절에서는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을 △디지털 인프라 △디지

털 기술·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관련 △기타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표 

3-2 참고).

 표 3-2.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과 경제협력 방안

구분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관련 기타

미국
∙ 통신네트워크

(5G, 6G 기술 협력)

∙ 인공지능(AI)

(기술 협력)

∙ 디지털 기술

(AI 기술표준협력)

∙ 한미 FTA 개정 준비

∙데이터 규제협력 ∙ AI 전문인력 교류

∙ R&D 공동투자
EU

∙데이터 규제협력

(EU GDPR)

중국
∙ 통신네트워크

  (장비, 중간재 등) ∙ 디지털 기술표준 

논의 참여와 협력 

지원

∙데이터 규제협력 

플랫폼 구축,

애로사항 공유

∙ 지식재산 보호

(디지털 콘텐츠 등)

신남방

지역

∙ 통신네트워크

(장비 중심)

∙ 스마트시티

∙ 인력 지원과 교류

∙ 공동연구사업 추진

(스타트업 파트너십)

신북방

지역
-

∙ 디지털 기술 협력

어젠다 발굴,

협력 수요 매칭 

-

∙ 전문인력 양성

∙ 중소기업 협력

(서비스, 소프트웨어)

아프라카

지역

∙ 통신네트워크

(장비 중심)

∙ 전자결제 솔루션

기술 협력

∙ 사이버보안 기술

-

∙ 전문인력 양성

∙ 공공서비스

(블록체인 활용)

주: ‘-’로 표시한 부분은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중요도가 낮다는 의미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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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거래가 체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인프라가 갖추어

져 있어야 하고, 디지털 인프라 위에 디지털 기술이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

다. 디지털 무역 거래의 필수요소인 디지털 인프라, 기술, 데이터 이동이 만족

되면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온라인 상품 주문, 디지털 형태의 책, 영화, 음악, 

게임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소비, 소셜미디어 활동, 전자결제 체결 등의 

전자거래가 확대된다. 다만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때 주요 지역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 디지털 기

술의 발전 정도, 디지털 무역 시장 규모, 데이터 규제 등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

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 미국

1) 디지털 인프라

미국은 5G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점을 우려한다. 미국

은 2019년 중국 5G 통신장비 전문기업인 화웨이를 자국의 수출통제기업 명

단(entity list)에 등재했는데, 2021년 3월에는 화웨이가 생산하는 5G 통신장

비에 들어가는 품목에 수출제한조치를 지시함으로써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더

욱 강화했다. 이와 같은 수출제한조치는 기존에 화웨이를 대상으로 수출면허

를 취득한 기업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보

다 더욱 강경한 것으로 평가된다.50)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국영기업이 5G 관

련 국제표준을 선점하고 이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5G 국제표준 설정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AT&T, 아마존(Amazon), 시스코

50) “Biden administration adds new limits on Huawei’s suppliers”(2021. 3.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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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등 미국기업을 포함하여 전 세계 60여 개 글로벌 기술기업이 참여하

고 있는 ‘O-RAN 정책연합(O-RAN Policy Coalition)’이 꾸려졌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호주, 일본, 인도로 구성된 4자 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를 5G 관련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의 장으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인다.51)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논의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

기 위한 후속조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

부)는 통신사업자, 통신네트워크 분야 전문가, 통신네트워크 장비기업 등으로 

구성된 ‘O-RAN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해당 조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영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의 O-RAN 관련 정책 및 기업 동향을 조

사·분석할 뿐만 아니라 개방형 무선 접속망 동맹(O-RAN alliance), 개방형네

트워킹재단(Open Networking Foundation), O-RAN 정책연합, 통신 인프

라 프로젝트(Telecom Infra Project)52) 등과 같은 O-RAN 관련 표준 및 기

술단체의 동향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O-RAN 전담반은 한국이 보유한 통신 

인프라 운영 능력과 통신네트워크 장비 및 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O-RAN 분야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

한 전략과제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53)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한미 간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

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5G를 넘어 6G 국제표준 설정을 주도하기 위한 국제 논

의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현재 O-RAN 정책연합에는 삼성전

자만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 3대 통신사업자와 삼성전자를 제외한 통신장

비 제조업체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미국의 대표적 통신기업인 AT&T, 

51) 이승주(2021), p. 12.

52)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과 같은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기술을 연구하고 통신네트워크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

적으로 페이스북(Facebook)이 주도하여 2016년 2월 22일 출범시킨 글로벌 협의체로서, 도이치텔레콤, SK텔

레콤, 노키아, 인텔(Intel) 등 전 세계 4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53) 「민-관 ‘오픈랜 전담반’ 출범…미래 오픈랜 전략 대비」(2021. 8.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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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이즌(Verizon)과 통신장비 전문 제조기업인 시스코, 영국의 다국적 통신

사업자인 보다폰(Vodafone) 등이 O-RAN 정책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 이는 O-RAN 기술의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 우리나라 통신기

업 및 다른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연합체

에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통신 인프라 운영 능력과 

통신네트워크 장비 및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한미 간에 공유한다면 5G뿐만 아

니라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6G 세계 표준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디지털 기술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미국은 AI 기술을 경제성장, 삶의 질 개선,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2016년 과학기술정책실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을 통해 국가 AI R&D 전략계

획을 발표했다.54) 또한 미 백악관은 같은 해 5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산하에 ‘머신러닝 및 AI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개발 및 미국의 AI 분야 리더십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AI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

기 위해 2019년 2월 11일 ‘미국 AI 이니셔티브(the American AI Initiative) 

행정명령(E.O. 13859)’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AI 연구개발에 대한 최

우선 투자, 정부 소유 AI 관련 자원 공개, AI 거버넌스 표준화, STEM 교육 등

을 통한 AI 전문인력 확보, AI 연구개발 및 시장 창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55) 또한 같은 해에 지난 2016년 발표된 국가 

AI R&D 전략계획을 3년 만에 개정하여 발표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기존 계획

에서 제시되었던 7가지 전략에 AI 기술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 및 공공부

54) 서중해(2020), p. 444.

55) 위의 자료, pp. 445~446.



92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문 협력을 강화한다는 여덟 번째 전략이 추가됐다.56) 이어 2021년 1월에 취임

한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달 27일 ‘과학적 무결성 및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

이라는 대통령 각서(memorandum)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 기관 간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는데, 해당 조직은 AI 및 머신러닝과 같은 첨단기술과 관

련된 부처 간 정책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57)

한국 역시 2019년 12월 AI 국가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반도체 분야 세계 1

위 달성, 전국적인 AI 거점 마련 등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AI 생태계 조성, 전 

생애 모든 직군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실시 및 세계 최고 AI 인재 양성, 현 전

자정부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의 대전환 달성,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AI 윤리 

정립을 통한 사람 중심의 AI 실현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 산업으로의 AI 융합 확산을 통

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를 국가 핵심기술 분야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R&D 지원, AI 전문인력 양성, 민관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국가 차원에서 AI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AI 

인재 육성, 산업 전반에서의 AI 적용성 제고 등을 꾀하고 있다. 양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분야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은 AI 분야 기술 협력을 위해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

(Join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를 활용하여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 주도를 위한 양국간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관부처 공무원, 기술 전문가, 기업인으로 구성된 조직 간 네트워킹 행사를 통

해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또는 공공 기술 협력 프로젝트 기회를 창출해

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양국간 AI 전문인력 교류 프로그램이나 AI 신규 인력 양성

을 위한 R&D 프로그램 공동투자 등을 통해 AI 관련 인적자본 확충이 요구된다.

56) 위의 자료, p. 446.

57)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 p. 6.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 93

3) 데이터 규제

한미 간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미 FTA와 그간 미국이 외

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규정하는 디지털 통상규범 간의 비교 분석이 선행되

어야 한다. 비교 분석 작업에서 현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의 모태가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기존 북미자유무역협

정(NAFTA)을 대체하게 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 특히 USMCA는 지금까지 체결된 무역협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규범을 담고 있다.58) [부표 3-1]에 정리한 것처럼 한미 FTA, TPP, 

USMCA에 포함된 디지털 무역규범의 차이점은 소비자보호,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개인정보 보호,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

구 금지,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공공데이터 접근 촉진 조항 등에서 발견된

다. 예컨대 TPP와 USMCA는 소비자보호,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을 의무 조

항으로 규정하는 반면, 한미 FTA는 해당 항목을 노력 조항으로 둔다. 또한 개

인정보 보호,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인터

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조항의 경우, USMCA에서는 이를 모두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나, 한미 FTA에서는 이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한

미 FTA에 포함된 디지털 무역규범은 최근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상 디지털 

통상규범 수준에 못 미치며, 이는 향후 양국간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

지털 무역을 확대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디지털 경제가 확장되고 디지털 무역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2020

년 한국은 데이터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

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했다. 여기에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

자들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

했다. 이규엽, 황운중(2021)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수

58) 이규엽, 강민지(2019), p. 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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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기업에 해당할수록 데이터 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당

히 높으며,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겪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혔다.59) 앞서 언

급한 입법 배경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고려할 때, 개

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활용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입법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데이터 3법 개

정안에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업의 의무 등

은 여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60) 

한미 간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디지털 무역규범의 현대화가 요구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

면 데이터 3법의 개선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미 미국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USMCA 수준으로 디지털 무역규범을 제안했다. 

한국이 중장기 관점에서 개방을 지향하고 WTO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에 적극

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 적극 동참할 필

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협상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는 최소한의 디지털 무역규

범 수준을 기본으로 두고 한미 FTA 관련 규범 개정안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

다. 근본적으로는 한미 FTA의 디지털 무역 장을 최신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

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한다.

나. EU

1)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협력

EU가 2021년 초 중장기 디지털 경제정책인 ‘디지털 컴퍼스’를 발표했다. EU가 

2030까지 도달하겠다고 제시한 목표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디지털 인프라에 

59) 이규엽, 황운중(2021), pp. 12~13.

60) 위의 자료,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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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고 살펴보면, EU는 2030년까지 모든 유럽 국가의 가정에 기가바

이트(gigabyte) 속도의 인터넷 연결망을 설치하고 유럽 전 지역에 5G를 깔겠

다는 목표를 세웠다. EU 디지털 데이터 저장집적처리의 대부분이 역외에서 발

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와 기술을 강화하고 엣

지 컴퓨팅을 확대하려고도 한다. 또한 EU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제고

하고 5G 통신네트워크의 설치를 확대하며 6G 기술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목

표를 세웠다. 

EU가 디지털 컴퍼스 정책에 담은 것은 미국이나 중국에 편중된 기술의존도

를 낮추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5G 네트워크, 첨단반도체, 데이터  등 분야에

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EU 기술주권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EU는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선택을 했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

뿐 아니라 반도체, 선진화된 로봇을 포함하여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에 적극적

인 투자를 하고 국제표준도 주도하려 한다. 미국은 중국과 기술패권경쟁을 벌

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EU와 미국은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표준 분야에서 이해

를 같이한다. EU와 미국의 협력 강화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EU는 

2021년 6월 중국의 미래 첨단기술 주도에 대응하고 국제 기술표준을 선도하

기 위해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를 설치했다. EU가 미국과 함께 TTC를 설치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

며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표준을 주도하여 디지털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

다는 것이다. 

한국은 EU와 미국이 TTC 설치를 통해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EU와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표준협력을 

위한 대화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U와 미국이 설치한 TTC는 한국이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되며,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표준에 대한 협력

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국내 기업은 통신네트워크 기술과 장비,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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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

서 EU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모색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2) 데이터 규제

EU는 2018년 5월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효했다. EU의 통상정책에서 나타나는 입장은 디지털 무역 

거래를 위해 국경 간 데이터의 이동을 보장하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EU의 

법적 틀(legal framework)을 지키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데이터 지역화 요구

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EU가 말하는 법적 틀은 GDPR이 된다. 

EU는 양자·지역 무역협정과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통해 GDPR에 명시하

는 수준의 데이터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주장한다. EU GDPR이 발효된 

후 GDPR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지속해서 부과해왔으며, 2021년 

10월까지 누적된 위반사례 건수가 814건이고 누적 과징금액은 14억 유로에 

달한다. EU 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이 EU 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

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해석된다. EU GDPR의 위반사례는 앞으로도 계

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EU 디지털 시장에 진입하여 영업하기 위해서는 GDPR 준수가 필요조건이 

된다. EU GDPR 자체를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기업의 규

제 준수과정에서 비용이 초래된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EU GDPR 적정성 결정

을 획득하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EU 역외

로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GDPR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

해야 하는데, 적정성 결정이 완료되면 GDPR 발효 전처럼 기업은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2021년 초 한국은 적정성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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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받은 상태다. EU 정책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적정성 결정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GDPR 적정성 결정은 한 번 받으면 

그 효력이 영원하지 않고 3년마다 재평가 단계를 거치므로 데이터 규제협력은 

중장기에 걸쳐 지속되어야 할 사안이다.

다. 중국

중국과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급한 것은 사안별로 협

력을 논의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 구축이다. 양국의 협력 플랫폼은 3가지 대화 

채널 정례화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양국의 디지털 정책 관련 부처 간

의 정책 대화 채널 정례화이다. 2021년 중국이 발표한 데이터 규범들(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시행을 위한 세부 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정책 

대화 협의체를 구축하고 양국의 정책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양국의 정

책 싱크탱크·학계 간의 협동연구를 통해 상호간 디지털 통상 원활화 방안을 모

색할 수 있는 연구 및 학술 교류 정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무부

(商务部)와 한국기업 간의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한국기업들이 대중국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중국 내 데이터 규범에 관한 우려와 이에 관한 개선

사항 등 정책 건의를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61) 디지

털 인프라와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지식재산 보호 측면에서 한

국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한다. 

61) ‘중국진출 한국기업 CEO와 중국 상무부 간 고위간담회’는 2012년에 개최되었으나, 그 후 개최 여부를 알 수 없

으며, ‘중국한국상회’는 2년마다 ‘한국기업백서’를 통해 정책 건의사항을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정부 각 기관에 

전달 중. 중국한국상회 홈페이지(2012. 12. 3), 「중국진출 한국기업 CEO와 중국 상무부간 고위간담회」(검색

일: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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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중국이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분야에서 관

련 중간재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현재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해 

5G 기지국, 빅데이터 센터, 산업인터넷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디

지털 추진전략은 첨단산업의 중간재를 필요로 하며, 특히 2016~19년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디지털 집적회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등의 수입 증

가율은 8%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62) 이러한 품목들은 한국이 중국시

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디지털 경제 육성으로 인하여 증가

하는 협력 기회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63) 한국의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

비 2.0 전략’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디지털 전환에서 필요한 중간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2) 디지털 기술표준

디지털 기술 관련 표준협력도 중요한 협력 방안 중 하나다. 한국과 중국은 

‘제19차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서 표준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64) 이 자리에서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AI 기술, 블록체인 등 분야에서 

표준협력을, 중국은 자기부상 운송시스템, 스마트 제조 부문에서 표준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이 2019년 제1차 ‘중·

일 혁신협력 대화(Japan-China Innovation Cooperation Dialogue)’를 개

최하고 스마트시티 등에 관한 국제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

치마킹하여 중국과 디지털 기술에 관한 협력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65) 특

62) 최원석 외(2020), p. 316 표 5-13 인용. MCA는 시장 비교우위 지수(Market Comparative Advantage)를 의미

하며 1보다 크면 해당 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63) 최원석 외(2020), p. 316 표 5-13 인용.

64) 산업통상자원부(2021. 6. 21), 「한중일[韓中日] 3국, 디지털 전환 등 표준협력 논의」,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10. 31).

65) METI 홈페이지(2019. 4. 2), “First Japan-China Innovation Cooperation Dialogue Held”(검색일: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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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중국 ‘국가표준’ 중에서 국제표준의 수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

로, 협력 채널을 통해서 한중 양국이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각각

의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해

야 한다.66)  

3) 데이터 규제

2016년부터 중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에 관한 규제가 증가했다(부표 3-4 

참고; 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67) 중국의 데이터 규제에 관한 소

통은 한국이 고려해야 할 협력 과제다. 2017년 중국 사이버보안법이 제정된 이

후, 2021년 중국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중국 내 데이

터 관련 규범이 강화됐다. 중국의 관련 법 집행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애로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중국정부에 전달하거나, 데이터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양국간의 실질적인 논의가 착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양국은 중국 데이터보안법에서 강조하는 ‘중요 데이터’, 사이버보안법

에서 제시하는 ‘핵심 정보 인프라’의 실제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에 

관한 정보보안 의무를 강조하고,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행위를 규범화한다는 

점에서 양국의 제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양국간에 사이버보안과 소비자보호 원칙이 보장되는 동시에 데

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 부문에서 상호 소통의 채널을 구

축해야 한다.

66) 국제표준의 수용률은 중국의 전체 ‘국가표준’ 중 국제표준을 수용한 국가표준 수의 비중을 의미하며, 이러한 수

용률이 2010년 35%에서 2019년 24%로 감소함. US-China Business Council(2020), p. 6.

67) 이는 2000~11년 사이에 발표된 중국 내 데이터 역외이전 관련 정책 수가 10건인 반면,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발표된 정책 수가 29건에 달하는 등 관련 규제가 201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王渝伟, 姚辉亚(2020),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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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재산 보호  

양국은 2002년 이후 매년 ‘한·중·일 문화콘텐츠 산업 포럼’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지속

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양국의 관계부처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국 내 한국 상표 무단선점 피해건수는 2015년 826건에서 

2019년 738건으로 5년간 누적 건수가 3,700건이고 피해액이 약 377억 원에 

달한다.68) 둘째, 2018년 기준 우리 기업 관련 IP 분쟁 건수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69) 셋째, 한국 콘텐츠의 대중국 수출에서 게임산업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동 산업이 지식재산의 집약적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양

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AI 등 기존 지식재산권에는 다루지 않은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쟁점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70) 이에 따라 우리의 지식

재산 보호제도 관련 모범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5) 전자상거래 정책 협력

통관 문제 간소화,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소비 증진 등을 위해 중국이 추진

하는 ‘자유무역 시험구’,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등 정책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대외 개방 제도를 도입하기 전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중국 전역

으로 확대하므로, 상하이 내 한·중 디지털 협력의 성공 사례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 자유무역 시험구의 핵심 경쟁력이 신속한 통관 절차 및 기

업등록 편의라는 점을 고려하면 디지털 분야의 중소기업 진출 교두보로서 상하

68)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20), p. 196.

69)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9), p. 3.

70) 중국 선전시 법원은 2020년 3월 AI가 작성한 글의 저작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국가지식재산위

원회(2020), p.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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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유무역 시험구의 활용 가능성이 클 것이다.71) 또한 상하이에서는 한중 전

자상거래를 위한 전자결제 방안도 모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규제 샌

드박스식 협력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72) 그 밖에 장쑤

성 옌청(盐城)시 정부가 지정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에서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기업 입주, 전자상거래 기업의 보세창고 건설, 전자상거래 관련 

물류비용, 보세창고를 활용한 수출입 등에 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역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 지원, 양국 전자상거래의 통관 원활화 추진, 보세창

고 수입에서의 중국 내 소비자 구매 면세액의 한도를 높이는 것을 시범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다.

라. 신남방 지역 

1) 디지털 인프라

코로나19 이후 신남방 지역은 디지털 인프라 개선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5G 기반 구축에 대한 수

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한 수

요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남방 지역 주요 국가와의 양자간 협력 채

널(정부와 민간 공동참여)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조기 발굴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동남아는 국가별 수준에 따라 스마트시티 협력 수요가 다양하게 나타나

는데, 한국은 단순 인프라 개발을 넘어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인도의 경우 스마트시티 사업이 시작단계에 있으며, 잠재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현지의 우수 인력 및 기술을 

71) 김범중 외(2019), pp. 116~117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72) 上海市(2021. 1. 27), 「上海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纲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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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스마트시티 기술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접근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인력 양성과 교류

신남방 지역 국가들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교류에 대한 

수요가 많다. 예컨대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의 엔지니어 채용이 어

려워 한국인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원격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사례가 

있다. 베트남 역시 전문 교육기관이 부족하여 인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다.73) 

이러한 여건에서 한국은 주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ODA 

등을 통해 현지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이미 베트남 

등에 설치한 한국 IT 협력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반면 인도는 

ICT 분야의 우수한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한국기업이 활용할 수 있

는 여지가  많다. 따라서 우리의 수요에 맞추어 인도의 IT 전문인력 활용을 확

대하도록 교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인도와의 CEPA 체결을 통

해 독립전문가의 상호 이동에 합의한 바 있으며, 163개 전문 분야 가운데 약 

90개가 IT 분야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여 특히 국내 중소·

벤처기업이 인도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공동사업 추진

신남방 지역은 거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이 열려 있다(부그림 3-9, 부그림 3-10 참고). 인도의 경우 세계 유일 최

대 규모의 디지털 개인인증 시스템(aadhaar)를 운영하고 있어 디지털 정보가 

양산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 정부가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을 체

73) 김정곤 외(20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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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거나, 특히 금융 및 의료정보 등 분야별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하는 협정 등

을 체결하여 기업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도 및 싱가

포르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의 분야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인도의 경우 현지 R&D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대책이 강

화되어야 한다.74)

4) 디지털 통상규범과 기술표준

아세안과 인도에서는 디지털 경제 관련 기술표준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우리나라가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여지가 크다. 2022년 설립 예정

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

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호주는 2018년부터 아세안·호주 디지털 무역 표준협

력 이니셔티브(ASEAN-Australia Digital Trade Standards Cooperation 

Initiative)를 진행 중으로, 디지털 무역의 기반이 되는 국제 기술의 표준을 수

립하는 작업에 아세안 국가들이 원활하게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관련 기술표준협력은 통상규범적 접근을 보

완 또는 뒷받침하는 협력정책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바, 아세안 국가 및 인

도와의 디지털 무역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통상규범 역시 주요한 협력 분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신남방 지역 

국가들은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부그림 3-11 참고), 현재 관련 제도를 도입 중인 경우가 

많아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신남방 지역

에서의 규제 애로사항을 식별하여 신남방 지역 국가와의 양자간 대화 창구를 

통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74) R&D 지출 세계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42%가 인도에 R&D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IBEF(2017),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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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정책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이버안보와 연계되어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신남방 지역은 한국 디지털 무역정책의 중요한 무

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중국과 미국의 경쟁 체제하에서, 

한국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규범 자유화를 지지하되, 제도, 표준, 

인적자원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디지털 기반 강화를 지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 

인도의 경우 정부 간 디지털 경제·통상 협력 채널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인도는 미국, 중국을 제외하면 단일국가로서 데이터 자원의 잠재

력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긴밀한 연계

성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협력 채널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인도와 디지털 경

제·통상협정을 추진하여 당장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협력 채널

을 확보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간 협정을 통해 인도의 규범

적 입장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국의 제

도·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주제를 발굴하기 위한 채널을 확보한다는 데 큰 의

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를 통해 인도가 추진 중인 데이터 인프라 및 사이

버보안 체제 개선과정에 기여하고, 인도의 사회적 수요가 큰 금융, 교육, 헬

스케어 등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마. 신북방 지역

러시아 정부가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새로

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착화된 자원의존형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디지털 부문 발전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또는 효율성)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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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의 주요 디지털 산업 발전전략은 ‘정보기술산업 발전전략 2019- 

2025와 2036년까지의 전망(안)’이라는 계획으로 구체화됐다. 러시아 디지털 

산업은 전문인력 부족(IT 전문인력 양성기관 부족, 우수한 IT 전문가들 해외 

유출, 해외 IT 전문인력 유치의 어려움 등), 세계 수준의 연구 부족, 소비자의 

정보기술 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 관련 제도 미비, 정보기술에 대한 정부 수요 

부족, 민관협력 부족, 비대한 공적 경제 등이 주요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IT 산업 발전에 유리한 제도 및 산업 여

건 조성, 데이터 시장 발전, 국민과 기업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기초 엔지

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 오픈소스 IT 솔루션 개발 활성화, 주요 인프라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보안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주목할 것은 현재 러시아 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한 디지털 서

비스·소프트웨어 부문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 해당 부문의 전략적 육성을 

목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러시아 기업은 주로 외국 업체로부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역량이 높은 개발

자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서비스 

플랫폼 및  솔루션, 엔지니어링 및 과학 관련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사물인터

넷, 빅데이터,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보안 등의 부문에서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며, 데이터 저장 및 처리를 포함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큰 잠

재력이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어 해당 부문의 발전이 유망하다고 추측

할 수 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 양국 디지털 경제협력을 위한 주요 공식 채널은 ‘한·러 

혁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의 요체는 러시아의 우수한 기초과

학 역량과 한국의 우수한 응용기술 및 기술 상용화 노하우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 주로 러시

아의 우수한 혁신·원천 기술을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전도유망한 중소·벤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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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매칭하고 공동 R&D를 통한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2018년 6월 우리 과기정통부가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플랫폼 구축 MOU를 

체결했고, 구체적 성과로 2019년 6월 한·러 혁신센터가 개소되어 2016년 이

전·확대된 러시아의 한·러 과학기술 협력센터와 함께 민간 디지털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 거점으로 기능한다.

이 장에서는 양국간 민간 디지털 경제 협력의 중추적 거버넌스로 기능하는 

한·러 혁신 플랫폼에서 양국의 디지털 부문 기술 협력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디지털 기술

최첨단 디지털 기술 개발을 위해 양국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협력을 도

모하려면 기술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양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디지털 기

술 개발협력을 위한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협력 수요가 존

재하는 양측을 효과적으로 매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주

요 파트너 기관으로서 연구 중심 대학과 양국의 국책 연구기관을 엄선하여 지

속적인 기술 협력을 위한 어젠다를 공동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한·러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이 필요한 디지

털 분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공동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분야 선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러 

양국의 디지털 기술수준을 엄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냉철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년간(2015~19년) 양국 IT 분야의 기술 특허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디지털 서비스·소프트웨어 부문의 이미지 데이터 가공 및 생성기술에서 한국

에 비해 명확한 상대적 기술 우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 

하드웨어 부문의 반도체 제조기술에서  러시아 대비 상대적 기술 우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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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 양성과 교류

디지털 부문의 인재를 공동으로 육성하는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러

시아 연구개발 인력은 러시아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러시아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러시아 개발자

가 갖는 상대적 경쟁력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우수한 IT 전문가의 해외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대통령 주도로 신진 연구자 

지원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연구 보조금 등의 적극 지원으로 신진 연구자 육성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우수한 원천기술 및 경쟁력 

있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주로 러시아 인력을 직접 초빙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수동적이고 일시적인 방식 대신 신진 연구인력을 

직접 러시아에 파견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방식으로 접근전략을 달리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공동연구사업을 국가가 나서 직접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연구인력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대형 사

업의 경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나 러시아의 과

학아카데미 등의 국가 기관이 나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중소기업 협력 강화

디지털 부문에서 양국 중소기업 협력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금융 지원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러시아는 디지털 산업의 서비스·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당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이다. 이는 디지털 하드웨어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초기 투자, 생산·관리 노하우 및 판매 네트워크 등에서 중

소기업이 상대적 열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양국 디지털 

협력은 자금력과 자체 협력 네트워크를 가진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주로 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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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디지털 부문의 양국 민간 협력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

기 위해 양국의 중소기업 간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불확실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 기술 협력을 위해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양국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을 활용한 

전대금융 및 RDIF, IDF와 같은 러시아의 대외직접투자 정책금융 펀드를 효과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이 최근 10억 달러 규모의 ‘한·

러 공동투자펀드’ 설립에 합의하고 1차로 4억 달러 규모의 재원 조성을 추진하

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RDIF가 대러시아 경제 제재 대상(SSI)이

므로 대러 제재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사업 대상과 취급 가능한 지원 방

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 거래 관리를 위한 

실사 및 준법감시 시스템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등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

가 많은 상황이다. 양국 중소기업 협력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금융 지원체계

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바. 아프리카 지역

한·아프리카 간 디지털 경제 협력은 아직까지는 주로 정부 주도 협력이 대

부분이다. 최근 우리 정부(과기정통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클라

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례를 공

유하고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75) 또

한 수출입은행은 튀니지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한·아프리카 간 디지털 협력은 아직까지 정부 간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사

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76)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코

75) TECHWORLD(2021. 6. 14), 「NIA-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 협력」,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5).

76) 2013년 조성된 한·WB 협력기금(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은 사이버보안, 기업가정신을 포

함해 ICT 협력을 통한 교육, 농업 분야 IoT 활용, 스마트시티 프로그램, 디지털 토지정보시스템 등 디지털협력

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는 소수에 불과하다. The World Bank, “Korea- 

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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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 방역 경험 전수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을 이용한 공공 부문 서비스 전달에 대한 한·아프리카 간 협력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주요한 방해요인은 물리적 및 

인적자본 부족, 디지털 거버넌스와 역내 무역협정 미비 등 4가지로 요약된

다.77) 이에 따라 아프리카연합(AU: Africa Union)은 디지털 투자, 지적재산

권, 경쟁정책에 관해 AfCFTA 내 세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78) 최근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분야는 디지털 인프라

와 디지털 기술 분야이다(부그림 3-14 참고). 그러나 아프리카 55개국(AU 기

준)의 디지털 전환 속도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점적으로 협력

할 수 있는 국가는 단기적으로는 정세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면서도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빠른 국가(남아공, 모로코, 나이지리아, 케냐 등)이며 중장기적으

로는 현재 디지털 전환 정도가 아프리카에서 중상위권에 위치한 국가(가나, 우

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등)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내 디지털 경제 협력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인프라

아프리카 국가들의 모바일을 이용한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4G 및 5G 네트워

크망 등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내 

3G 망과 4G망을 통한 네트워크 영역 범위는 각각 77.4%와 44.3%로 추산된

다.79) 또한 유선인터넷망보다는 무선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아프리카 38개 해안 국가 가운데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37개국에 해저 광케이블이 연결되어 아프리카 대륙이 세계 디지털 시

77) CSIS(2021. 6. 9), “Digital Africa: Leveling Up through Governance and Trad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6).

78) AUC/OECD(2021).

79) ITU(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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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점차 편입되고 있다(부그림 3-13 참고). 이러한 추세에 맞춰 아프리카 주

요국들의 5G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나 아직까지는 남아공만 5G 

네트워크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중국산 통신장비 도입에 대한 서구권 국가들의 견제

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5G 등의 통신장비 

도입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할 여지가 증가하고 있다. 

2) 디지털 기술

디지털 무역에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범국가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과 국경 간 상품 및 서비스

세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아프리카 국

가들 간 B2C, B2B 솔루션 관련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협

력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 협력, 현지 스타트업 지원 등이 될 수 있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을 필두로 디지털 무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AfCFTA에서

도 아프리카 디지털 통합을 통한 역내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아

프리카 내 기업 중 B2C, B2B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Choi, Dutz, and Usman(2020)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인력 공급 증가

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아프리카 각국의 대외 기술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가진 디지털 무역, 디지털 솔루션과 관련 기술력

을 바탕으로 B2C, B2B 솔루션 기술을 보유한 국내 IT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

에 진출한다면 역내 수요가 많은 국가와의 기술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사이버보안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내에서 디지털 무역

이 활성화되면서 전체 54개국 중 28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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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11개국이 디지털보안법을 제정했다.80) 그러나 사이버보

안 준비 정도는 모리셔스, 이집트, 탄자니아 등 3개국만 90점을 넘을 뿐 남아

공, 케냐, 나이지리아 등 디지털 선도국들조차 사이버보안 준비도가 80점을 겨

우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사이버보안 점수기준 상위 13개국을 제외한 대부

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사이버보안 점수에서 50점 이하를 기록하고 있어 사

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한·아프리카 간 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피싱(Phishing), 멀웨어(Malware) 등의 공격 대응, 보안 장

비 확충,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 등 전통적 분야뿐 아니라 AI, 머신러닝을 이용

한 개인정보침해 위험 경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아프리카 간 협력이 확대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3) 공공서비스

아프리카 각국의 디지털 경제 협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블록체인을 활용

한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협력도 요구된다.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토지정

보시스템, 전자정부, 보건의료정보 통합, 디지털 신분증 등) 수요가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자정부지수와 온라인 공공서비스지수가 높은 남아

공, 튀니지, 가나, 케냐 등과 후발 주자들 간 수요의 차이가 있다(부그림 3-15 

참고). 예컨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된 국가의 경우 디지털 서비

스 기술의 유지 보수,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정부서비스의 통합 등을 위한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후발 주자인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이집트 

등과는 공공서비스 디지털화를 위한 수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

털 신분증, 정부 서비스의 신속한 전달과 같은 통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점과 

토지정보, 보건의료정보 등 디지털화를 통한 정보의 통합에 대한 수요도 지속

해서 증가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80) AUC/OECD(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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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인력 양성

아프리카 국가들은 Choi, Dutz, and Usman(2020)이 지적하듯이 AI, 클

라우드,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

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AUC/OECD(2021)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서도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디지털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함께 디지털 기술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이 진행될수록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남아

공, 가나, 케냐, 튀니지 등의 디지털 선도국과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주민들의 기초적인 디지털 문해율

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에 대한 디지털 기

술교육을 통한 고용 창출이 중대한 과제이나 아직까지 디지털 기술을 교육하는 

정규 교육기관은 많지 않다.81) 한편 레소토 등은 디지털 기술을 가진 고급인력

의 남아공으로의 유출을 우려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내에서도 디지털 기술 편중

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AI, 소프트웨어, 애플리케

이션 개발과 사이버보안 기술인력 양성 등에 대한 한·아프리카 간 협력이 효과

적으로 이뤄질 경우 아프리카 디지털 기술인력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

81) Bashir and Miyamoto(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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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015년에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국제

사회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통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막고, 나아가 지구 평균기온이 1.5℃ 이

상 상승하지 않게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하였다.8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2018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83)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Net-Zero)84)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발간된 IPCC 2021년 보고

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근본적인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세기가 끝나

기 전에 지구 평균온도는 이미 1.5℃ 또는 2℃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85)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파리협

정 당시 제출했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4-1. 주요국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

국가 감축 목표(기존) 감축 목표(상향)

EU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40%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

미국 2005년 대비 2025년까지 26~28%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50~52%

일본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26%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46~50%

중국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CO2/GDP 60~65%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CO2/GDP 65%

한국 BAU 대비 2030년까지 37%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주: 한국은 2016년 첫 NDC 제출 후 2020년 12월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24.4%’로 상향된 NDC를 

다시 제출하였고, 2021년 12월 그 목표를 다시 상향하였음.

자료: UNFCCC, NDC Registry(interi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8).

82) UN(2015).

83) IPCC(2018a).

84)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85) IPCC(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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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주요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86))

국가 주요 내용 제출 시기

EU

에너지효율성 극대화 및 탄소중립빌딩 건축

2020. 3

에너지 탈탄소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 사용 확대

청정에너지 자동차 이용 확대

산업 부문의 탄소감축 및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배출 관리를 위한 스마트기술 구축

자연적 탄소흡수원 구축 및 확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기술(CCUS) 활용

미국

탄소배출을 배제한 전력생산

2016. 11

2021. 11(수정)

전기 및 청정에너지 사용 

에너지 낭비 축소

메탄 및 비이산화탄소 가스 배출 감축

CCUS 및 탄소흡수원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

일본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탄소감축정책 수립

2019. 6

2021. 10(수정)

친환경적 사회 구조 및 순환경제 구축

일자리의 공정한 전환

친환경적 소비패턴 확립

부처·기관별 협업 촉진

기후변화와 관련된 개도국 지원 강화

중국

저탄소 순환경제 확립

2021. 10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도시 및 농촌의 저탄소빌딩 건설

저탄소 대중교통시스템 확립

비이산화탄소 가스 배출 감축

탄소흡수원을 통한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감축

국제협력 강화

기후거버넌스 강화

한국

전기·수소 활용 확대

2020. 12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 및 생태 기반의 탄소흡수 강화

주: 주요 내용은 가장 최근에 수정된 버전을 기준으로 정리함.

자료: UNFCCC, Communication of long-term strateg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8).

86)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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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저탄소 사

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과 

지역별 협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EU

2019년 12월 EU는 새로운 집행위원회 출범 후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87)을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유럽 정책의 주요 방향이 될 것

을 예고했으며, 2020년 3월 입법된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88)

은 이후 발표되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의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EU는 유럽 

그린딜에서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1990년 대비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으며,89)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EU ETS: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ystem) 

지침, 노력 분담 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에너지 효율 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등 탄소배출 관련 법안을 전면적으로 개정했다.90) 특

히 2021년 7월, EU는 기존의 에너지 조세 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 

를 개정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물질의 양이 아닌 환경적인 영향을 토대로 

세율을 정할 것, 항공과 해운 등 과세 예외 분야가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을 발

표했다.91)

또한 EU는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시스템 통합 및 수소전략(EU Strategies 

for Energy System Integration and Hydrogen)’,92) ‘EU 해양재생에너지

전략(EU Strategy on Offshore Renewable Energy)’,93) ‘지속가능한 스마

87) European Commission(2019b).

88) European Commission(2020d).

89) European Commission(2020f).

90) European Commission(2019a), p. 2.

91) European Commission(2021b).

92) European Commission(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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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모빌리티 전략(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Strategy)’94) 등을 통해 

통합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수소나 전기와 같은 저탄

소 에너지 사용 확대,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디지털 기술 활용 등

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특히 2020년 1월 발표된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95)은 역내 경제의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해 

2027년까지 1조 유로의 자금을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편성하고, 공공·민간

의 투자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금은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와 함께 작

동하며 EU의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역내 탄소집약적 산업의 구조 개

편과 인력 재분배에도 사용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에 힘입어 EU는 2021년 7월 ‘Fit for 55’ 입법안 패키

지를 발표하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겠다

는 선언을 공식화하였다.96) 본 입법안은 EU ETS 강화, 천연 탄소흡수원 확

대, 내연기관 규정 강화,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을 통한 공정

한 전환 지원 등의 정책들이 상호 작용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Fit for 55를 

통해 신설되는 사회기후기금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EU ETS로부터 약 

722억 유로의 자금을 편성하여 건물 재건축,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에

너지 효율을 높이고 EU 내 저소득국가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93) European Commission(2020a).

94) European Commission(2020c).

95) European Commission(2020e).

96) European Commission(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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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유럽 그린딜 추진 분야

정책 분야 내용

온실가스

기후법

에너지조세지침 개정 고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도입

에너지

스마트통합전략

해상풍력전략

에너지빈곤 해결 지침

범유럽 에너지 네트워크(TEN-E)규정

산업

순환경제 행동계획

혁신기금 지원

유럽배터리동맹 지원 확대

테이크백 방식 확대

건물

EU 해양재생에너지전략 발표

리노베이션 웨이브

저소득층 주택개조

건물 부문 법·제도 정비

사회적 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

교통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형 모빌리티 구축

복합운송지침 시스템 구축

유럽단일영공 시행

대체연료 생산과 소비 장려

식품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공동농업정책 및 유럽해양수산기금 지원

생태계

2030 생물다양성 전략

공동수산정책

세계산림보호·복원을 위한 EU 행동강화계획

오염
오염제로 행동계획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a).

또한 Fit for 55에서 EU는 노력분담규정97)을 통해 EU ETS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 중 건물, 운송, 농업,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기존 29%으로 설정했던 목표 감축량을 40%로 상향했다. 나아

97) Effort Sharing Regulation(ESR): EU ETS 적용 분야 이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EU는 회원국별 대

응 방안을 정해 놓았으며, 국가별 역량 차이에 따라 목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서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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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U ETS가 적용되는 산업98)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1% 감축

하기로 했으며, 특히 항공 부문에 주어지던 무상할당을 2026년까지 점진적으

로 폐지하고 해운, 육상운송, 건축물 부문의 EU ETS 적용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U는 교통 및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도 의욕을 보이며 내연기

관을 사용하는 차량은 2035년 이후로 출시할 수 없다는 규정과 대체연료 인프

라 구축을 촉진하는 규정을 제안하였다. 이번 Fit for 55에는 탄소국경조정메

커니즘(CBAM)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절에서 더 자세히 다루

도록 하겠다.

나. 미국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2.67%를 차지하며 중국 다음으로 온실가스

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은99) 지난 몇 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아래 기후

변화 대응보다는 자국의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2017년 파리

협정을 탈퇴했을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석유 추출, 생태계 보호, 수질오염, 독

극물 사용 등과 관련된 기존의 환경보호정책을 자국의 개발을 우선시하는 기조

에 맞게 완화하거나 개정하였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는 2010년 제정된 바다 

및 5대호(Great Lakes) 보호정책을 에너지원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2018년 

철폐한 바 있으며,100) 2019년에는 미국과 캐나다 원유 수송을 위한 키스톤

(Keystone) XL 송유관 건설을 승인하였다.101) 또 2020년에는 수은 및 대기 

98) 전력, 정유, 제철, 알루미늄, 금속, 시멘트, 석회, 유리, 세라믹, 종이, 판지, 유기화학물질 생산을 포함한 에너

지 집약적 산업, 항공 및 해상산업 등.

99) World Resources Institute(2020. 12. 10), “This Interactive Chart Shows Changes in the World’s Top 

10 Emitt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3).

100) “Trump scraps Obama polilcy on protecting oceans, Great Lakes”(2018. 6. 22),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9. 12).

101) “Trump signs permit for construction of controversial Keystone XL pipeline”(2019. 3.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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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표준(Mercury and Air Toxics Standard)을 개정하여 전력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 규제를 완화하였다.102) 

그러나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강화가 미

국정책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바이든은 취임 직후 파리협정 재가입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103) 백악관에 기후변화정책실(Climate Policy Office 

under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설치했으며, 기후변화 전담반

(National Climate Task Force)을 구축하였다.104)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 및 에너지 개발정책의 상당 부문

을 재검토했으며, 이 과정에서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허가를 취소하였고,105) 

북극야생보호구역(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의 화석연료 개발을 위

한 임대를 중단하였으며,106)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2022년도 연

방정부 예산안부터는 화석연료 보조금 재정요소를 제거하였다. 아울러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청정인프라 계획을 통해 전기자동차 및 청정전력 확대에 

집중하고, 이 중 약 1,740억 달러의 자금을 전기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보조

금으로 책정했다.107) 동일한 맥락에서 바이든은 청정자동차 공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50%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108) 에너지 효율 개선기준(Final Determination Regar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과 건물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Energy 

102) “EPA rolls back air regulations for waste coal plants in western Pa.,W.Va.”(2020. 4.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2).

103) The White House(2021. 1. 20), “Paris Climate Agre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8).

104) The White House(2021. 1. 27),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8).

105) The White House(2021. 1. 20), “Executive Order on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Restoring Scie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8).

106) The White House(2021. 10. 7), “Fact Sheet: President Biden Restores Protections for Three National 

Monuments and Renews American Leadership to Steward Lands, Waters, and Cultural Resources,”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8).

107) The White House(2021. 7. 28), “Fact Sheet: Historic Bipartisan Infrastructure Deal,”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1. 8).

10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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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Program for Building)을 개정하였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목

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를 통한 발전 부문 탄소중립 

달성, 2030년 해상풍력 2배 확대, 10년 내에 청정수소 생산 단가 80% 감축을 

선언하였다.

 표 4-4. 바이든의 기후변화 관련 대선 주요 공약과 이행 상황

공약 실행 시기

파리협정 재가입 행정명령 서명 2021년 1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기후정상회의 발표 2021년 4월

2조 달러 규모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 확대 경제회복 패키지 제안 2021년 3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예산계획 의회 제출 2021년 1월

가스 석유산업 공유지 임대 신규허가 금지 행정명령 서명 2021년 1월

키스톤 송유관 프로젝트 중단 행정명령 서명 2021년 1월

자료: The White House, Briefing Roo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7).

나아가 미국은 2021년 4월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

을 개최하여 40개국 정상, UN 사무총장, 기업 CEO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하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

었다. 파리협정 당시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이었는데,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그 목표를 2005년 대비 2030년까

지 50~52%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미국개발금융공사(DFC)를 필두로 2040년

까지 미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시하였다.109) 또한 이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기후금융계획(U.S.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을 발표하면서 2024년까지 공공기후기금은 기존 대비 2배, 기

후적응 지원 규모는 3배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정 지원을 늘릴 것이라 

밝혔으며, 이는 약 57억 달러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110) 또 바이든은 향후 5년

109) The White House(2021. 4. 23), “Fact Sheet: President Biden’s Leaders Summit on Climate,”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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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 자금의 50%를 기후 관련 부분에 투자할 

것, 수출입은행을 통한 친환경 수출품 지원을 확대할 것, 화석연료 기반 사업의 

국제적 투자 및 지원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 가이드라인을 OECD와의 

협업하에 개정할 것을 밝혔다.

최근 미국은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초래하

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융안

정감독위원회(FSOC)는 이와 연관된 금융 위험 리포트 발간을 앞두고 있다. 이

는 기후변화가 기업의 공급망이나 개인의 은퇴 연금과 보험 적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졌으며, 기후변화를 국가안보적 위기로 인식하는 미

국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111)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내·외적 행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하에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2021년 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서 발간한 통상 의제112)에서는 무

역협상 내 강력한 환경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미국이 탄소국경

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EU의 CBAM 공식화에 대한 미국

의 입장과 향후 정책적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 일본

일본은 2008년 BAU 대비 60~8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언한 바 있

으며, 2009년에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5%를 감축하겠다는 

중기 목표를 설정하였다.113) 그러나 이는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국이 모두 참

110) The White House(2021. 4. 22), “Executive Summary: U.S.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1. 11. 8).

111) The White House(2021. 10. 15), “Fact Sheet: Biden Administration Roadmap to Build an Economy 

Resilient to Climate Change Impac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8).

112) USTR(2021).

113) 이수철(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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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공평한 원칙을 세웠을 때 실현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붙은 조건적 선

언이었다.

또 일본은 2005년부터 자주참가형 배출권거래제도(JVETS: Japanese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를 도입했는데,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삭감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배출권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이후 일본은 2008년 경제산업성의 주도로 통합형 배출권거래제를 도

입하여 더욱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2010년에는 도쿄 지방정부 차

원에서의 ‘도쿄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어 당시 교토의정서 제1차 이행 기간

에 대비하고자 하였다.114) 최근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통합형 배출권거래제를 

확대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자 했으나, 일본 산업계의 지속적인 반발로 

적극적인 도입은 아직 보류 중이다.115) 

2016년 일본은 파리협정에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13년 대비 2030년

까지 26%로 설정하였으나 2020년 10월, 스가 총리는 의회 첫 소신 표명연설

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였다. 이후 2021년 

4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기후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는 그 목표를 

동일 연도 대비 46% 감축으로 상향 조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

다고 발표했다.116)

일본은 전력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판

단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2025년부터 비효율 석탄화력발전 설

비의 점진적 폐지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sation and Storage) 및 탄소 재활용(carbon recycle)기술 개발 목표

는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또 2022년부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해외 수출 

지원을 중단하고 개발도상국의 탈탄소화 정책 수립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114) 이정은, 조용성, 이수철(2015).

115) “Japan’s carbon neutral future dividede over climate pricing”(2021. 4.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8).

116) 이 내용은 아직 UNFCCC의 각국 NDC 업데이트 현황에 공식 보고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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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과 수소를 통한 발전량을 

늘리고, 암모니아를 이용한 1억 톤 규모의 새로운 공급원을 구축하며, 원전 

재가동을 통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그 예로 일본은 국제핵융

합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사업에 계속 참여할 것을 밝히며 지속적인 원전기술 개발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2021년 9월, 스가 총리 사임 후 기시다가 새로운 총리로 선출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일본정책의 방향은 아직 모호한 상태이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스가 전 총리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견지하면서

도 이를 위해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를 활용할 것을 밝힌 바 있다.117) 따라서 

일본의 신규 내각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제시할지 지켜볼 필

요가 있다. 

라. 중국

2018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1%를 차지하며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118) 중국의 탄소배출 감축은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9월, 시진핑 주석은 UN 

총회에서 중국이 2030년에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한 후 점진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여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선언하였으며, 이는 

2021년 10월 UNFCCC에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었다.119) 2021년 발표된 중국

의 ‘제14차 5개년 규획(2021~25)’에서는 이러한 목표에 맞춰 2025년까지 에

너지 원단위 13.5% 개선, 탄소배출 원단위 18% 감축을 선언하였고,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20%가량 확대,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중국 본토의 24.1%까지 구축할 것을 밝혔다. 

117) 김승현(2021).

118) USTR(2021).

119) UNFCCC(2021), 「中国落实国家自主贡献成效和新目标新举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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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국의 세부 목표

목표 내용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저탄소 개발계획 리더십 강화

저탄소 개발지역의 최적화된 구획 지정

녹색 생산체계 형성 가속화

산업구조 조정 및 개편

산업구조의 최적화

에너지 집약적 산업 개발 억제

녹색 및 저탄소 산업 개발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 소비량 통제

에너지 효율 향상

화석에너지 소비 통제

비화석 에너지원 개발

에너지 시스템 개혁

저탄소 운송 시스템 구축

운송구조 최적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저탄소 운송 촉진

저탄소 여행 장려

도시 및 농촌의 저탄소 전환

건설 및 관리모델의 저탄소 전환

에너지 절약 건물 개발

건물의 에너지구조 최적화

저탄소 기술 개발 촉진
기초연구 및 첨단기술 로드맵 개발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생태계 보호를 통한 탄소정화능력 향상
토지 및 공간계획 사용 통제

생태 보호 및 복원

저탄소 정책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녹색 무역 시스템 설립

청정에너지 활용을 위한 다국적 도로 건설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

탄소측정 관련 법률 및 표준 측정 시스템 구축

기존 법률 및 규정 내용 재정리

탄소 표준 측정 시스템 개정

통계 모니터링 능력 향상

정책 메커니즘 개선

투자정책 개선

녹색 금융상품 개발

재정 및 세금 정책 개선

탄소 관련 시장 메커니즘 촉진

저탄소 정책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탄소정책 관련 중앙위원회 리더십 강화

정부 부처 협력 강화

지역 당위원회의 명확한 정책 수행

정책 실현의 감독 및 평가

자료: 中华人民共和国 中央人民政府(2021. 10. 24), 「中共中央 国务院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

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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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국 중앙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65% 감축하고, 비화석 에너지 소비의 비중을 전체 25%로 

확대할 것이며, 2060년에는 이를 80%까지 늘릴 계획이다.120) 또한 중국은 농

업 및 산업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신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친환경 산업과 융

합을 도모하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장 내 생산설비의 에너지 효

율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는 운송 부문에도 해당되어 청정에너지 자동차, 전

력을 이용한 철도 시스템, 수소 충전소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녹색 금융을 통해 저탄소 사업에 은행이 장기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적인 저탄소 전환 기금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121) 나아

가 중국 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시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행동

이 시장 메커니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은 2011년부터 ETS 도입에 착수한 바 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

지 지역별로 배출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1년 7월 16일 전국 단일

의 탄소배출권(ETS) 거래소를 출범시켰다. 초기 거래는 중국 탄소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전력산업 중심으로 운영되며, 추후 석유화학, 화학,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국내 항공 등 에너지집약적 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

다. 2020년을 기준으로 중국 내 3,000여 개 기업이 ETS 거래에 참여 중이며, 

누적 거래량은 5,784만 2,600톤, 누적 거래액은 15억 9,600만 위안이다. 평

균적으로 거래되는 탄소가격은 27.59위안/톤이지만 2020년의 평균 거래가격

은 91.81위안/톤으로 최근 큰 폭으로 상승했다.122)

현재 중국은 2022년 2월 개최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부에 

위치한 공장들의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화석연료 발

전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120) 中华人民共和国 中央人民政府(2021. 10. 24), 「中共中央 国务院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

峰碳中和工作的意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8).

121) 위의 자료.

122) KOTRA(2021), 「중국,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 7월 16일 출범」,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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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고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가

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

준의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될 때 지구온난화가 진정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제

48차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123)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를 1.5℃ 내로 제한하

려면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글로벌 차원의 넷제로 달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지구 평균온도를 2℃ 

내로 제한하려 해도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5% 감축하고 2070

년 전후로 글로벌 넷제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UNEP(2019)124)는 2018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553억 

톤)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지구 기온은 금세기 말 3.2℃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난화를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20∼30년 

사이 매년 배출량을 7.6%씩 저감해야 하며, 2℃ 목표는 배출량을 연간 2.7%씩 

줄여야 달성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은 2021년 8월 공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실

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영향에 따른 기후변화가 전 지구상에 광범위

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급격한 온실가

스 감축이 없을 경우 분석된 모든 시나리오에서 2040년에 이미 1.5℃ 상승에 

123) IPCC(2018b), p. 12. 

124) UNEP(2019), pp. 4-15, 재인용: 문진영, 오수현, 박영석, 이성희, 김은미(2020),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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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가뭄이나 홍수 등 극한기후의 강도와 빈도수는 점점 증

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125) 

기후변화 위험과 시급성으로 파리협정은 5년마다 각국이 정한 기후변화 대

응 방안(NDC)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파리협정 4조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

항으로 우선 조속히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 도달하며, 각 당사국

이 후속적으로 제출하게 될  NDC는 이전 수준보다 강화된 노력을 요구하고 있

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이 지원하는 이행수단(재원, 기술 개

발 및 이전, 역량 배양)은 4조에 언급된 감축 노력에 상응하여 제공된다고 기술

되어 있다.

지난 2020년 각 당사국은 파리협정 합의 도출 전후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검토한 바 있다(그림 4-1 참고). 파리협정 후속 대응으로서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한 국가는 기존 목표를 재제출하거나 NDC를 갱신(update)

하고, 2020년 목표를 제출한 국가는 2030년 목표의 신규 NDC를 제출해야 되

기 때문이다.126)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파리협정 및 제2차 파리협정 당사국총회 결정

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금까지 갱신되거나 제출된 NDC를 종합한 보고서(이

하 종합보고서)를 2021년 9월 17일 공개하였다.127) 종합보고서는 파리협정에 

가입한 191개 모든 당사국이 반영된 164개의 NDC를 토대로 분석하였다.128) 

종합보고서는 2021년 7월 30일 기준 NDC 등록부에 집계된 NDC 제출 현황

을 분석한 결과 164개 NDC 중에서 86개 NDC가 신규 또는 갱신되었으며(당

사국 수로 EU 회원국을 포함한 113개국), 78개(당사국) NDC는 아직 재제출

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125) IPCC(2021a), pp. 18-19.

126) UNFCCC(2015).

127) UNFCCC(2021), FCCC/PA/CMA/2021/8.

128) 27개 EU 회원국은 각각 당사국으로 집계되나, 하나의 NDC를 제출하는 관계로 전체 당사국 수와 제출된 NDC 

수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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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파리협정 후속 대응

2015

파리협정

INCD → NDC

5년 주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5년 주기

1차 NDC
→ 2차 NDC

2차 NDC
→ 3차 NDC

COP23 탈라노아 대화

글로벌 이행점검

(2020) 1차 NDC 업데이트

NDC 주기 공식 시작

(2023) 1차 글로벌 이행점검

(2025) 2차 NDC 업데이트

2차 NDC 제출각 주기에 해당하는
NDC를

당사국총회 개최 연도
9~12개월 전에 제출

COP21 전에

당사국에
INDC 제출 요청

파리협정 비준 전까지
NDC 제출 요청

당사국의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INDC는

NDC로 간주

자료: Duwe(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0), 재인용: 문진영, 오수현, 박영석, 이성희, 김은미

(2020), p. 27.

종합보고서는 집계된 모든 NDC의 이행을 고려해도 2030년 글로벌 온실

가스 배출은 2010년 대비 16.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

급된 IPCC 보고서(2018)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낮추기 위한 시나리오에 필

요한 온실가스 감축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 다만 NDC 이행에 따라 2030

년 이전에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이를 수 있고, 2100년경 2.7℃ 상

승이 전망되는 IPCC 시나리오 배출경로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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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IPCC(2018) 시나리오 대비 NDC 집계 온실가스 배출 비교

lower 2℃

NDCs

Histo
rical

SSP2-4.5

below 1.5℃

1.5℃ with limited overshoot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70

60

50

40

30

20

10

0

NDCs as at 30 July 2021

IPCC scenarios

with LULUCF

2030 without LULUCF

SR1.5 databse

max

min

IQR SSPs

SSP1-2.6

SSP1-1.9

주: 가로축 연도, 세로축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단위: 십억 톤)이며, 토지이용, 토지용도변경 및 산림

(LULUCF)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포함.

자료: UNFCCC(2021), FCCC/PA/CMA/2021/8, p. 29.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부문과 분야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적응과 관련하여 식량생산 및 영양 확보, 수자원 관리, 생태계 보호, 보건, 재해

관리 등이 우선적인 부문으로 고려되고 있다. 농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에 

대비한 품종개량, 병충해 예방, 관개시설 개선, 지속가능한 토지 사용 등이 주

요 분야로 언급되었다. 수자원 관리의 경우, 기후변화로 식수를 포함한 사용가

능한 수자원이 감소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자원 공급물량의 확보

와 효율성 제고, 인프라 개선 등이 언급되고 있다. 

기후변화 감축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은 에너지 공급, 수송, 토지이용(LULUCF), 

건물, 폐기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건물 분야의 

에너지 효율, 산림 녹화, 다분야 에너지 효율 등을 각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고

려되는 감축 수단으로 계획하고 있다.

2021년 10월 개최된 G20 회의에서 선진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개도국에 

강하게 주장하였고, 개도국은 구체적인 시기를 합의문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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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2021년 11월 개최된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인도가 2070년, 아

랍에미리트와 브라질이 2050년 등을 제시하며 각국의 탄소중립 시기가 구체

화되고 있다.

 표 4-6. 국가별 탄소감축 목표 시점

2030 2035 2040 2045 2050 2053 2060 2070
21세기

후반

바베이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안도라 아일랜드 뉴질랜드 터키 바레인 인도 말레이시아

몰디브 아이슬란드 네팔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파나마 중국 모리셔스 태국

모리타니아 스웨덴 호주 이탈리아 포르투갈 니제르 싱가포르

브라질 자메이카 르완다 러시아

불가리아 일본 세이셸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라오스 슬로바키아 스리랑카

카보베르데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칠레 라이베리아 솔로몬제도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대한민국

코스타리카 룩셈부르크 스페인

사이프러스 말라위 스위스

덴마크 마셜제도 아랍에미리트

도미니카 모나코 영국

유럽연합 몬테네그로 미국

피지 나미비아 우루과이

프랑스 나우루 베트남

헝가리

주: 굵은 글씨체로 표기된 국가는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 또는 정책화되고 있는 국가이며, 나머지 국가

는 정치적인 선언에 그친 국가임.

자료: Climate Watc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5).

그 외에도 COP26에서 기후 대응을 위한 주요 선언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100여 개 국가는 산림토지이용을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 산림 파괴와 토지 

황폐화를 막고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에서 192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129) 또한 EU와 미국의 주도하에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2020년 대

비 30% 감축하는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각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가입을 천명하였다.130)

129)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UK(2021), “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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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대되는 탄소가격제와 탄소시장메커니즘 논의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강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이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처럼 국가 범위를 넘어서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2015년 파리기후협정 6조

에 포함된 탄소시장메커니즘은 탄소감축에서 각국이 협력하고 해외에서 발생

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감축에 활용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1) 탄소가격제 도입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으로 탄소배출에 가격

을 부과하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가 주목받고 있다. 탄소가격제는 배

출 주체로 하여금 생산활동의 변화를 통해 배출을 줄이도록 하거나 생산활동을 

유지하면서 초래되는 배출의 대가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경제적인 신호를 제

공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배출 감소라는 전체적인 목표를 유연하면서

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131) 

탄소가격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탄소세(carbon tax)나 배출권거래제가 

있으며 최근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1.9%가 국

가나 지역 단위에서 실시되는 65개의 탄소가격제에 포함되고 있다. 2015년 파

리기후협정 전후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은 중국이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에서 탄소가격제가 적용되는 배출 범위의 비중도 20%를 넘어서고 있다(그

림 4-3 참고).

130) European Commission(2021. 11. 2), “Launch by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Partners 

of the Global Methane Pledge to Keep 1.5C Within Reac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0).

131) 문진영 외(2017),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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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세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하여 현재 4기(2021~30년)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입법안을 제시하면서 EU에서 

적용하는 배출권 가격을 향후 수입업자가 준수할 가격으로 제시하는 등 유럽 그

린딜에서 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ET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두 차례의 계획기간을 지난 3차 계획기간(2021~25년)

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기(2018~20년)의 유상할당 개시에 이어 3기에서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유상할당 비율을 3%에서 10%로 확대할 계

획에 있다.132)

 그림 4-3.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

(단위: 건수(좌측),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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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5).

북유럽 국가의 탄소세 도입으로 시작된 탄소가격제는 그동안 선진국 중심으

로 도입되었으나 점차 개도국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 배출권거래제를 고려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다른 개도

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132) 환경부(2020. 12. 2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완료」,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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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탄소조정메커니즘 추진

2019년 EU가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최초의 탄소중립대륙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포함한 바 있다. 

즉 EU 내부적인 노력과 더불어 EU가 역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도 탄소배출에 

대한 정확한 비용을 부과하여 향후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강화로 인한 EU 역내의 

경쟁력 저하를 막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대의명

분을 표방하고 있다.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입법안을 공개

하였다.133) 금번 CBAM 적용대상 상품 5개 품목(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철강)은 EU의 배출권거래제에서 탄소누출 위험이 있다고 고려한 대상 품목의 일

부에 한정되었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만 고려하되,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열이나 전기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은 적용되지 않았다. 다

만 EU 집행위원회는 CBAM에 적용할 상품 범위를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집행위는 CBAM의 본격적인 이행에 앞서서 간접배출과 적용대상 상품의 확대 

가능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EU 의회와 이사회와 제출할 예정으로, 향후 제도를 

시행하면서 추가적인 적용대상이나 배출 범위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CBAM 적용대상 상품은 EU 회원국이 지정한 권한당국에 의해 승인된 신고

인에 한해서 수입할 수 있다. 신고인은 매년 5월 31일까지 권한당국에 △ 상품 

유형별 수입 총량 △ 수입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

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신고인이 구매,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의 수량이 결정된다.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면, 수출국의 해당 상품 배출집약도 수

치를 기본값으로 적용하지만, 수출국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 동

종 상품의 EU 내 최하위 시설 10%의 배출집약도 평균치에 기초하여 배출량이 

133) European Commission(2021c); 이천기, 박지현, 박혜리(2021) 내용을 토대로 이하 소절을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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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되도록 하고 있다. EU 내 하위시설 10% 배출치에 근거한다는 일방적인 기

준 역시 수출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결국 EU에서 공인받을 수 있는 

자료를 수출국에서 준비해야 한다. 

신고인은 수입하는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매년 구매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각 EU 회원국의 권한당국이  CBAM 인증서를  신

고인에게 판매하며, 매주 EU ETS  종가(closing price) 평균치를 CBAM 인증

서 가격으로 책정한다. 또한 신고인은 매 분기에 적어도 내재배출량의 80%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본인의 국가 등록부 계정에 보유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인

증서의 연례 제출에 사용하고 남은 초과 인증서를 권한당국에 재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나, 권한당국은 신고인이 이전 연도에 구매한 인증서의 1/3까지만 수입

업자의 인증서 구매가격으로 재구매하고 남아 있는 인증서는 매년 6월 30일까

지 소각한다.

결국 EU ETS에 연계되어 인증서 가격이 결정되어, 신고인은 인증서 구매 

가격 변동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매 분기마다 신고인 계정에 80%의 인

증서를 보유하지만, 권한당국이 이를 모두 재구매하지 않는 단서도 신고인에

게 부담이 된다. 다만 EU가 제3국의 탄소가격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국

과의 협정을 체결하고, 수출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만큼 인증서 수를 감면해

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EU로 수출하는 국가들이 CBAM 인증서를 감

면받고, 자국의 탄소가격제를 인정받기 위해 EU와 후속 협상에 나설 가능성

이 크다.

EU 집행위는 CBAM의 전면 시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3년

부터 3년간의 과도기(transitional period)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인은 

2026년부터 인증서를 매입,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과도기 동안에는 수

입상품의 내재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분기마다 보고하는 의무가 있다.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과도기 동안에 EU로 수출하려는 생산

업체는 결국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정확히 집계하고 인증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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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EU와 교역 규모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반발이 가

시화될 수 있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조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

치가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위장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개도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3) 국제 탄소시장메커니즘 논의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을 검토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정 6조는 해당 사항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담겨 있으나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향후 해당 메커니

즘의 적용이 파급할 범위에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역시 국제적으로 주목받

고 있다. 

파리협정 6조는 시장메커니즘 전반에 대한 원칙을 서술하면서 개별 당사국

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협력적 접근(6조 2~3항)’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6조 4~7항은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의 권한과 지침하에 ‘감축 및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메커니즘’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메커니즘 이행을 위한 규정, 

방식, 절차 등이 제1차 파리기후협정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될 계획이었으나 세

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어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도 주요한 의

제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불확실성하에서도 최근까지 파리기후협정 당사국이 제출한 온실가

스 감축계획(NDC)에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

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도출을 전후로 각국이 제출한 NDC보다 2020년 

말까지 파리협정 합의에 기초하여 각국이 추가적으로 재제출하거나 갱신한 

NDC에서 시장메커니즘이 검토되고 있다. Brandemann, Kreibich, and 

Obergassel(2021, p. 10)에 따르면 51개 NDC 중에서 41개 NDC에서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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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메커니즘에 개방적인 입장으로 분석되었고, 시장메커니즘 활용을 배제하지 

않거나, 고려하고 있는 국가 등이 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파리기후협정 채택 이전에 2030년 감축 목표로 국제탄소시장메커

니즘도 검토한 바 있고, 향후 글로벌 차원의 감축에 기여하면서 국내 감축 실적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

다. 지속가능투자 및 개도국 지원

앞서 1절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저탄소 전환 노력에 발맞춰 민간에서도 기업

의 사회적 책임(CSR)134)을 다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늘어

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해당 국가의 정책이나 블랙록(BlackRock)과 같은 거

대 기관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이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기업 스스로도 지속가능

한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기업 경영인)의 약 74%가 10년 

전에 비해 환경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135) 

이미 전 세계 320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로 조달하겠다는 약속인 ‘RE100’에 동참하고 있고,136) 123개 금융기관 또한 

환경 파괴 등을 일으킨다고 평가된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협약인 

‘적도원칙’을 채택하였다.137)138)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투자를 확대하고 개도국

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해 왔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13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135) pwc가 미국, 브라질, 영국, 독일 및 인도의 소비자(5,005명), 근로자(2,510명) 및 기업 경영인(1,257명)을 

대상으로 2021년 3~4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pwc, “2021 Consumer Intelligence Series survey on 

ES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9).

136) 2021년 9월 기준. RE10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9).

137) The Equator Principles Associ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9).

138) 문진영, 나승권, 오태현, 이성희, 김은미(20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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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투자 확대 노력

특정 투자가 환경에 이로운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는 노력은 국제사회가 기업

에 ESG139)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였다. G20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CFD)140)를 통해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

록 권고해왔으며, 일본 등 주요국도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141) 

도입 등을 통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투자하고자 

노력 중이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친환경 활동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린워싱

(green washing)’을 방지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특

히 EU는 2018년부터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에게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1년 ‘지속가능금융 패키지’142)를 통해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직원 수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기업 및 상장한 중

소기업에게 적용할 예정인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안)’을 발표하

고, 같은 해 3월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 공시제도(SFDR)143)가 

발효되었다.144)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기후 및 ESG 태스크포스’를 설

립145)하는 등 ESG 관련 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46) 

이처럼 민간에 친환경 투자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함에 있어 관건은 기업의 

경영활동이 환경보호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

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각국 정부와 다자기구는 ‘지속가능금융

(sustainable finance)’ 또는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ment)’가 무

139)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140)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141)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ESG 정보공시 등을 요구하고 이를 투자활동에 반영하려

는 제도임.

142) 지속가능금융 패키지는 크게 △EU 녹색분류체계 위임법률(EU Taxonomy Climate Delegated Act)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및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무, 투자 및 보험 자문 등에 관한 6개의 위임법률(Delegated Acts) 개정안으로 구성됨.

143)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144) European Commission(2021), “Factsheet: EU sustainable finance April packa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

145)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2021. 3. 4), “SEC Announces Enforcement Task Force 

Focused on Climate and ESG Issues,”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9. 14).

146) 문진영, 나승권, 오태현, 이성희, 김은미(20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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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를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G20은 지속가능금융을 ‘SDGs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관련 제도 및 

시장체계’로 정의하였고,147) EU는 최초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을 판별하는 기준인 ‘EU Taxonomy’를 법제화하였다. 2020년 7월 발효된 해

당 법안에 따라 지속가능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대 환경목표148) 중 적어

도 1개 이상의 목표에 기여해야 한다.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

키지 않아야 하며,149) 최소한의 사회 및 거버넌스 세이프가드와 기술선별조건

(TSC)150)에도 부합해야 함을 명시하였다.151) 

OECD(2020b)는 EU를 비롯한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및 일본의 지속가능

금융 추진 사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친환경 금융수단(녹색채권 

등) 관련 법률 내에 지속가능금융의 정의 또는 분류체계를 제시하였고, 재생에

너지, 에너지 효율, 친환경 건물, 산림 등을 위한 투자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152) 우리나라는 2020년 말 발표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10개 부문153)에 대한 녹색 프로젝트 예시 목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154)의 녹색채권원칙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위 국

가들이 다루는 대부분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다만 현재 EU의 사례를 참고하

여 개발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확정되면 위의 녹색 프

로젝트 예시 목록 또한 변경될 예정이다.155)

147) G20 Sustainable Finance Study Group(2018), p. 13, 재인용: 문진영, 나승권, 오태현, 이성희, 김은미

(2020), p. 13.

148)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보호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 

예방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생태계보호 및 복원.

149) DNSH(Do Not Significant Harm) 원칙.

150) Technical Screening Criteria.

151) European Parliament and European Council(2020), “Regulation (EU) 2020/852 (Taxonomy)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9).

152) OECD(2020b), p. 33.

153)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오염방지 및 저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자원·토지이용 관리 △생물다

양성 보전 △청정 운송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하·폐수 관리 △기후변화 적응 △순환경제 △친환경 건물 등.

154)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155)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20),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20.12)」, 부속서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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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 지속가능성 관련 금융상품 발행 규모
(2013~20년)

(단위: 십억 달러)
        

 그림 4-5. 지역별·기관별 녹색채권 발행 규모
(2014~20년)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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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일: 2021. 9. 14).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속가능투자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전 세계 지속가능성 관련 금융상품(debt) 발행 규모는 약 7,3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 늘어났다(그림 4-4 참고). 그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금융수단인 녹색

채권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해 녹색채권 발행 총액에서 유럽 

지역의 비중이 과반 이상(53.8%)을 차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미국(18.0%), 

독일(14.4%), 프랑스(12.8%)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발행기관은 기업(금융 

및 비금융 기업)으로 그 비중이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중앙·지방정부와 공

공기관의 참여도 확대되는 양상이다(그림 4-5 참고).156)

156) 그림 4-4, 4-5 출처 및 문진영, 이성희, 김은미(2021), pp. 13~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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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기후재원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 2019년에 6,080~6,2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중 기업(약 1,820억 달러)이 가장 기여가 높은 경제

주체로 손꼽혔다.157) 각국의 저탄소 정책 기조에 따라 투자도 늘어나는 추세이

다. 2020년 전 세계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 규모는 총 5,013억 달러로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1,348억 달러)과 유럽(1,662억 달러)이 대표

적인 투자자였으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림 4-6 참고).158)

 그림 4-6. 전 세계 기후재원 및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 규모(2010~20년)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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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limate Policy Initiative(2020), “Updated view on the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19,” p. 7, 온라인 자료;  BloombergNEF(2021a), “Energy Transition Investment 

Trends 2021(Summary),” p. 5,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9. 23).

그러나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이루려면 친환경 기술 투자가 늘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투자액이 현재보다 2배 이상(3조 1,000억~5조 

8,000억 달러) 확대되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159) 결국 

157) Climate Policy Initiative(2020), “Updated view on the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19,” 

p. 7, p.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158) BloombergNEF(2021a), “Energy Transition Investment Trends 2021(Summary),” pp. 5-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159) BloombergNEF(2021b), “New Energy Outlook 2021: Executive Summary,” p. 14,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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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서는 배출량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여전히 부족하므

로 연관 투자 규모를 빠르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대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노력160)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161)

는 기후변화에 취약하나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도국을 

돕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162) 등의 자금을 활용

하고 있다. 2019년 이들의 대개도국 전 분야 대상 지원 총액은 약 1,266억 

7,600만 달러로 지난 10년간(2010~ 19년) 연평균 약 2%씩 증가해왔다. 특

히 OECD DAC 회원국은 1998년부터 ‘리우마커(Rio markers)’를 이용하

여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및 사막화에 관한 환경 협약163)을 위해 사용한 재

원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DAC 회원국은 개별 지원사업의 목

적에 맞춰 차등적(0~2점)164)으로 점수를 표기·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로 

기후변화 연관 개발재원 파악이 가능하다.165)

리우마커를 이용하여 파악한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지출

액)는 연평균 약 220억 8,980만 달러로 이는 전체 개발재원의 약 17%이다

(2015~19년, 표 4-7 참고).166) 이들이 약정한 지원금액의 약 70%가 지출된 

160) 본 항목에서 OECD DAC 회원국(30개국)의 대개도국 개발재원 총액은 ODA, OOF(수출신용자금 제외), 지

분투자 및 기타를 합산한 결과로 2019년 미 달러 불변가격 기준 지출액(disbursements)으로 정리함. 별도

의 출처 표기가 없는 정량 분석은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를 활용함.

161)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62)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163) 생물다양성협약(UNCB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막화방지협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164) 주목적(principal): 2점, 부수적 목적(significant): 1점, 해당 목표를 위해 수행하지 않은 경우: 0점.

165) OECD, “OECD DAC Rio Markers for Climate: Handbook,” p. 2, p.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166) 참고로 ODA로 제공된 지원금액(지출액)만 한정하여 산출하면 개도국으로 연평균 약 219억 달러가 제공되었

으며, 이는 전체 ODA 지원 총액의 약 19%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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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기도 하다. [그림 4-7]과 같이 분석기간 DAC 회원국의 지원 규모는 증

가세를 보였으며, 감축 목적의 사업이 적응사업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자금을 

지원받았다. 무상원조(증여) 방식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고, 독일, 일본, 영국 

등이 대표적인 공여국으로 손꼽힌다. 주요 수원 지역은 아시아(34.3%)와 아프

리카 사하라 지역(26.6%)이며, 분야별로는 에너지(정책·발전·배전, 16.2%), 

수송·저장(14.9%), 일반 환경보호(13.7%), 농림어업(13.1%)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그림 4-7. OECD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추이(2015~19년)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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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는 감축에만, B는 적응에만, C는 감축과 적응 모두에 리우마커를 표기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액(지출

액) 기준임.

자료: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표 4-7. OECD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2015~19년 연평균 기준)

(단위: 금액(백만 달러), 비중(%))

국가

연평균 지출액(2015~19년)

감축(A) 적응(B) 공통(C) 국별 총액(A+B+C)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독일 2,778.2 27.3 1,245.4 20.9  953.5 16.0 4,977.1 22.5

한국 10.4 0.1 75.9 1.3  41.9 0.7 128.2 0.6

일본 3,549.2 34.9 856.5 14.4  256.8 4.3 4,662.5 21.1



14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표 4-7. 계속

국가

연평균 지출액(2015~19년)

감축(A) 적응(B) 공통(C) 국별 총액(A+B+C)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EU(기관) 468.2 4.6 602.1 10.1 1,027.5 17.2 2,097.7 9.5

미국 368.1 3.6 256.8 4.3  622.7 10.4 1,247.5 5.6

프랑스 993.7 9.8 324.5 5.5 353.6 5.9 1,671.9 7.6

영국 987.8 9.7 1,020.1 17.1  861.5 14.4 2,869.4 13.0

그 외 국가 1,014.2 10.0 1,571.7 26.4 1,849.6 31.0 4,435.5 20.1

합계 10,169.8 100.0 5,952.9 100.0 5,967.1 100.0 22,089.8 100.0

주: 1) A는 감축에만, B는 적응에만, C는 감축과 적응 모두에 리우마커를 표기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액

(지출액) 기준임.

2) 비중은 OECD DAC 회원국(30개국)의 지원 총액(합계)에서 해당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다자개발은행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2020년 8대 다자개발은행167) 

이 약정한 기후재원 규모는 총 660억 4,500만 달러로 [그림 4-8]과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2015~20년, 약정액 기준). 이 중 수혜 지역을 개도국(중·

저소득국)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총액의 약 80%를 투입하고 있

다. 같은 기간 대개도국 연평균 기후재원은 약 350억 500만 달러로 약 9%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기관별로는 세계은행그룹(WBG, 45.8%), 아시아개발

은행(ADB, 13.7%), 유럽투자은행(EIB, 13.0%) 등의 순이고, 목적별로는 감축 

재원의 비중이 적응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DAC 회원국과 달리 증여보

다는 투자 대출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168) 

167)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 미주개발

은행그룹(IDBG: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Group), 이슬람개발은행(IsDB: Islamic Development 

Bank) 및 세계은행그룹(WBG: World Bank Group). 

168) AfDB et al.(2021), “Joint Report on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Climate Finance,” pp. 12-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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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8. 8대 다자개발은행의 기후재원 규모 및 개도국 지원 현황(2015~20년)

(단위: 십억 달러)

기후재원 규모 대개도국(중·저소득국) 지원 추이: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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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약정액 기준임.

자료: AfDB et al.(2021), “Joint Report on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Climate Finance,” 

pp. 12-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

음에도 최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가진 개도국에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는 스

스로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임에 분명하다. IEA(2021)는 신흥

국 및 개도국169)이 전 세계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청정에너지 관

련 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들이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효율을 

대상으로 한 투자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약 6,000억~1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170) 기후변화 대응과 SDGs 달성에 필

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국제사회는 공

적자금 및 민간 투자 확대를 도모하며 개도국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강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169) EMDEs: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단 중국 제외).

170) IEA(2021), “Financing Clean Energy Transitions in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p. 28, pp. 38-3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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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한국판뉴딜을 발표하면서 그린뉴딜을 강조하고 

있고,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26.3%에서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수위가 강화되고,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절에서는 앞서 1~2절에서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지역별 중장기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지역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 협력 수요, 투자 규모, 개발원조 

수원 규모,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 정도 등을 감안하여 EU, 미국 및 신남방 지

역으로 선정하였다. 그중 EU와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많고 

국제사회에서 해당 의제를 선도하고 있으면서 기후재원(또는 지속가능투자) 

규모도 큰 지역이다. 개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이 다

수 포함되어 있으면서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신남

방 지역(아세안, 인도)을 선정하였다. 해당 지역에 대한 중장기 협력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EU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은 EU이다. 2019년 

유럽그린딜을 제시하면서 최초로 탄소중립 시기를 구체화하고, 넷제로 용어로 

대표되는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을 촉발한 것도 EU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2015년 파리기후협정 채택 이후 트럼프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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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대응에서 일관되었던 EU의 노력이 더욱 부각되고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

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 EU와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정책을 

공조하고 △ EU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규범 및 제도 논의에 협력하면

서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상호 협력하여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에 일조할 필요가 있다.

 

1) 탄소중립 정책 공조

EU는 유럽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과 탄소중립 시기가 일

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

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

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

이 필요하다.

먼저, 한국과 EU 모두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및 수송 부문에서의 

녹색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1절에서 살펴본 대로 EU는 그린딜을 추진하

는 후속과제로서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이나 청정에너지 전환을 강

조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과 수송 부문에서의 대규모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과 EU 모두 

해당 부문에서의 연구개발이나 사업실증화 과정에서 정책을 공조하고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태양광, 해상풍력 등 대규

모 에너지 전환사업에서 상호간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내연기관의 비

중이 축소되고,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전개될 수송 분야의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제도 구축에서 양국간 정책 공조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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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탄소중립 정책을 공조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대화 채널을 보

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EU는 일본과 처음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녹색동

맹(green alliance)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U와 일본은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환경보호, 연구개발, 

관련 규제 및 사업에서의 협력 등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부처

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EU와의 대화 채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

면서 실질적으로 한국과 EU 내부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도움

이 되는 대화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반 구축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2021년 한국판뉴딜 2.0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추진과제에 더불

어 새롭게 추가한 추진과제도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명시한 바 있다. 즉 기

존의 에너지 효율이나 발전 부분 관련 사업에서의 뉴딜도 필요하지만 보다 장기

적인 측면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제도나 인프라 마련도 필

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뒷받침하고, 민간의 탄

소중립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측정 및 평가 등에 있어서 국제적으

로 상호 인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EU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나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등에서 EU

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한 전환체계나 우리나라의 한국판뉴딜에 포함된 휴먼뉴

딜에서 상호간 정책을 비교하며 정책적인 공조를 준비하는 것은 향후 국제적으

로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 논란에 대비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도 하다.

2) EU 주도의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 참여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

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에의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

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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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

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23년부터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를 통상정책과 환경 대응 측면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EU 집행위는

2023년부터 3년간  CBAM이 적용되는 수입상품에 대해 내재배출량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2026년부터는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매, 제출하도록 하

고 있다. 수입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보고하고, 인증서 구매 관련 제반 비용 

및 관리 부담이 EU로 수출하는 모든 역외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중요한 통상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EU의 입법안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을 강

조하고, 향후 CBAM 인증서 구매를 감면받기 위한 제도나 협정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둘째, EU가 주도하고 있는 지속가능금융 체계 논의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하는 다자협의체에도 참여하

여 향후 국내외적인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EU의 지속가능금융 체계에 대

비할 필요가 있다. 앞 절에서 논의된 것처럼 기업의 경영활동이 환경보호나 지

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금융이나 지속가능투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강

조되고 있고, EU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는 기준인 ‘EU 

Taxonomy’를 법제화하고 세부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EU는 

2019년 10월 지속가능금융 국제플랫폼(IPSF)의 출범을 주도하여 민간재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참여국 간의 지속가능금융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향후 EU와

의 관련 제도 논의는 국내적으로 관련 해외투자를 유도하거나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함에 있어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IPSF에 참여하고 EU와의 협력

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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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파리기후협정 채택 이후로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의 세부 이행규칙 마

련과 2020년 이후의 기후재원 조성이 중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두 의제 모

두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선진국의 적극적인 참

여 없이는 진전이 어려운 의제이다. 특히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은 향후 논의 

전개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감축 실적에도 활용될 수 있는 의제로서 국

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교토의정서 합의에 따른 이행수단으로 EU 등 선진국

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획득한 감축분을 자국의 실적에 반영하는 

청정개발체제(CDM)가 향후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에서도 준용될 가능성이 높

다는 점에서 EU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

앞서 양국간 국내적인 정책 이행이나 글로벌 제도 규범 논의에 협력을 강조

하였다면 제3국, 특히 상호간에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의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사업에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국가와 교류가 많

은 반면, 상대적으로 EU는 아프리카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

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협력에서 EU의 주요 국가 및 개

발기구와의 공동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표 4-7]에서 확인되듯이 개별 회원국이 아닌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막대한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관련 지원을 집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는 적응 부문의 지원 규모가 감축 보다 크게 이뤄지고 있으나 EU 차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도 작은 수준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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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그린분야 ODA 비중을 OECD DAC 회원국 평균(28.1%) 이상으로 확

대하는 그린뉴딜 ODA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최근 5년간(2015~19년) 우리

나라의 그린 ODA 지원 비중이 19.6%임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개도국의 

녹색전환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171)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에서 EU와의 협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이 낮았던 지역이나 분야에서의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나. 미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친환경 정책을 강화

하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노력 중이다. 재생에

너지를 비롯한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친환경 기술 수준 또

한 높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에 대한 투자는 증가세를 유지

해왔으며, 지난 10년간(2010~19년)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규모인 약 3,923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172) 2018년의 친환경 기술 또는 혁신수준을 

보여주는 환경 관련 기술 특허 출원 건에서 미국의 비중은 EU(27개국, 23.1%)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0.6%를 기록하였다.17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내외 정책도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노후화된 인프

라 재건, 고속인터넷 서비스 접근 확대, 재생에너지 관련 전력망 개선, 지역사

회의 자연재해 피해 지원 등을 위해 1조 2,0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법안(Bipartisan Infrastructure Bill)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별도의 사회안전

망 및 기후변화 예산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계류 중이다. 개도국을 대상으로는 

171) 국무조정실(2021. 7. 7),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11. 9).

172) Frankfurt School-UNEP Centre and BNEF(2020), “Global Trends in Renewable Energy Investment 

2020,” p. 25, p. 3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5).

173) 2018년 2개 이상의 국가에서 ‘환경 관련 기술(Environment-related technologies)’ 특허 출원 건수 기준. 

OECD Stat, Patents - Technology develop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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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UNFCCC 당사국총회(COP26)를 기점으로 ‘적응 및 회복을 위한 대

통령의 긴급 계획(PREPARE)’174)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매년 

30억 달러의 적응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기후변화 관련 협력전략으로 △ 저탄소 기술 협력 강화 △ 

개도국(아세안 등) 대상 공동 협력 추진 △ 미국 내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 모색

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175)

1) 저탄소 기술 협력 강화

첫 번째로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인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 탄소 제거, 기

후변화 적응 등에서 사용되는 저탄소 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국가결정기여, NDC)와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비교해보면, 양국 모두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화하

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50 탄소중립을 기본 방향으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 향상, 미래 기술(탄소 제거 등) 

상용화 등을 제시하였고, 미국은 전력 생산에서의 탈탄소화, 전기화 및 청정연

료로의 전환, 에너지 낭비 절감, 탄소 제거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176) 

양국의 친환경 기술 개발은 감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

으며,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 기술에서도 눈에 띄게 활약하고 있다. [그림 

4-9]는 최근 5년간(2014~18년) 양국의 기후변화 분야별 기술 특허 출원 건이 

174)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daptation and Resilience.

175) The White House(2021. 11. 1),“FACT SHEET: President Biden Renews U.S. Leadership on 

World Stage at U.N. Climate Conference(COP26),” 온라인 보도자료; “House Passes $1 Trillion 

Infrastructure Bill, Putting Social Policy Bill on Hold”(2021. 11. 5), 온라인 기사; “Biden calls 

infrastructure bill a “once-in-a-generation” investment after House sends it to his desk”(2021. 

11. 6),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1. 8).

176) 대한민국 정부(2020), pp. 44~45; U.S. Department of State and the U.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21), “The Long-Term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Pathways to Net-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 pp, 17-18,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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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 및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중 A와 비중 B로 나누어 보여주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 송전 및 배전 분야에서의 노력이 두드러지며, 

ICT(에너지 효율 관련)의 경우 국내 기후변화 기술 특허에서 차지하는 비중

(9.5%)보다 전 세계 기후변화 기술 특허에서의 비중(17.0%)이 높았다는 점에

서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가진 분야라고 판단된다.177)  

 그림 4-9.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후변화 분야별 기술 개발 현황(2014~18년 누적 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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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14~18년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기후변화(감축 및 적응) 관련 기술 특허 출원 건수를 합산하여 세

부 분야별 비중을 산출함. 

2) ICT 기술은 에너지 효율 관련 컴퓨팅과 통신네트워크 기술을 의미함.

자료: OECD Stat, Patents - Technology develop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5).

미국의 경우 자국 내에서는 발전, 송전 및 배전 분야의 특허 출원 비중이 높

으나, 국제적으로는 그 외 분야(온실가스 포집, 저장, 분리·제거, 기후변화 적

응 등)가 전 세계 특허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미국의 

177) OECD Stat, Patents - Technology develop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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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 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

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이 추진한 기후변화(감축 및 적응) 기술 협력이 이

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발전, 송전 및 배전(28개), ICT(에너지 효율 관련, 18

개), 수송(9개), 기후변화 적응(5개) 등이었다(2018년 기준). 2021년에 개최

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에너지정책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협력범위

에 수소 관련 연구개발, 전기차 배터리 생산,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포함할 계

획임을 밝힌 바 있다.17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양국의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및 탄소 제

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기술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2) 개도국(아세안 등) 대상 공동협력 추진

두 번째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공동협

력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

통 관심 지역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기간(2015~19년) 미

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을 지원하고자 아프리카·사하라 지역(37.3%), 

아시아(22.0%) 등에 무상원조(증여)를 집중 투입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

시아 중에서도 신남방 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약 40%)이 높다. 참고로 신남방 

지역 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원 규모가 큰 3대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

핀, 베트남으로 동일하였다.179) 

특히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아세안과 인도는 주요 협력 파트너로 손꼽히

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서 아세안과 기

178) Ibid.; 윤여준 외(2021), p. 8.

179) 연평균 지출액 기준.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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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협력 의제로 강조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

령은 취임 이후 아세안과 인도와의 기후변화 관련 파트너십을 강화해왔다. [표 

4-8]과 같이 미국은 최근 ‘미· 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의 기후 

위기 극복을 목표로 약 2,05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며, 새롭게 부문별 프로그

램들을 출범하여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다.180) 인도와는 2021년 4월에 출범한 

‘기후 및 청정에너지 의제 2030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청정

에너지와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181) 

 표 4-8. 최근 미국과 신남방 지역 및 다자간 기후변화 파트너십 동향(2021년)

연도 협의 내용 세부 사항

2021. 4

‘미·인도 기후 및

청정에너지 의제 2030

파트너십’ 출범

∙ 아래 2트랙으로 추진

  - 전략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공동의장: 에너지부 장관)

  - 기후행동 및 재원 조성 대화(공동의장: 대통령 기후특사)

2021. 10

‘미·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출범

∙ 보건, 기후, 경제 등에 대한 총 1억 200만 달러 지원 예정

∙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U.S.- ASEAN Climate Futures)

  - 아세안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만 달러 제공 

  - U.S.- ASEAN Climate Action Program 출범

  - NASA, USAID SERVIR Mekong initiative와의 적응 협력

  - USAID Southeast Asia Smart Power Program 출범

  - Smart Transport Asia program 출범

  - Smart Cities Business Innovation Fund 창설 등

2021. 11

기후를 위한 

농업 혁신 미션

(AIM for Climate)

∙ 미국, 아랍에미리트가 창설한 자발적 참여 기반 이니셔티브

  - 31개 국가 및 48개 비정부기구 참여 중(2021. 11 기준)

∙ 기후스마트 농업 및 식품 시스템 혁신을 위한 투자, 지원 촉구

주: 2021년에 아세안과 인도를 대상으로 체결한 파트너십을 정리하였고,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파트너

십은 제외됨.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2021. 4. 22), “U.S.-India Joint Statement on Launching the 

‘U.S.-India Climate and Clean Energy Agenda 2030 Partnership’,” 온라인 보도자료; The 

White House(2021. 10. 26), “Fact Sheet: New Initiatives to Expand the U.S.-ASEAN 

Strategic Partnership,” 온라인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2021. 11. 2), “Launching 

Agriculture Innovation Mission for Climate,” 온라인 보도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1. 

11. 5).

180) The White House(2021. 10. 26), “Fact Sheet: New Initiatives to Expand the U.S.-ASEAN Strategic 

Partn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5).

181) U.S. Department of State(2021. 4. 22), “U.S.-India Joint Statement on Launching the ‘U.S.-India 

Climate and Clean Energy Agenda 2030 Partnership’,”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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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을 지원함에 있어 어느 부문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고

민도 필요하다. 2021년 4월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출발하여 UNFCCC 당

사국총회(COP26)에서 공식 출범한 ‘기후를 위한 농업 혁신 미션(Agriculture 

Innovation Mission for Climate, 이하 AIM for Climate)’을 협력 사례 중 

하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AIM for Climate는 개도국의 

농업 부문에 초점을 맞춘 이니셔티브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창설을 주도하

였다. 현재 31개국과 48개의 비정부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2021년 11월 기

준), 기후스마트 농업과 식품 시스템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개도국을 지

원하기 위해 결성되었다.182) 개도국에게 농업은 핵심산업 중 하나이고, 우리나

라도 AIM for Climate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한미 또는 다자 협

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남방 지역과 같이 양국의 공통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의 모디 총리

가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선진국이 1조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 지원을 확실

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에 있어서도183)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개

도국 공동협력이 현지로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

여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미국 내 기후 인프라 사업 참여 모색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이 미국에서 승인 절차 등을 거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등을 포함

182) U.S. Department of Agriculture(2021. 11. 2), “Launching Agriculture Innovation Mission for 

Climate,”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11. 5); 문진영, 이성희, 김은미(2021) 참고.

183) “Push for renewable by 2030, net-zero emissions by 2070: PM Modi’s 5 commitments at COP26 

summit”(2021. 11.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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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송,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

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적인 후속조치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을 

강조한 오바마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여 지속가능한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를 통해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탄소 제로 배출을 달성하고, 전기차 보급

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한 것이다. 

2021년 11월 미국 의회는 향후 5년간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

산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 중에는 수자원 및 전력 인프라, 전기차 충전소 등 

신규 예산 5,500억 달러가 포함된 바 있다.184) 이와 별도로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나은 재건을 모색하는 예산 법안의 의회 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투자계획을 담

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2021년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계

획한 바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등 수

송 분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

여 미국 내 낙후된 인프라 개선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될 것에 대비하고 국내 기

업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후인프라 사

업에서의 한미 간 협력을 정책적으로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184) The White House(2021. 11. 6), “Fact Sheet: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Deal,”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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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남방 지역

신남방 지역은 경제뿐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력 파

트너이다. 본래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 중 신남방 지역에 속하는 국

가는 6개국185)이었으나 인도 등이 추가되었다.186)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

련 연평균 지원금액에서 신남방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40%에 달하고 있다

(2015~19년 기준).187) 신남방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은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Eckstein, Künzel, and Schäfer(2021)가 각국의 재해로 인

한 사망자 수, 손실액 등을 기후 위험도로 지수화하여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상위 20개국 중 해당 지역에 속하는 국가는 미얀마(2위), 필리핀(4위), 태국(9

위), 베트남(13위), 캄보디아(14위), 인도(20위) 등의 순으로 기후변화에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2000~19년 평균).188) 

신남방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상당하며, 온실

가스 배출량도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2000년 이후 아세

안 10개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약 3%, 인도에서는 약 4%씩 꾸준

히 증가해왔다(2000~18년 기준).189) 최근 라오스,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가 

탄소중립 또는 넷제로 달성을 선언하고, 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인도는 2070년까지, 베트남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이루겠다고 밝힌 점에 있

어서도 현지의 협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190)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신남방 지역과의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 협력전략으로서 △ 지

원 규모 확대 △ 수요, 소득 및 배출 특징을 고려한 협력 방안 수립 △ 다자간 협

력 및 민간기업의 참여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185)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186) 관계부처 합동(2021b),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p. 157; 관계부처 합동(2021. 1. 

20), 「정세균 국무총리,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 p. 6,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11. 2). 

187) 지출액 기준.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188) Eckstein, Künzel, and Schäfer(2021), “Global Climate Risk Index 2021,” pp. 44-4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26).

189) 토지 전용 및 산림(LUCF: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제외 기준. WRI CAIT, “Historical GHG 

Emiss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8).

190) Climate Watch, “Net-Zero Track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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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규모 확대

첫 번째로 우리나라와 신남방 지역 간 기후변화 관련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

을 목표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탄소중립 또는 넷제로 선언과 

같이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과정

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기간(201

5~19년)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는 연평균 약 1억 2,81

6만 달러로 감축보다는 적응 목적의 사업을 중심으로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DAC 회원국(30개국)의 기후변화 지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수준일 뿐이며(표 4-7 참고), 우리나라의 전 분야 대상 ODA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7.4%에 불과한 상태이다. DAC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O

DA 총액의 약 19%를 기후변화 목적사업에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

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191) 

최근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5년)’과 ‘2021년 국제개발

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그린뉴딜 ODA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

표하고, 중점협력국에 인도를 포함시켰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2020년에는 신

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ODA 승인 규모를 지난 3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것

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신남방 ODA 전략 5대 중점 

분야(디지털 파트너십, 고등교육, 농촌개발, 스마트 도시개발, 포용적 교통)는 

기후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KOICA는 신남방 지역 농촌개발

을 위한 세부활동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기후변화 적응력 향상).192) 따라서 

관련 부처·기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신남방 지역을 대상으

로 기후변화 대응 지원 규모를 얼마나 늘려야 하고, 이렇게 확대된 재원을 어떻

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191) 지출액 기준.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192) 관계부처 합동(2021a),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 p. 13; 관계부처 합동(2021b),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p. 14, p. 19; 관계부처 합동(2021. 1. 20), 「정세균 국

무총리,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 온라인 보도자료; 기획재정부(2020. 4. 27), 「제213차 대외경제

장관회의 개최」, 온라인 보도자료; KOICA(2020), 「한·ASEAN 미래공동체 ODA 전략 이행계획」, pp. 11~12,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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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 소득 및 배출 특징을 고려한 협력 방안 수립

두 번째로 신남방 지역의 기후변화 협력 수요, 소득수준 및 이와 연관된 배

출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력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

저 수원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협력 수요에 대한 사전조사

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사업 단위가 아닌 국가와 지역 단위

의 기후변화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협력전략(CPS), 신남방정책 

등과도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신남방 지역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는 연평균 약 5,123만 달러로 타 지역 대비 가장 높은 비중(약 40%)

을 차지해왔으나, 대부분이 3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 편중되어 

있다. 기후변화 취약국으로 손꼽히면서 배출량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인 국가

(인도, 캄보디아 등)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93)

신남방 지역의 경제 상황, 소득수준, 그리고 이와 연관된 배출 특징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역에서 최빈개도국에 속하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

마의 경우 배출량 규모는 작은 편이나, 주요 산업인 농업 부문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반면 하위중소득국이자 배출량 규모가 큰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부문의 배출 비중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부문 내 배출 비중은 국가별로 분명한 차

이를 보였다. 인도의 경우 발전 부문이 월등히 높은 편이나, 베트남에서는 발

전 못지않게 제조업 부문의 배출 비중도 높다. 인도네시아는 발전 다음으로 

수송 부문에서의 배출량이 많았다. 기후변화 관련 협력 방안을 수립하거나 현

지 진출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수원국의 경제적 상황과 배출 특징을 필히 감

안해야 한다.194)

193) 지원 규모는 지출액 기준이며, 배출량은 LUCF 제외 기준임.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WRI CAIT, “Historical GHG Emiss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8).

194) 배출량은 LUCF 제외 기준임. WRI CAIT, “Historical GHG Emiss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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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간 협력 및 민간기업의 참여 활성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신남방 지역의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

를 거쳐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해야 하며, 그 외 국가나 기관도 동참하는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현지의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연관 기업 

또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남방 지역의 

기후변화 분야별 협력 수요를 가늠해보기 위해 최근 발표된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한·아세안 행동계획, 한·아세안 고위급 회의 내용 등을 중심으로 양

측이 어느 분야에 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고, 어떠한 대화 채널을 활용하기 시작

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아세안은 ‘아세안 환경전략계획(2016~25)’ 등을 통해 환경 부문에서 추진

해야 할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 환경장관회의 산하 기후변화작업

반(AWGCC)195)이 주도하여 5개 영역(적응과 탄력성, 감축, 기술이전, 기후재

원, 범분야 간 조정 및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196) 이에 따라 ‘한·아세안 행동계획(2021~25)’은 아세안 사회문화공동

체(ASCC)197) 청사진과 해당 작업반(AWGCC)의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초

점을 맞춰 한·아세안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CCUS), 탄소가격제, 재생에너지 등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에 대한 협력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이를 대표 협력 분야

로 검토해볼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활약 중인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진출 

또는 사업 참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198)

195) ASEAN Working Group on Climate Change.

196) 문진영 외(2019), pp. 191~194 재인용.

197)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198) ASEAN and Republic of Korea(2020), “ASEAN-Republic of Korea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Joint Vision Statement for Peace, Prosperity and Partnership(2021-2025),” p. 1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1. 3).



162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인도의 경우 자발적 국가결정기여(INDC)를 통해 2030년까지 비화석연료 

기반의 누적 발전설비 용량을 40%로 확대할 것임을 밝힌 바 있고,199) 태양광

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National Solar Mission 

등)을 적극 펼쳐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전력

망, 에너지 저장장치 등에 협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200) ‘아세안·인도 

협력 계획(2021~25)’의 경우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 관련 전문가 교류, 공동연

구, 교육훈련, 기술·재정 지원, 아세안의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양측이 인적 교류·협력에 관심이 많은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201) 이러

한 사업에 우리나라가 동참하는 협력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최된 양측간 고위급 회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아세

안과의 새로운 대화 채널(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대화 등)과 협력 방식(한·베

트남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 체결)을 마련하고, 위에서 언급된 분야에 대한 협

력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02) 앞으로 이러한 고위급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한국과 신남방 지역 간 협력은 물론 그 외 국가

나 기구, 기관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같이 신남방 지역에서 기후변화 관련 사업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국가와의 공

동협력이나 GCF 등과 같은 다자기구와의 협력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역내에서 협력 수요가 유사한 국가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한 협력사업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기후변화 관련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양측 정부 및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

199) 단 녹색기후기금(GCF) 등 저비용 국제금융 및 기술이전 지원을 받아 해당 목표를 이룰 계획임을 명시함. 

India(2016), “India’s Intent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Working towards Climate 

Justice,” p.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4).

200) 이성희, 김은미(2019) 참고.

201) ASEAN and India(2020),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ASEAN-India Partnership for Peace, 

Progress and Shared Prosperity(2021-2025),” p.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3).

202) 외교부(2021. 5. 31), 「한-베트남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 서명식 개최」, 온라인 보도자료; 외교부(2021. 6. 

23),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 결과」, 온라인 보도자료; 외교부(2021. 9. 16), 「제1차 한-아세

안 환경·기후변화대화 개최」, 온라인 보도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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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측간 대화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와 신남방 지역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들의 친환경 투자나 협력사업 참여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정부의 재원이

나 사업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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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은 국제보건협력의 중요성을 각인시키

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가 상품, 서비스, 자본 및 인력의 이동 자유화에 집

중할 때 그 이면에서 세계화된 보건상 위협에 대한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

하였던 것이다. 코로나19 이전까지 감염성 질병에 대한 대응은 개별 국가의 대

응체계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

으로 한 느슨한 협력 체제와 취약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전염병 대응 협력의 필요

성과 특히 백신의 최적 배분을 위해 백신의 개발과 공급이 국가 간 조율되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 분야 중장기 통상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우선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글로벌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현

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다자기구를 통한 과거 보건위기 대응 사

례를 간략히 짚어본 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현재 추진 또는 추진 예정 

중인 국제보건협력 현황을 고찰한다. WHO의 감염병 대응과 백신 협력, 특히 

코백스 퍼실리티의 운영과 한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과거 다자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 사례203)

보건 분야 국제협력은 대부분 WHO를 통해 이뤄진다. WHO는 국제연합

(UN) 내에서 보건 이슈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는 특별기구로서 1948년 설립되

었다. 국제보건 분야의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회원국에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국제보건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0년 

기준 WHO의 향후 2년간 총사업예산은 약 79억 달러로 이 중 회원국이 납입

203) 본 항목은 문진영, 이주영, 이예림(2021)의 내용을 발췌·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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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무분담금이 1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자발적 기여금을 통해 충당한다. 

의무분담금의 비중이 적은 관계로 재원 조달의 불안을 고질적인 문제로 안고 

있다. 일례로 이번 팬데믹 기간 중 WHO는 유엔과 공동으로 COVID-19 연대

대응기금(Solidarity Response Fund)을 설립하고 국제사회에 17억 달러 모

금을 요청하였으나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국제보건협력은 저소득국가의 전염성 질병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지원의 형태를 띠었다. WHO의 느슨한 협력과 재정 불안정성 때문

에 다른 다자기구를 통한 감염병 대응 지원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예컨대 2002년 

설립된 ‘글로벌 펀드(Global Fund)’는 저소득국가에서의 HIV·AIDS, 결핵, 말

라리아 등의 감염병 대응과 관련 보건 시스템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누적 454억 

달러를 모금하였다.204) 2019년 10월 열린 제6차 재원보충회의에서  미국, 영

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주요 공여국들이 향후 3년간 144억 달러 지원을 약

정하였다. 글로벌 펀드는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2020년 10억 달러를 공여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인보호장비 및 의료

기기 지원을 위해 WHO 중심으로 만든 ‘코로나19 대응 장비에 대한 접근성 가속

화 체제(ACT-A: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의 설립 멤버이자 

공동의장으로 포함되어 활동 중이다.  

저소득국가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은

행(World Bank)의 활동에도 보건 분야 지원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생식

건강, 모성 및 신생아 건강, 백신 프로그램, 감염병 및 비감염성 질병 대응을 위

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개발협회(IDA)와 국

제부흥개발은행(IBRD)은 2019년 보건 분야 개발원조로 약 122억 달러를 지

출하였다.205) 이 중  3억 7,041만 달러가 감염병 대응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세계은행은 COVID-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1,600억 달러 지원을 

204) Global Fu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7).

205)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IHM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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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하였고, 주요 공여국으로 일본, 독일, 호주가 참여하였다. 64개의 수혜국

을 지정하여 약 1억 9,600만 달러의 필수 의료장비와 개인 방역물품 확보 자금

을 전달하였다.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은 최빈국의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에 설립된 공공과 민간 공동 참

여 기구이다.206) GAVI의 주요 활동은 보건 시스템 강화, 백신 보급, 냉장 유통 

장비 최적화 프로그램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2019년 주요 공여기구 및 국가는 

빌 앤 멜린다 파운데이션(4억 6,100만 달러), 미국(3억 7,000만 달러), 영국(3

억 6,400만 달러), 노르웨이(1억 8,500만 달러) 등으로, 총 18억 달러를 약정

하였다.207) 이 중 약 13%가 중저소득국가에 공적개발원조 형태로 지원된다. 

GAVI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위해 설립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의 공동 운영기구에 포함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존에 보건협력을 위해 설립되었던 국제기구들은 주로 저소득국가의 감염

성 질병 대응과 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활용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

하면서 보건의료 시스템을 이미 갖춘 고소득국가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자, 국

제협력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기구의 역할

1) WHO의 팬데믹 대응 연혁208)

바이러스 발현단계에서부터 WHO는 기민하게 움직였다.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시 보건당국 집단폐렴 사례가 보고되자, 감염병 조사 및 경보 시스템

을 가동하여 대응에 나섰다. 보고 직후 사태관리지원팀(Incident management 

206) GAVI 홈페이지(검색일: 2021. 9. 27).

207)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IHME)(2020).

208) 본 항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한 「글로벌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현황과 한국의 역할」 세미나

의 내용을 발췌·정리함. 해당 세미나의 발표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온라인 보도자료(2021. 6. 1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과 한국의 역할」(검색일: 2021. 11.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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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을 가동하였고, 2020년 1월 30일에는 국제적 공중보건위기(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언하였다. 이어 국제

사회 전략 대비태세 및 대응계획(Strategic preparedness & Response Plan) 

을 발표하여 국가 간 협력과제를 도출하였다. 2월 11~12일에는 COVID-19 

연구 및 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여 국가별 현황 및 대응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였다. 

중국과 주변국을 넘어 미국, 유럽으로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더 적극적

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봉쇄조치를 발표하였다. 마스크와 의료진 방호복 등 개인

보호장비(PPE)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으며, 병상이 부족해지고 보건의료인력의 

집단감염이 속출하여 국가 보건 시스템에 대한 압력도 심화되었다. 결국 3월 

11일 WHO는 팬데믹(국제적 대유행)을 선언하며 국제사회 공조를 호소하였다. 

개인보호장구 공급망 점검과 의료인력 보호대책 강구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강력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은 지속되었으며, 특히 거리두기가 장기

화되며 발생한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공중보건 조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

가 대두되었다. 재정 지원이나 역학조사 역량에 따라 국가별 대응의 효율성에

도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

여 확진자가 폭증한 나라에서는 변이가 발생하여 피해 양상이 달라졌다. 장기

화된 팬데믹 국면에서 취약국가 지원 및 경제활동 정상화가 WHO의 우선과제

가 되었다. 

특히 예상보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면서 백신의 공평한 보급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고소득국가의 입도선매로 인해 백신의 계약 및 접종에 불균형이 발

생하기 시작했다. [그림 5-1]에서 나타나듯, 2020년 12월 기준 캐나다, 미국, 

영국, EU, 호주 등 선진국은 인구의 2배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한 

반면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저소득 국가가 확보한 백신의 물량은 미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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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2020년 말 주요국 백신 확보 현황

(단위: 인구대비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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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th First Dibs on Vaccines, Rich Countries Have ‘Cleared the Shelves’”(2020. 12. 15),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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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불균형은 단지 저소득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209) 전 세계가 상품, 서비

스, 자본, 노동의 촘촘한 가치사슬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한 지역의 감염병 유행

은 언제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현재 유행을 주도하는 우려 변이(Variant 

of Concern) 역시 특정 국가의 극심한 유행 상황 가운데 진화한 후 이웃 국가로 

퍼졌다. 유행의 통제가 지연되면서 거듭된 변이가 현재 백신의 면역을 회피할 가

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백신 불균형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봉쇄조치로 인해 

저소득국가의 생산기지에서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여행 제한으로 인해 무역

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고소득국가의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 외국인력에 대

한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 노동시장에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

따라서 백신 보급 불균형은 국제적인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WHO는 팬

데믹 선언 후 약 한 달 뒤인 4월 24일, EU 집행위원회와 함께 ACT-A를 출

범하였다. ACT-A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의 조속한 개발과 공

평한 배분, 그리고 대량 조달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체이며, 우리나라

를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26개국이 이사회 회원으로 

참여한다. 이 중 향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백신의 생산 및 보급의 문제

를 독점적으로 다룰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코백스 퍼실리티가 

결성되었다. 

2) 코백스 퍼실리티 결성

코백스 퍼실리티는 참여국 중 지불능력이 있는 국가에서 백신 구매 비용을 

선입금하여 백신을 확보하는 동시에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코백스 AMC라는 

기금을 따로 조성하여 저소득국가에 백신을 공급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다. 

앞서 소개한 GAVI가 WHO 및 감염병유행대비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과 함께 주도하며 각국 정부 및 민간 

209) 장영욱(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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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단체들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포함 93개 국가가 선입

금 참여를 확정하였고, 우즈벡, 필리핀, 북한 등 91개 중·저소득국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표 5-1 참고). 모든 참여국은 코백스를 통해 보

통 인구의 20%까지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각국의 고위험군을 위해 

우선 배정되고 있다.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코백스에 생산물량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백신 제조사는 총 9개이며, 현재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

이자-바이오엔택 백신이 공급물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양한 후보 제

품과 동시에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소득국가는 개별 선구매에 비해 위험을 분산

할 수 있으며, 저소득국가는 백신 구입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표 5-1. 코백스 AMC 지원 대상 목록

구분 국가

하위소득

(low income)

국가

아프가니스탄,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

화국,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북한, 라이베리

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네팔, 니제르, 르완다, 시에라리온, 소말

리아, 남수단,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예멘

중하위소득

(lower-middle

income) 국가

앙골라, 알제리, 방글라데시, 부탄, 볼리비아,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코모

로,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스와티니, 가나, 온두

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레소토, 모리타니, 미크로네

시아, 몰도바, 몽골,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

니, 필리핀,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수단, 동티모르, 튀니

지,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 가자서안, 잠비아, 짐바브웨  

IDA 추가 지원

대상 국가

도미니카, 피지, 그라나다, 가이아나, 코소보, 몰디브, 마셜제도, 사모아, 세인트루시

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동가, 투발루 

자료: GAVI, https://www.gavi.org/(검색일: 2021. 9. 16).

코백스 퍼실리티를 활용한 원활한 백신 지원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뿐

만 아니라 백신을 공급받는 수원국의 행정 및 제도적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

다. 수원국이 갖춰야 할 선행 요건은 크게 백신 접종 프로그램 준비, 백신 허가

절차 완료,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보상 및 법적 책임에 관한 협약 체결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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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원국가는 국제사회의 지원에 앞서 백신의 접종 대상, 접종 시기, 물

류 등 백신 접종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Country 

readiness). 이를 위해 코백스 AMC 대상 92개 국가들은 ‘코로나19 백신 배분 

및 접종 계획(National Deployment and Vaccination Plan for COVID- 

19 Vaccines(NDVP)’을 수립하여 WHO에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제출된 

NDVP는 각 WHO 지역 검토 위원회(Regional Review Committee)가 타당

성을 평가하며, 보완 및 재검토 등을 거쳐 최종 승인되게 된다. NDVP는 실제 

백신 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거쳐 추가 지

원 소요를 파악하게 된다. 

둘째로 수원국은 백신의 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Regulatory 

readiness). 각국은 백신 사용승인 절차에 따라 지원될 백신의 사용승인을 내

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WHO의 긴급사용목록등재(EUL: Emergency Use 

Listing) 정보를 활용하여 절차를 완료할 것이 장려되고 있다. 또한 WHO는 개

별 국가가 요청할 경우 승인과정에서의 기술 지원과 추가 정보를 공유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수원국은 지원받을 백신의 개발사와 보상 및 법적 책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Indemnity and Liability).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부작

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제조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WHO

는 이러한 내용의 표준계약을 작성하여 수원국과 제조사 간 신속한 계약 체

결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코백스는 AMC 지원 대상 92개 국가 한정으로 백

신 접종 피해 발생 시, 개별 정부 대신 배상을 하는 ‘무과실 보상(No-Fault 

Compensation)’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무과실 보상 제도는 발생한 피해

와 백신 간 연관성이 입증될 경우, 과실 소재를 따지지 않고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로 책임 소재 입증에 따른 정부의 과도한 행정 및 재정 부담을 막고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210)

210) GAVI, “The COVAX No Fault Compensation Programme: Explaine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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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WHO와 UNICEF의 역할

WHO는 초기 코백스 퍼실리티 설립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각 단계에서 운

영비용 지원, 기술자문,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세부 지원 분야

는 6개의 축(Sub Pillars)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백신 규제 및 등록(Vaccine 

Regulation & Registration) ② 백신 배분 및 지원(Vaccine Allocation & 

Financing) ③ 리스크 관련 커뮤니케이션 및 인포데믹 대응(Risk Communication 

& infodemic) ④ 교육 의제 및 1차 의료 강화 지원(Learning Agenda & 

PHC strengthening) ⑤ 공급 및 유통망(Supply Chain & Logistics)에 대한 

운영비용 및 기술지원을 실시 중이며 ⑥ 데이터 수집 및 제공(Data Analytics)

에 대한 지원 또한 실시하고 있다. 

백신 보급에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코

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단일 규모 세계 최대 백신 구매기관으로서 연간 20억 

도스 규모의 정규 및 긴급대응 백신을 100여 개 국가를 대신해 조달하는 등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UNICEF는 GAVI, 

WHO와 함께 수원국 정부의 백신 공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콜드체인, 보

건요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백신에 대한 신뢰, 효과적인 백신 서

비스 전달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UNICEF는 백신 공급과 관련하여 각국의 NGO 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백신 

국내 보급과 접종,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한다. UNICEF는 2021년 월간 850톤의 코로나19 백신을 수송할 

계획이며 10억 개의 주사기, 1,000만 개의 ‘세이프티박스(safety box)’를 공

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활동에는 다양한 공급 및 운송업계의 협력이 요구되

고 있다. 현재 UNICEF는 DHL, UPS,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등 18개 물

류 및 항공 관련 업체들과 백신 및 개인보호장비(PPE) 보급을 위한 협력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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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지금까지 약 140여 개 국가에 약 2억 5,000벌의 

장갑, 2억 9,000개의 수술용 마스크, 2,000만 개의 N95 등급 마스크와 보호

가운 900만 벌 등이 지원되었다.

4) 코백스 퍼실리티의 과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

과는 계획에 못 미친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2021년 상반기까지 가입국 인구의 

3%가량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생산 지연과 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실제로는 1% 미만의 물량을 공급하는 데 그쳤다.211) 

코백스 퍼실리티의 활동에는 정치, 재정, 사회적 요인들이 장애물로 지적되

고 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하는‘백신 민족주의(Vaccine nationalism)’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

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일부 생산 국가들은 백신과 그 원료의 수출을 제한

하거나 자국 정부와의 계약을 우선시하는 등 국제 백신 공급망에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경우 백신 공급을 외교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 백신 민족주의에 대한 경계와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글상자 

5-1 참고).

 글상자 5-1. 백신 민족주의

백신 민족주의는 백신의 개발 및 보급에 있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백신의 

효율적인 국제 배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백신 민족주의는 수출금지, 재고비축, 백신

외교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수출금지는 백신의 수출을 직접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인도의 코로나19 백신 수출금지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인도는 세계 주요 백신의 생산국으로 2021년 3월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

이 심각해지자 해당 백신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조치하였다. 백신 수출금지조치는 국제사회의 

211) 장영욱, 윤형준(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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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5-1. 계속

압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까지 풀리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계약된 

인도 생산분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개도국 지원에 차질이 빚어졌다.

대부분의 백신 생산국과 선진국은 수출금지보다 간접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거나 과도하게 재고

를 비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백신 생산에 대한 방위물자생

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발동이 있다. 미국 방위물자생산법은 백신의 원료 및 생산된 백

신의 공급에 자국 수요를 우선하게 강제하여 전 세계적으로 백신과 관련된 공급망에 어려움을 야

기하였다. 이 외에도 구매력이 있는 선진국가 대부분이 백신을 선구매하여 재고를 쌓아두는 행위

도 백신 민족주의의 한 방식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백신 외교는 백신을 개발 및 생산하는 강대국들이 백신을 외교활동의 도구로 활용하

는 경우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백신 제조국가들은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해 백신을 양

자 공급하는 것이 지적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국가

들에게 백신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AMC 대상 국가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재정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

다는 점이 지적된다. 코백스 초기 40여 개 국가와 민간기업 재단 등이 후원하

여 24억 달러의 기금을 모집하였지만, 이는 약 18억 도스 공급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AMC 국가들 인구의 약 30%만이 접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 확충을 위해 2021년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100일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여 미국이 5억, 영국이 1억 도스 등 10억 도스를 추가

적으로 공급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보다 안정적인 지원과 투자가 요구된다. 한

국은 기존 1,000만 달러 수준의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려 2억 달러 수준의 공여 

및 현물 지원을 약속하였다. 특히 한국은 G7 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여 

향후 선진국으로서 보다 큰 책무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 백신 공급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수원국의 열악한 보건 및 유통 인

프라가 지적된다. 특히 개도국의 부족한 공공 공급망 역량이 가장 큰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Global Logistics Cluster에 따르면 인도주의 대응비용의 

약 74%는 공급망과 관련된 비용으로 알려져 있다.212) 실제로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공급망 부족으로 지원된 백신이 제대로 소비되지 못하고 폐기되거

2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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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로 재반출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급망 역량 강

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 공중보건 공급 메커니즘의 강화는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제한적 정보와 가짜뉴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백신과 질병에 대해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져나가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방법이 확산되거나 백신 거부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정보(information)와 팬데믹(pandemic)을 합친 

합성어인 ‘인포데믹(infodemic)’이라 부를 정도로 WHO와 UNICEF는 심

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

요가 있다. 

다. 향후 국제보건협력 방안 및 한국의 역할

1) 국제팬데믹조약

앞서 살펴보았듯, WHO 또는 산발적인 국제협의체는 코로나19와 같이 광

범위한 파괴력을 지닌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최근 논의는 재원 조달의 안정성과 협력정책의 구속력을 담보하는 새로

운 기구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WHO와 유럽연합 및 여러 국제기구와 참여 희

망국을 중심으로 국제팬데믹조약(International Pandemic Treaty)을 결성

하려 시도하고 있다(그림 5-2 참고).213) 국제팬데믹조약은 향후 팬데믹 대응

에 있어서 경보 시스템 마련, 국가 간 데이터 공유 및 연구,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 공중보건 대응조치 개선 등의 과제를 내세운 초국가적 기구다.

213) WHO, https://www.who.int/news/item/30-03-2021-global-leaders-unite-in-urgent-call-for- 

international-pandemic-treaty(검색일: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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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국제적 팬데믹 조약 참여 국가

자료: EU,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coronavirus/pandemic-treaty/(검색

일: 2021. 10. 21).

새로운 기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고 조약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수이다. 기존 국제기구

가 드러낸 한계를 거울삼아 개선의 영역을 모색할 수 있다. WHO의 법령 격인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은 ① 당사국의 통보 

의무 및 정보 제공 의무의 미준수 ② 국제 공중보건위기 상황의 선포 시기 및 선

포기준 미비 ③ 국제보건규칙상의 임시 권고를 위반한 당사국의 감염병 대응 ④ 

세계보건기구의 재정난과 감염병 대응 자금 부족 문제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

다.214) 새로운 체계하에서는 이 4가지 측면에 대한 집중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설립된 ACT-Accelerator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신

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진단기기와 개인보호장비, 치료제, 백신 

등을 신속하게 개발,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대륙별 긴급조달 허브의 구축을 

214) 박진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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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WHO와 글로벌 펀드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또한 GAVI, CEPI 등의 기능과 연계하여 코백스 퍼실리티와 같은 

백신 공동개발 및 구매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

여 백신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시행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구

축한다면 향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긴급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준

비와 기금 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실패를 거울삼아 생산 및 조

달을 위한 기지를 대륙별로 마련해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2) 다자간 정상회의

상기한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적극

적인 참여와 후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별 국가의 노력은 G7, G20 등 다

자간 정상회의를 통해 추진력을 얻기도 한다. 특히 전 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팬데믹 기간 동안 다자협의체를 통해 합의된 사안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

기도 했다. 본 항목에서는 2021년 6월 개최된 G7 회의(영국 콘월)와 2021년 

10월 개최된 G20 회의(이탈리아 로마)의 합의문에서 보건협력 분야를 간략

히 정리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으로 구성된 G7 회

원국과 초청국 자격으로 참가한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 정상들은 2021년 6월 

13일 영국 콘월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Global Action to 

Build Back Better)’이라는 합의문을 발표하였다.215) 이 중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보건 분야에서 팬데믹 종식을 위한 G7 협의체 차원의 노력이다. G7 및 초

청국 정상들은 WHO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감염병 대응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2022년까지 전 세계 인

구의 60%가 접종을 마치게 하기 위해 약 10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여하

215) 한민수, 김수빈, 이진희(2021), pp. 5~6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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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획을 밝혔다. 선진국 측에서 기부 형태 지원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자

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백신·치료제 등을 생산하도록 돕기 위해 자발적 

사용허가(voluntary licensing), 비영리 목적의 생산(not-for-profit global 

production),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 외에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과 효율적인 진단검사 및 치료제 개

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글로벌 보건 감시(global surveillance) 

체계, 유전자 분석(genome sequencing), 글로벌 데이터 구축을 통해 국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G7 정상은 이어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와 감시체

계 마련에 합의하였다. 인간, 동물, 환경을 포괄하는 ‘원 헬스(One Health)’ 

체계하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감시, 개발도상국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 지속적인 투자 및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WHO가 

UN 식량보건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세계동물건강기구(OI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UN 환경프로그램(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과 

함께 원 헬스 고위 전문가 패널(OHHLEP: One Health High Level Expert 

Panel)을 구성했으며, G7 차원에서 이 패널을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

번 코로나19 팬데믹 선언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까지 약 300일이 소요되었

는데, 향후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 기간을 100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체

계를 구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보건체계는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일부 집단에서만 보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정·포용성·공평의 원칙하에

서 이뤄진다. 

2021년 10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회의 역시 팬데믹 대

응을 위한 회원국의 다자간 노력을 최우선 의제로 다루었다.216) 로마 정상선

216) 외교부(2021),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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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문은 백신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광범위한 면역 획득이 전 세계적 감염병 대

응을 위한 공공재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중소득국과 저소득국에 안전하고 효

과적인 백신, 치료제 및 진단도구를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

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률을 2021년 말까지 모든 

국가에서 인구의 최소 40%, 2022년 중반까지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과 필수 의료품의 공급 확대와 

자원 투입 확대, 그리고 공급과 재정적 제약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하기로 하였다. 

G7과 마찬가지로 G20 역시 지역 수준에서의 글로벌 백신 생산능력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WTO의 합의에 합치하지 않는 수출 규

제를 삼가고, 백신 운송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며, 코백스를 포함

한 코로나19 대응 국제협력을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WHO의 ACT-A 

지원을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다자 정상 TF(Multilateral Leaders Task Force 

on COVID-19)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특히 우리는 남아공, 브라

질, 아르헨티나에 신규 설립된 mRNA 허브와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의 기술이

전 허브와 공동 생산 및 가공 협의를 통하는 등 중·저소득국가(LMICs)의 백신 

분배, 투약 및 현지 생산능력 향상을 지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WHO를 비롯한 다자주의적 국제협력에 

더 많은 지원과 재정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더해졌다. G7에서 채택된 ‘원 헬

스 접근’을 다시 한번 지지하는 한편, G20 재무 및 보건 공동 TF(G20 Joint 

Finance-Health Task Force)를 설립하여 감염병 대응 관련 이슈에 대한 글

로벌 협력 증진, 경험 및 모범 사례 공유, 재무와 보건 부처 간 조정, 공동 행동 

촉진, 보건위기의 초국가적 효과 평가와 대응, 감염병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감

독 촉진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자금 

조달 보장을 위해 금융기구(financial facility) 설립을 위한 기본 체계를 2022년 

초까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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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역할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교적 성공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지역 보건 안

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미 한국의 경험과 성과는 여러 지역의 대응에 모델로

서 작동하였다. 그러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유행 상황, 그에 

따른 대응의 변화 양상은 계속해서 갱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보건체계의 역량과 사회경제적 조건에 맞는 모델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국의 대응 

모델의 성공적인 이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지역 보건 안보 강화

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지원 등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생산과 보급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도 분명하다. 2020년 초 

COVAX AMC에 1,000만 달러를 공여하였으나, 미국(20억 달러), 독일(18억 

달러), 캐나다(9억 4,000만 달러), EU(3억 6,400만 달러) 등에 비해 기여금 규

모가 작은 편이었다. 그러나 2021년 한미 정상회담과 G7 회의 초청 참여를 계

기로 추가 2억 달러의 COVAX AMC 기여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지원 규모에 다가섰다. 

또한 한국의 백신 생산기술과 역량을 지렛대 삼아 글로벌 백신 허브계획을 구체

화시킬 필요가 있다.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더나 백신, 노바백스 백

신, 스푸트니크V 백신 등을 위탁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자체 백신 개발을 위한 임

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향후 코로나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을 지속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CEPI와 GAVI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확대하며 빌 앤 멜린다 파운데이션 등과의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하

면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내 바이오산업을 통한 감염병 대응에 역할을 할 수 있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는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

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계기로 추진력을 얻었다.217) 미국에서 개발한 모더나와 

노바백스 백신을 한국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217) 윤여준 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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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기로 합의한 것이 그 출발점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우리나라 제

약산업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글

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를 출범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그림 5-3 참고). 한국

의 코로나19 백신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며기업간담

회, 코로나19 백신기업 컨소시엄 등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

태계 구축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

계별로 국내 준비사항 및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

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백신의 글로벌 허브화 추진으로 인해 코로나19 백

신의 생산 및 보급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미국 등의 핵심기술이 국내 기업으로 

이전되는 기회로 작용하여 바이오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외부효

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3.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조직도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공무원 + 과학자 + 민간 전문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팀장) 보건복지부장관
(간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단장: 복지부 실장, 부단장: 복지부 국장)

＊2개팀(글로벌 백신 허브화 지원팀, 한미 파트너십 지원팀) 신설

· ‘한미 백신 파트너십 지원’, ‘글로벌 백신 허브’ 관련 실무 업무 수행

총괄 분야
(복지부·기재부)

· 안건 발굴·협의 조정

· 추진 상황 총괄

· 예산 등 종합 지원

연구개발 분야
(과기부·질병청)

· 기술이전 촉진

· 기술 협력 등 연구개발

   추진

생산 역량 지원 분야
(산업부·중기부)

· 원부자재 확보

· 생산 능력 확대 촉진

· 생산 확대 지원 방안

   (세제·예산·금융 등)

제도 지원 분야
(문화부, 특허청, 식약처)

· 지재권 등 특허 관련 검토

· 인·허가 등 지원

· 대국민 홍보

대외 협력 분야
(외교부)

· 한·미 협의 위한 외교 채널

   구축

· 정보·동향 파악

백신기업 컨소시엄

실무지원위원회
(위원장) 복지부 2차관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6. 4). 「‘글로벌 백신 허브화 TF’ 출범…“국내 백신 생산역량 강화”」,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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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통상 이슈

가. 코로나19 백신과 교역

1)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글로벌 밸류체인

의료용 백신은 모든 나라에서 필요로 하지만 모든 국가가 자체적인 백신 생

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백신은 필연적으로 국제적인 교

역의 대상이 된다. 2019년 기준 의료용 백신은 90개국에서 생산되어 208여 

개 국가로 수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 간 상품 교역 데이터를 살펴보

면, 백신을 수출하는 상위 10개 국가가 전체 수출액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백신 생산은 상위 10개국 중에서도, 특정 국가가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구조가 

특징이다. 백신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아일랜드와 벨기에는 각각 전체 수

출액의 28%, 21%를 차지한다.218) 한편 미국이 가장 큰 백신 수요국이며, 2위

는 벨기에로 나타나고 있다.

백신의 글로벌 수요와 공급 형태는 최근 생산과 교역의 특징인 글로벌 밸류

체인의 발달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백신의 개발과 생산, 유통이 단

계별 분업구조가 세밀하게 분할되어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별 생산과정을 거쳐 완성된 최종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각국의 관세와 관련 국내 규제, 국경 간 조치가 누적되게 된다. 특히 상품 및 서

비스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 및 수출제한조치, 통관 절차와 관련된 무역원

활화 문제, 백신의 승인과 유통에 관한 국내 규제 및 위생, 검역 및 기술 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그리고 국경 간 기술 및 지식재산권 이전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밸류체인의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백신 관련 통상 이슈는 복합적이다. 백신

의 개발단계에서는 특정 물질의 효능을 발견하고 이를 백신의 형태로 개발하는 

218) OECD(2021a),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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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와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발에 필요한 

요소의 이동, 예를 들어 임상시험을 위한 백신 샘플의 교역도 각국의 관세와 국

경조치가 원활한 교역에 제약이 될 수 있다. 개발된 백신은 특허와 상표, 산업

디자인, 테스트 데이터와 저작권을 확보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 백신의 효능을 검증하는 다양한 단계의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보건당국과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을 받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승인을 

획득하기까지 국가 간에 상이한 제도 요건과 절차도 백신 개발과 관련된 통상 

이슈라고 분류할 수 있다.

백신의 대량생산단계에서는 개발업체가 국내 제조업체와 원료 공급 파트너를 

선정하게 되고 이들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생산에 필요한 

주요 백신 원료들이 일반적인 수출 통관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등도 일반적인 수

출입 절차에 따라 지연되거나 수출제한 등의 절차로 효율적인 교역에 제한요소

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백신 제조업체는 백신에 관한 기술과 관련 정보를 개발

업체로부터 이전받은 것을 바탕으로 대량생산과 품질관리를 통해 완성된 백신을 

패키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기술과 정보의 이전이 중요한 통상 이슈가 

되기에 이를 규율하는 지식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특정 백신원

료의 수급에 있어 높은 관세는 제조비용에 누적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산된 백신은 개별 국가나 기업과의 계약이나, 코백스 퍼실리티와 같은 국

제 공동 공급망을 통해 국내외로 유통되게 된다. 이 과정은 WTO의 일반 상품

협정, 정부조달협정, 무역 관련 기술 장벽(TBT), 지식재산권협정(TRIPS) 규범

과 결부되어 있다. 수입국은 다시 해당 백신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국경에서 관세 및 비관세조치 등 통관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특히 기부의 형

태로 이뤄지는 백신과 보건용품의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 더 높은 관세나 내국

세를 부과받는 등 엄격한 국내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유통과정 중에 백신

의 품질을 유지하고 최종 소비지까지 운송하는 배송 시스템도 밸류체인상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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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수행한다. 백신 자체의 유통에 비해 백신을 투여하는 데 필요한 보조 

면역 제품(예: 주사기, 냉장고)의 국경 통과 조건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지역적으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전방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개발과 실험은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원료 조달과 대량생산 기

지는 상대적으로 각 대륙의 신흥 개발도상국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백신의 생

산과 유통에 필요한 다양한 원자재(방부제, 안정제, 바늘, 주사기, 약병, 냉장

고, 드라이아이스 등)도 중국, 미국, 유럽에서 주로 생산되어 전 세계로 수출되

고 있다. 

지역적으로 편중된 백신의 글로벌 밸류체인하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

도국이 백신 공급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일정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

한되어 있다.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도국은 새로운 백신 개발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의 지식재산권협정(TRIPS)과 개발

된 백신에 주어지는 독점적 영업권(exclusive marketing rights)은 선진국과 

기존의 제약업체들에게 더 효과적인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해온 것으로 인식되

고 있으며, 현재까지 체결된 지역 간 무역협정도 현재의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

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백신 생산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다양한 통상 이슈와 결부되어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이에 따

른 백신과 의료용품의 교역에서도 앞서 살펴본 통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많은 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핵심 원료의 공급업자 선

정, 제조공정 구성, 품질관리, 패키징 및 운송에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만, 공급

망이 일부 지역과 국가에 한정되면서 원활한 생산과 공급에 병목 현상이 발생

하게 되었다. 백신 및 의료용품의 원부자재와 관련된 기술과 데이터, 자본이 국

경을 넘어 이동하고 다양한 통상 이슈와 연계되며 전 세계적인 백신 및 보건용

품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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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수요와 공급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2021년 현재까지 여전히 확산세가 꺾

이지 않으면서 백신에 대한 초과수요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

기구의 승인을 얻은 백신은 6종에 불과한 점과 생산기지도 백신 생산시설을 보

유한 국가 중에 미국, 중국, 인도, 유럽, 호주, 브라질, 러시아, 영국, 일본, 한국 

등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생산이 이뤄져 야기된 공급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백신의 수요는 급증해 있는 상황이지만, 생산은 일부 국가에만 집중되

어 있어서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적으로 아

프리카, 중남미는 전적으로 유럽과 미국 등 다른 대륙의 국가에서 생산한 백신

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그림5-4 참고).

 그림 5-4.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유통시설

주: 빨간 점은 생산, 노란 점은 유통업체의 위치를 의미함.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Supply Chain Maps for Pandemic-Fighting Produc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용품의 교역에 있어 백신에 대한 관세는 일

반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백신에 

대한 실행 관세를 법정 관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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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5-5 참고). 백신(HS300220)의 단순 

평균 관세는 0.76%이며, 일반 상품의 평균 관세는 7.1%이다.219)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의약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행관세율이 10% 이상인 국가들로 파키스탄, 네팔, 인도가 있고, 남미의 아

르헨티나와 브라질도 7.7% 이상 부과하고 있다. 한편 백신을 생산하는 데 필

요한 원료와 유통관리에 필요한 상품에 대한 관세는 최대 36.6%로 분석되었

다.220) 상대적으로 백신과 의약품, 관련 용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낮은 편이지

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백신의 밸류체인이 세계화되면서,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가 소비자에게 지불하게 되는 백신의 최종가격에 누적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5-5. 의약품 관련 평균 관세

코로나19 관련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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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승인되어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백신의 국제 평균가격은 20달러로 알

려져 있다.221) 2021년 9월 기준 화이자 백신은 37.5달러, 모더나가 36.5달러

219) OECD(2021a), p. 9.

220) WTO(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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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고, 얀센은 10달러, 아스트라제네카는 7.2달러, 스푸트니크V는 

20달러, 시노백은 27.2달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백신가격은 국가별 

편차가 존재한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미국에서는 39달러, 유럽에서는 30달

러, 모더나는 미국에서는 30달러, 유럽에서는 36달러로 관세와 국경 이동에 

따라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저렴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도 가격 범위가 4.3~10달러로 국가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는 러시아 내에서는 무료이지만 외국에서는 20달러 정도로 알려

져 있다. 한편 1인당 GDP가 평균 1,068달러에 불과한 최빈개도국에는 공급이 

있더라도 이를 충분히 구매할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222)

 그림 5-6. 코로나19 대응 관련 무역조치

(단위: 개, 백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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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Statista, Prices and sales forecasts for major Covid-19 vaccines(검색일: 2021. 9. 19).

222)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locations=XL(검색일: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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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보건협력을 위해서는 수입과 수출의 제약을 

최소화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재, 즉 백신과 의약품의 생산 네트워크

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 교역과 관련

된 자국우선주의는 심화되었다.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무역조치들 역시 백신

의 공급과 코로나19 대응에 영향을 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각 무역조치

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의약품과 의료용 개인보호장비 등에서의 조

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6]에서 보듯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 국

에서는 의약품, 의료장비, 농산물, 식품의 수입에 대한 무역장벽은 낮아진 반

면, 해당 상품의 수출에는 더 많은 제약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23) 

이는 각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의 통제와 대응에 필수적인 상품의 가용성

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국가별로 취한 조치는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출제한에 해

당하는 교역 규모는 1,350억 달러, 수입원활화 조치에 해당하는 교역 규모

는 1,6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24) 보건 관련 수출제한조치

는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코로나19 발생이 백신의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백신 개발 초기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

자하여 대량의 백신을 선점하였고, 상대적으로 국가 경제 규모가 작은 개도

국, 최빈개도국들은 백신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자국 내 공급 

여력을 극대화하려는 각국의 통상조치들은 원활한 백신의 생산과 공급에 제

약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별로 접종자 수의 양극화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의 

수요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하에서 제한적 백신 공급망에 따라 개도국의 

공급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 전 세계적 불균형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림 

5-7]에서 보듯 일부 국가는 이미 WTO가 권고하는 2차 접종을 약 90% 가까이 

223) Evenett et al.(2020).

22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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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1차 접종도 20% 미만인 수준이다. 또한 이스라

엘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인구의 100%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

고, 추가접종을 진행 중이다.

결국 코로나19의 확산이 더 이상 특정 국가의 방역이나 보건조치만으로는 

통제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보건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별 국가들의 경우 일부 선진국에서는 

백신의 초과 공급으로 잔여 백신이 누적되는 반면, 여전히 대다수 개발도상국

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글로벌 불균형 상태에 있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의 협력 

특히 통상 문제에 있어서 백신 공급의 원활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자간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

 그림 5-7. 인구 100명당 접종자 수

주: 1인당 1회차 이상 접종이 요구되므로 100보다 클 수 있음.

자료: OurWorldinData, COVID 19 vaccine doses administered per 100 people(검색일: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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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19 관련 백신과 의약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 논의

1) 배경

앞서 설명한 글로벌 백신 공급의 불균형 상태에 대해 인도와 남아공으로 대

표되는 개도국, 최빈개도국 그룹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해결책을 촉구하며 백신과 관련 의약품에 대한 WTO의 지식재산권협정

(TRIPS)의 일부 조항에 대한 적용 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재산권협정은 국제교역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관련된 특

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한 최초의 다자

간 규범이다. 특히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과 특허나 지식재산권 보호가 

무역과 창의적 발전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유연성을 함께 보장하는 

조항이 이 협정의 핵심이다.

인도와 남아공이 TRIPS 조항의 면제를 제안한 목적은 의료용품, 백신, 의약

품의 전 세계적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무역장벽을 일시적으로 제

거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논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백신이 현재 특허권으로 보호되며 일부 기업이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들은 제약회사들이 [그림 5-8]과 같이 막대한 정부 지원

금과 인류 공동의 지식을 활용하였으면서도 지식재산권을 근거로 이를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도 백신 생산능력을 보유한 경

우가 많은데, 현재 제약회사들이 일부 국가 일부 제조업체와의 계약만을 통해

서 기술을 이전하여, 전 세계 잉여생산능력을 활용하지 못한 채 공급 부족에 시

달리게 된다는 논리다. 인도와 남아공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수준의 백신 접

종이 완료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의약품에 대한 TRIPS 협정상 저작

권·산업디자인·특허·미공개정보의 보호 등의 적용 면제를 일정 기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WTO 지식재산권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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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8.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가별 투자금액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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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knowledgeportalia.org/covid19-r-d-funding(검색일: 2021. 11. 20).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WTO의 수장인 응고지 사무총장은 ‘개도국들이 국가

별 인구 대비 백신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제약이 있음’을 지적하며, 백신 생산

과 공급 확보를 위한 TRIPS 면제 논의를 지지했고, MC12까지 결론을 도출할 

것을 촉구하면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2) 주요국 입장 

WTO 회원국들은 TRIPS 적용 면제의 인도적 의미에는 대부분 동의하나, 지

재권 면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찬성과 반대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개도국들은 TRIPS 면제에 찬성하고 있다. 

TRIPS 협정으로 인해 개도국의 백신 생산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리고 코로나19가 통제되지 않는 가운데 백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은 백신 개발능력이 부족하며 백신을 적절히 확보할 수단이 부족한 실정을 강

조하고 있다. 백신 개발과 관련된 주요 선진국들은 TRIPS 협정을 통한 지재권 

보장이 현재 및 미래의 새로운 백신 개발과 혁신의 인센티브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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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반대의 핵심 논거로 삼고 있다. WTO 협상에서는 백신을 개발한 주요 

선진국들이 TRIPS 면제를 위해서는 “지재권이 백신의 생산과 자유로운 교역

의 장벽으로 작동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TRIPS 면제 대신에 기업이 자발적 라이선스 계

약을 통해 개도국 기업의 생산을 허가하는 방식을 활용할 것과 세계보건기구 

등의 ‘개도국의 백신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COVAX AMC)’나 공동

구매 채널(COVAX Facility)과 같은 국제협력을 통해 백신을 보급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2021년 5월 미국의 TRIPS 면제 지지로의 입장 변화는 TRIPS 논의 진전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TRIPS 면제를 지

지한다고 밝히면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의 캐서

린 타이 대표가 지재권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팬데믹 종식이 시급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정부의 입장을 정

리하였다. 

이러한 입장 변화의 이유는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다. 우선 백신 개발 이후 

자국 내 접종률이 높아진 것이다. 국내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미국도 

백신 수출을 제한하였다가, 공급이 안정되면서 주변국을 중심으로 백신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 백신 수급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국제기구들은 연이어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를 지지했

고,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 외교에 대

한 견제로도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TRIPS 적용 면제를 공개적으로 지지

하고, 자신들이 개발한 백신을 개도국에 공여하는 것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찬성 입장 공개와 시민단체 등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TRIPS 면제 논의에 대한 찬반 갈등은 선명하다. 특히 백신 개발 관련국인 EU, 

스위스, 영국은 TRIPS 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늘어나는 가운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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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는 TRIPS 면제조치가 앞으로의 연구개발 

및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하시킬 것을 우려하며 강제실시제도의 사용을 명

확히 하고 촉진하는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스위스는 코로나19 발생 1년 만에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지식재산 체제와 TRIPS 협정이라고 주장하며 TRIPS 면

제에 반대하고 있다. 

화이자나 얀센, 모더나 등 백신 개발사들도 지재권 보호 면제에 반대하며 자

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백신 개발사들은 특허를 포기한다고 해서 개도국에

서의 백신 생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품질이 낮은 백신이 생산된다

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특히 개발된 백신이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면, 향후 백신 개발을 위한 투자 감소와 기술 공개 지연으로 혁신

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지식재산의 보호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원칙임을 인정하면서도, 세

계가 직면한 심각한 보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예외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

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기술이

전 장려, 원자재 공급 촉진, 코백스 운영 강화를 포함하여 현재와 장래의 감염

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고 밝혔다.

TRIPS 적용 면제 제안에 대한 반대가 줄어들지 않고, 제안서가 포함하는 면

제의 대상과 범위기간이 광범위하다는 회원국들의 비판에 대응하여 인도와 남

아공은 2021년 수정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에는 더 많은 국가들이 

공동제안에 참여하였고,225) 동시에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백신과 보호장비

에 대한 지재권 적용 면제를 최소 3년간 이행할 것을 제안하였다.226) 

225) 아프리카 그룹(44개국), 볼리비아, 이집트, 에스와티니, 피지, 인도네시아, 케냐, 최빈개도국그룹(35개국), 몰

디브, 모잠비크, 몽골, 나미비아, 파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최빈개도국그룹과 아프리카 그룹은 

중복되는 국가 존재).

226) WTO(2021a), IP/C/W/669/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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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제안서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공급

망과 생산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한 많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들이 백신 공급을 WHO의 코백스 AMC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제는 선진국의 자발적 기여로 운영되고 이를 통한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

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특허권 면제의 강제실시제도는 제도적·법적 제약이 크

기에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은 [그림 5-9]에서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병의 재확산 개도국을 

중심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백신 불평등으로 인한 비

대칭적 경제회복 상황이 개도국의 성장에 영구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면서 

면제 논의에 더 많은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것 요구했다. 인도 또한 회원

국들이 면제 논의에 대한 참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2021년 연말까지 120억 도스 생산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TRIPS 

적용 면제 없이는 백신의 공평한 접근과 적절한 가격에 대한 갈등이 지속될 것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227) 면제에 동의하는 호주, 중국, 브라질은 찬성 입장을 

밝히며 수정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한 합의문 초안을 만들어 가는 WTO 논의를 

통해 국가 간 합의점을 찾을 것을 촉구하였다. 

 그림 5-9. 개도국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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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urWorldinData, https://ourworldindata.org/covid-cases(검색일: 2021. 9. 18).

227) WTO, IP/C/W/672.



제5장 보건협력 • 197

한편 EU는 2021년 6월 WTO에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무역정책 대응’에 

관한 제안서를 WTO TRIPS 위원회에 제출하여 새로운 쟁점을 이슈화하였다. 

동 제안서에는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연구개발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동시에 

TRIPS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s)의 적용대상을 더욱 명료화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3) 핵심 쟁점

인도와 남아공의 수정 제안서에 논의된 면제의 대상은 WTO 지식재산권 보

호 협정이다. TRIPS는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되었다. TRIPS 협정은 

당시까지 분야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기존 지식재산권 관련 협정을 일반 무역협

정 내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며, 제재 규정과 가입 회원국의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았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무역에 있어 위조상품의 국제무역

을 규율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지식재산권 행사 및 관련 절차가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정된 제안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TRIPS의 지재권 보호 면제 범위는 보건 

관련 상품과 기술(health product and technologies)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코

로나19의 예방(prevention), 처치(treatment), 또는 억제(containment)를 

위한 상품과 기술로 지식재산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진단제, 치료제, 백신,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와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 및 제조방법과 제조수단을 

포함한다.

제안서에서 제시된 면제 대상 조항은 TRIPS 협정 제2부의 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4절 디자인, 5절 특허, 7절 미공개정보 보호 및 이의 적용 

및 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의무를 명시한 제3부의 규정에 대한 적용 면제를 

의미한다. 

이 제안이 WTO에서 합의된다면, 지재권 보호 의무 면제가 백신에 대한 특

허뿐만 아니라 저작권, 산업디자인, 영업비밀까지 넓은 범위에 대해 적용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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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예를 들어 디자인 조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는 백신을 담는 약병

의 디자인이나 주사기의 디자인 등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미공개정보는 특허

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조항인데 면제 합의가 이뤄진다면,  코

로나19 백신 개발과 실험과정에서 형성된 의료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보호 면

제로 해석될 수 있다. 지재권 보호 면제의 대상인 3부의 적용 면제는 지식재산

권의 집행에 관한 부분으로, 이 조항은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최

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재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

법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재권 침해가 일어나더라도 이에 대한 

구제의 행사가 면제된다.

 표 5-2. WTO TRIPS 협정의 구조와 면제 논의 대상 조항

구분 주요 내용

1부 서문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율 필요성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목적, 원칙 등

2부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9~14) 베른협약의 준수, 보호기간 50년

2. 상표(§15~21)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지표로 할 수 있음, 혼동 가

능 시 동일상표 금지,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보호 

기간 7년 이상, 무한갱신가능

3. 지리적 표시(§22~24) 지리적 표시 정의 및 포도주 등에 대한 심화된 보호

4. 디자인(§25~26) 의장 등록 가능 요건, 보호기간 10년

5. 특허(§27~34)
특허 획득 가능 요건, 보호기간 20년, 강제실시권

(§31)

6. 집적회로 배치설계(§35~38) IPIC 조약 일부 준용, 보호기간 10년

7. 미공개정보의 보호(§39) 영업비밀 보호, 의약품 또는 농약품 자료 독점

8. 사용허가계약에 있어 반경쟁관행의 

통제(§40)
지식재산권 남용 시 입법과 기타 조치 권한 부여

3부

1. 일반적 의무(§41)

침해 방지,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구

제 포함, 무역장벽 창출 또는 남용 불가 등 집행의 

기본 원칙

2.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42~49)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이 통관 직후 상거래에 유입

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하고, 고의로 침해행위

를 한 경우 손해배상, 침해상품과 제작에 사용된 원

자재 장비 처분 또는 파기 명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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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계속

구분 주요 내용

3. 잠정조치(§50)
침해상품이 상업적 유통경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효

과적인 잠정조치 명령 가능

4.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51~60)

침해상품의 수입 의심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반

출정지 청구 가능, 대신 담보 또는 동등 보증 요구, 

침해상품 폐기 또는 처분 명령 가능, 재수출 불가

5. 형사절차(§61)

상업적 규모로 상표 위조 및 저작권 침해 시 적용할 

형사절차 및 벌칙을 규정할 것을 요구, 장비 압류 

및 몰수, 파기 포함 가능

4부 지재권 취득 및 유지 절차(§62)

지식재산권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절차와 회원국 

국내법상 취소절차 및 이의제기, 취소 폐지 등은 제

41조 일반 원칙에 따름

5부 분쟁의 방지 및 해결(§63~64) 투명성,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6부 경과조치(§65~67)
모든 회원국 1년, 개도국 5년, 최빈국 11년 등 경

과기간 부여

7부 제도 규정, 최종 조항(§68~73) 지식재산권위원회 설치, 국가안보

주: 음영으로 표시된 조항들이 TRIPS 면제 논의 대상임.

자료: 김현수 외(2020)를 토대로 작성.

두 번째로, EU의 제안서에 포함된 강제실시권의 실행조건 구체화 역시 TRIPS 

면제 논의의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강제실시권은 

TRIPS의 특허 관련 절인 5절 제31조에서 규정되고 있다. TRIPS 강제실시권

은 정부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특허 제품 또는 프로세스를 생산하

도록 허용하거나 특허 보호된 발명 자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228)

EU는 제안서에서 강제실시권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다음 3가지 사항에 대

해 회원국 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EU는 현재의 팬데믹이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하는 국가 비상

사태이므로, 개별 국가들이 권리보유자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현재의 조항(제31조 및 제31조 bis)에 따라,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목적으로 권

리보유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사전 협의 노력을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

228) WTO(2012), pp. 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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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팬데믹 상황에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 또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TRIPS 협정 제31조

-(h) 및 제31조 bis 2항에 따라 권리보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은 저렴한 가격 

수준을 반영하여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팬데믹 상황에서 TRIPS 협정 부속서 제31조 bis 및 2-c항의 목적을 위

해 수출 회원국은 직접 또는 간접적 수단을 통해 백신 및 의약품을 공급한 모든 국

가의 목록을 단일 통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COVAX에 공급을 위한 

수출을 포함하며, 적격한 수입 회원국에게 백신 및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

정하도록 하여 제조능력이 부족한 국가로 수출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 코로나19 관련 백신과 의약품에 대한 무역원활화 논의

TRIPS 면제 논의와 별개로 코로나19 관련 백신과 의약품에 대한 무역원활

화 논의도 다자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한 보건협력 관련 통상 이슈다. 

WTO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 등 주요 상품에서 발견되는 무역조치 

목록을 발표하며,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달성하기 위한 공급망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강조했다.229) 

코로나19 대응 관련 핵심 교역상품에 대한 병목 현상을 야기하는 가장 큰 무

역장벽으로 회원국들이 백신 규제에 대한 국가별 상이한 승인 절차, 백신 제조

와 원료의 국경 간 유통과정에서 누적되는 통관조치 등을 언급하였다.

전염병에 대한 WTO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은 데이비드 워커 뉴질

랜드 대사는 △ 수출제한 △ 무역원활화, 규제 일관성, 협력 및 관세 △ 서비스 

△ 투명성 및 모니터링 △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및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 미

래 팬데믹 및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고안을 6가지 핵

심 논의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인도, 남아공은 WTO가 대응

229) WTO(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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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수출제한, 무역촉진, 규제 일관성, 협력 및 관세’ 문제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반면 EU, 캐나다, 호주, 브라질과 같은 오타와 그룹의 

주요 국가들은 동 제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특히 오타와 그룹은 WTO에서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Trade and Health 

Initiative)를 제안하며 WTO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통상 이슈로서 △ 

의약품 및 식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비관세조치의 완화 △ 수출제한 금지 △ 통

관 원활화 △ 각 무역조치 등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제시하였다.230)

라. 전망 

TRIPS 적용 면제안은 이처럼 회원국 간의 팽팽한 대립 가운데 협상이 지속 

중이다. 본래 2021년 11월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본안을 논의

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재유행을 주도하며 MC12가 무기한 연기되

었다.231) WTO 일반이사회에서 남아공, 인도, 아프리카 그룹은 MC12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은 TRIPS 

유예가 직접적이고 투명하여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식재산권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도 역시 TRIPS 유예를 통해 다른 당사자의 지재권 침

해 및 그에 따른 소송의 위험 없이 의료기술을 사용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약품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는 세계의 평등한 접근을 목

표로 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회원국들은 TRIPS 유예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EU 내 선진국들은 계속해

서 TRIPS 유예에 반대하고 있으며, “남아공과 인도가 제안한 면제는 기존 병목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 및 의약품 생산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30) WTO, WT/GC/223.

231) 이주관, 김지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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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면제협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증가하고 있다. MC12까지 인도 

및 남아공의 수정 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계속될 것이나 범위와 기간이 과

도하게 넓다는 비판이 여전히 공감을 얻고 있어 일괄적인 합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백신 개발국 및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여 증가가 예상

되고 공급량도 확대될 예정이기에 지재권 면제가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

다. 실제로 선진국 모임인 G7 정상회담에서 개도국에 대한 백신 지원 확대 약

속이 이뤄지기도 하였고, 일부 제약회사들도 팬데믹 기간 동안 특허권을 행사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최빈개도국의 경우 의약품에 대한 특허 등

의 면제를 이미 사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자체적인 백신 확보능력 및 생산능력 

현실적으로 부족해 TRIPS 면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실효성에 대

한 비판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광범위하고 

동시적인 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MC12가 연기되었을 뿐 아니라 

결론이 조만간 내려진다 하더라도 각 조치가 시행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면제 논의의 실효성이 작아졌다. 따라서 TRIPS 면제보다는 

코백스 퍼실리티와 AMC 프로젝트를 활용하거나 생산 라이선스 확대를 통한 

기술이전이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결국 다자 차원에서 보건협력 강화를 위한 통상 측면의 협력은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원론적 수준에서 합의나 공동선언

으로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합의보다는, 코로나19 대

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와 함께 백신 관련 국제 공급망의 효율적 운용을 위

한 무역원활화 조치에 대한 협력 선언 정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였기 때문이

다. 코로나19 극복과 세계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공평한 백신 분배가 

필수적이지만, 자국우선주의를 극복하는 데에 선진국과 제약업체의 선의에 기

댈 수밖에 없는 현실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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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앞서 언급했듯이 팬데믹과 같은 재난은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 전 지구적 과제다. 따라서 대부분의 실효적인 대응은 개별 국가 사이 

양자간 합의보다 국제기구 수준의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현

재로서는 본 장의 1절 다.항에서 다룬 국제팬데믹조약 또는 G7, G20 등 다자

간 협의체를 통한 글로벌 팬데믹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별 양자간 협력은 국제적인 대응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매개체 또는 

더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한

다. 또한 다자간 협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별 협력이 이뤄지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선진경제권과의 협력 사례로서 고려

할 수 있는 미국과 EU를 먼저 살피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사례로 고려할 수 

있는 아세안, 아프리카 지역을 다음으로 살핀다. 현재 추진 중인 보건 분야 협

력 사례와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가. 미국

한국과 미국의 보건협력은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된 바 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

십(Global Vaccine Partnership) 구축에 합의하였고, 각국의 강점을 활용하

여 전 세계적인 백신 개발, 제조, 공급, 접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

히 한국의 백신 제조·생산 역량과 미국의 백신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능력을 결

합하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기로 합

의하였다.232)

232) 윤여준 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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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모더나 사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

하여 8월부터 시제품 생산을 시작하였다. 모더나와의 위탁생산 계약은 미국에

서 제조된 원액을 받아 한국에서 완제 충전하는 방식이며, 향후 원액 생산을 위

한 기술이전까지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21년 10월 중 삼성바이

오로직스가 생산한 모더나 백신 243만 회분이 국내에 처음으로 공급되며 안정

적인 백신 조달이 가능해졌다.233) 

또한 국내 바이오 기업 및 관련 기관과 미국의 모더나, 노바백스가 백신 연구

개발, 임상, 투자, 생산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보건복지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는 코로나19 변이 대응 및 독감 결합 백신 개발을 위

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고, 질병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과 모

더나는 mRNA 백신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산업통상자

원부, 보건복지부와 모더나는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

서에 서명하였다. 상기 분야의 실무적 논의를 위해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하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또한 코백스 및 CEPI와 협력하여 전 세계에 백신 및 

관련 물자 생산·보급을 확대하는 데 합의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계약을 통해 

생산된 물량을 글로벌 백신 조달에 활용하며, 앞서 언급한 한국정부의 코백스 

AMC에 대한 기여금 상향 조정도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써 이뤄진 것이다. 

이와 더불어 WHO,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등 다자간 협의체를 통하여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 대확산에 대

응하기 위해 한미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234) 이와 별개로, 다자 차원의 보

건안보 재원 조달 및 연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입장을 같이하는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정상선언문에 담았다.

233) 「삼바 위탁생산하는 모더나 백신 243만회분, 국내 첫 공급」(2021. 10.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1).

234) GHSA는 감염병 위협을 예방, 추적,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출범한 비영리 국제기구로, 현재 70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한국은 15개의 선도 그룹에 속해 있음.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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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은 앞서 묘사한 G7과 G20를 통해 구체화되

고 있으며, 국내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발족으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정상회담은 양자간 합의문에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여 실제 다자간 협의를 수행하는 동력으로까지 작용한 모범 사례

로 평가할 만하다. 

나. EU

EU는 G7, G20 등의 핵심 멤버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본 

장 1절 다. 2)에서 소개한 다자간 정상회의의 합의 사항은 한국과 EU의 기업간 

협력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과의 협력이 양자간 협의를 통해 국제 수준 

협력의 추진력을 얻은 사례라면, EU와의 협력은 국제 수준 합의를 실행하기 위

한 양자 사이의 협력 사례로 볼 수 있다.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최근 ‘한·EU 백신 협력 협약식’을 통해 유럽 제약사와 

한국 제약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한·EU 양국 백신 

제조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

블’을 개최하였으며, 같은 날 백신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235) 

한·EU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과 EU의 백신 및 투자 관련 기업 대

표들이 참석하여 신규 항암 백신 물질 개발에 대한 투자와 국내 기술이전 지원

에 관한 기업 간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졌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EU 바이오 

기업에 국내 기업이 투자함으로써 백신 물질 개발과 국내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이는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 아

니라 국내 기술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서 기

23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10. 8),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 협력, EU로 확대」,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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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협력 등 코로나19 백신 및 차세대 백신 개발을 위한 양국 기업 협력 방안, 백

신 필수 원부자재의 공급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된 

백신이 코백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최종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전달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백신 산

업 생태계 혁신, 유수 글로벌 백신기업 투자유치, 백신 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산업통상 분야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백신 분야 기

술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재정 등의 인

센티브 확대와 규제 개선,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백신 분야 협력사업 발굴과 

백신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럽 등 선진경제권에서 

이미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과의 교류는 필수적이다. 

다. 아세안

한국과 아세안 지역의 협력은 팬데믹 초기부터 이루어졌다. 2020년 4월 14

일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역내 코로나19의 

위험 평가 및 정책 대응을 위해 아세안+3국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였다.236) 

동 정상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안정적 재정 마련을 위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설립이 제안되었다.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은 6월 26일 아세안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출범하여 방역·

의료 물품 구입, 백신 개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지원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

한다. 한국은 동 대응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여한 바 있다.  

아세안 국가의 백신 보급은 캄보디아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2021년 중순 델타 변이가 유행해 

타격을 크게 입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부터의 감염병 대응 지원

23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 4. 15), 「아세안+3 ‘코로나19 공동성명’ 채택…“코로나19 대응기금 설립”」,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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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급해졌다. 10월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국정부는 코로나19 아세

안 대응 기금에 5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할 것을 밝혔다. 또한 외교적으로 긴

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과 태국에 각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회

분, 47만 회분을 공여하였다. 

한국정부는 또한 백신과 치료제 생산 능력 확충과 공평한 배분, 공중보건체

계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보건 백신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 G20에서 제

안된 보건 분야 국제협력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는 성격을 지닌다. 기존에 

합의된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와 더불어 한국과 아세안 사이 보건협력을 제

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남방경제권과의 교류는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며, 외교적, 

경제적 교류는 보건 분야 협력을 계기로 더 돈독해질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의 대규모 유행 지속은 그곳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부품 생산시

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국 거주 이민자의 

주 송출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유행 규모가 작아지

면 외국인력 노동 공급의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 여러 측면을 고

려하였을 때, 백신 공여를 비롯한 보건 분야 협력은 한국과 아세안 지역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라. 아프리카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건의료 공적개발

원조(ODA)의 최대 수혜국으로 지목된다. 2018년 기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는 전 세계 보건의료 ODA의 54%인 119억 달러를 공여받았다.237) 이는 두 번

째로 공여를 많이 받은 아시아 지역(18.2%, 40억 달러)의 3배 가까운 규모이

다. 개별국으로 봐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10대 수혜국 중 9

개국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속한다. 한국 역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237) Development Initiatives(2020),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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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원조에 나서고 있다. 아프리카 대상 ODA의 비중은 

2015년 23.0%에서 2019년 26.4%로 증가하였다.238)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보건 분야의 아프리카 대상 개발원조가 더욱 중요해

졌다. 저개발국가는 진단기기, 치료제, 개인보호장비, 백신 등 의료물자가 부족

할 뿐 아니라 현지 의료진 및 의료시설 공급이 부족하여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본 장 1절에서 언급한 국제사회의 보건 분야 지원은 아프리카 저

개발국가의 팬데믹 대응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정부는 저개발국가 감염병 대응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 ‘다 함께 안전

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을 발표하였

다.239) 본 개발협력전략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중점방역협력

국 및 기구 대상 보건협력, 경제·사회적 영향 대응 지원의 3가지 분야로 이뤄져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음압격리시설과 감염병 전담 병상을 

확충하고, 워크스루를 포함한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진단

기기와 방역 의료소모품, 산소호흡기, 의료용 모니터 등 긴급 의료물자를 지원

한다. 감염병 전문인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전문가팀을 파견하여 정책 컨설팅 

및 의료진 현지 연수를 실시하고, 지원물품 사용방법 등을 비대면으로 교육한

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및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위생필수품을 제공하고 인식교육을 진행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기존 한국의 ODA와 연계하여 진행한다. 

본 전략은 에티오피아 및 아프리카질병통제센터(ACDC) 지원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아프리카 지역 최우선과제로는 진단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아

프리카 PACT(Patnership to Accelerate COVID-19 Testing) 이니셔티브

를 꼽았다. 또한 KOICA가 본 전략과 연계하여 ABC(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프로

238) 관계부처 합동(2021a),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 p. 2.

239) 외교부(2020. 6. 29), 「정부,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 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 

추진」,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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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수행한다.240) ABC 프로그램은 G20 코로나19 공동선언문 이행을 목

표로 한국의 감염병 위기 대응 경험 및 기술을 개발협력 대상국에 전수하는 역

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Action on Fragility), 개도국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Building Capacity), 한국 경험 활용 글로벌 연대 강화

(Comprehensive Cooperation)의 3가지 분야에서 2020~2021년 사이 단

기전략과 2022~2024년 사이 중기전략을 나눠 진행한다. 구체적인 사업 수행 

내용은 [표 5-3]과 같다. KOICA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2억 1,000만 달러

를 집행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2개국 대상 123개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표 5-3. ABC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Response

(2020~2021)

Resilience

(2022~2024)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 국산 진단키트 지원

  - 국산 진단키트 지원

∙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 글로벌 보건기구 협업 기반 치료제·

백신 개발 촉진

∙ 취약계층 인도적 수요 긴급 지원

  - 긴급대응 및 취약계층 생계 지원

∙ 진단기술 자체 역량 확보 지원

  - 개도국 감염병 진단 역량 강화

∙ 치료제·백신 공급 지원

  - 글로벌 보건기구 협업 통한 치료제·

백신 공급 지원

∙ 취약계층 포괄적 복원력 강화

  - 보건·경제·사회 회복 지원

개도국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감염병 예방교육

  - 지역주민 온라인 인식개선·보건교육

∙감염병 조기탐지 역량 강화

  - 언택트 방식 의료인 교육

∙감염병 신속대응 기반 조성

  - 온라인 기반 코로나 대응 FAQ 구축

∙감염병 예방사업 형성·기획 및 추진

  - 개도국 거버넌스·정책 역량 강화

∙감염병 탐지사업 형성·기획 및 추진

  - 인력개발·실험실 및 감시체계 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사업 형성·기획 및 추진

  - 다분야 합동대응 및 위기관리 역량 강화

한국 경험 활용

글로벌 연대 강화

∙ 국내 감염병 대응 경험 연구

  - 코로나 대응 한국 사례 연구 및 공유

∙코로나 극복 세계시민연대 강화

  - 온라인 기반 세계시민교육 및 애드보

커시

∙ 국내 혁신기술 발굴 및 확산

   - 국내외 청년 및 소셜벤처 혁신기술

지원

∙ R&D 융합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한국 경험 프로그램 내재화 도모

∙ 세계시민연대 글로벌 플랫폼 활성화

  - 감염병 대응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국내 혁신기술 활용 개도국 지원

  - 국내 혁신기술기반 감염병 대응사업 

추진

240) KOICA, ABC 프로그램 소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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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와의 보건협력은 주로 한국이 공여국이며 아프리카 국가가 수혜

국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상술한 기존 ODA 사업을 통해 

보건 분야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백신, 치료제, 팬데믹 대응 역량 지원 수요

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지역의 당면한 필요를 지원하는 일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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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가. 규모

1) 총 ODA 추이

201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총액은 약 1,612억 

달러이다.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대비 ODA 비중은 0.32% 

로 DAC 회원국 30개국 중 0.7% ODA/GNI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룩셈부르

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영국이다. ODA 절대 규모 기준으로는 미국이 

수십 년간 최상위 공여국이며(2019년 기준 355억 달러), 그 뒤를 독일(284억 

달러), 영국(186억 달러), 일본(163억 달러), 프랑스(141억 달러)가 따른다.

 그림 6-1. OECD DAC 회원국 ODA 추이(1960~2019년)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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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총지출액 및 순지출액, 2019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Net ODA from DAC countr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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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회원국들은 ODA 총액의 75.5%를 양자 채널을 통해 지원했으며, 이 

수치는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 형태인 다자성 양자원조가 포함된다. 다자성 양

자원조는 다자기구를 지원하지만, 공여국이 특정 분야나 주제, 지역 등 용도를 

지정한다는 측면에서 양자원조로 분류된다. 다자성 양자원조에 대한 통계 보고

가 시작된 2005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데, 2019년 기준 DAC 

회원국 ODA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에 이른다. 순수 다자원조는 지

난 10년간 DAC 회원국 평균 26.7% 수준을 보였다.  

 그림 6-2. OECD DAC 회원국 ODA 유형별 추이(2010~19년)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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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총지출액, 2018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21. 9.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중점 지원분야

DAC 회원국들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를 가장 많이 지원했다. 2010~ 

19년 기간 동안 이 분야에 37.1%를 지원했다. 그 뒤를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17.2%), 인도적 지원(11.4%), 다분야·범분야(9.3%), 생산 부문(6.6%)에 대한 

지원이 따른다. [표 6-1]은 DAC 코드 중분류 수준으로 살펴본 DAC 회원국들의 

중점 지원 분야를 정리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DAC 회원국들은 정부 및 시민사

회 관련 분야를 가장 많이 지원했다(11.5%). 인도적 지원인 긴급구호 지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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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를 잇는다(10.3%).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체 지원금액의 7.6%를 차지했

으며,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 해당하는 운송 및 저장 관련 지원 비중이 7.4%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보

건과 물 공급 및 위생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각각 8위와 10위를 차지했다.

 그림 6-3. OECD DAC 회원국 중점 지원 분야(2010~19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37.1%

기타

1.6%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17.2%

불특정

14.0%

인도적 지원

11.4%

다분야·범분야

9.3%

생산 부문

6.6%

현물지원

2.8%

주: 총지출액, 2019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21. 9.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6-1. OECD DAC 회원국 중점 지원 분야 순위(2010~19년)

순위 분야 금액(백만 달러) 비중 비고(대분류)

1 정부 및 시민사회    134,230.3 11.5%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2 긴급구호    119,809.0 10.3% 인도적 지원

3 교육     88,306.8 7.6%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4 운송 및 저장     86,633.2 7.4%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5 인구정책     77,485.1 6.6%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6 에너지     74,640.9 6.4%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7 기타 다분야     70,291.5 6.0% 다분야·범분야

8 보건     59,947.1 5.1%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9 농림수산     53,968.3 4.6% 생산 부문

10 물 공급 및 위생     49,942.7 4.3%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주: 총지출액, 2019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21. 9.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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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국가·소득별 배분 

DAC 회원국 ODA 총액의 지역별 배분은 [그림 6-4]와 같다. 아시아와 아프

리카에 대한 지원이 각각 1/3 수준이며,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은 7.1%

로 낮은 편이다. 2010~19년 동안 최대 수원국은 아프가니스탄으로 413억 달

러 규모의 ODA가 제공되었다. 상위 10대 수원국 중 아프리카 지역 국가는 에

티오피아, DR콩고, 케냐이다.

 그림 6-4. OECD DAC 회원국 지역별 ODA 비중(2010~19년)

아시아

30.1%
기타

29.0%

아프리카

29.3%

아메리카

7.1%

유럽, 3.1%

오세아니아, 1.4%

주: 총지출액, 2019년 고정가격 기준. ‘기타’는 지역이 특정되지 않거나, 다지역인 경우를 의미.

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21. 9.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6-2. 상위 10위 ODA 수원국(2010~19년)

순위 국가 금액(백만 달러) 비중

1 아프가니스탄       41,342.7 3.8%

2 인도     32,523.0 3.0%

3 베트남     22,273.9 2.0%

4 인도네시아     20,421.2 1.9%

5 에티오피아     20,016.4 1.8%

6 파키스탄     18,693.5 1.7%

7 DR콩고     18,637.3 1.7%

8 케냐     17,290.2 1.6%

9 이라크     17,146.2 1.6%

10 방글라데시     16,771.4 1.5%

주: 총지출액, 2019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21. 9.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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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위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한 아프가니스탄과 인도에 대한 DAC 회원

국들의 중점 지원 분야는 서로 상이하며, DAC 회원국 평균을 나타낸 [그림 6-3]

과도 거리가 있다. 취약국으로 분류되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지원 비중이 전체 ODA 수원액의 60.5%를 차지하는 반면, 경제 인

프라 및 서비스 분야 지원은 13.0%를 차지하였다. 한편 인도는 DAC 회원국으

로부터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ODA를 가장 많이 제공받았다(60.1%). 인

도에 대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규모는 대인도 ODA 총액 중 24.7%를 

차지한다. 인도적 지원 규모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ODA 수원 총액의 9.4%를 

차지한 반면, 인도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규모는 0.2%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림 6-5. 아프가니스탄 vs. 인도(201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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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총지출액, 2019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21. 9.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DAC 회원국 ODA의 소득 그룹별 배분을 살펴보면 [그림 6-6]과 같다. 최빈

개도국(LDC)과 하위중소득국(LMIC)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번은 LDC 

에 대한 ODA 목표를 GNI 대비 0.15%~0.20%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DAC 회원국 평균 최빈개도국 지원 규모는 0.09%에 불과한 상태이다.241)

241) OECD DAC(2021), Ch.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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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6. OECD DAC 회원국 소득 그룹별 ODA 비중(2010~19년)

최빈개도국(LDC)
26.6%

미분류 개도국/기타
36.1%

하위중소득국(LMIC)
25.2%

상위중소득국(UMIC)
12.1%

주: 총지출액, 2019년 고정가격 기준. ‘미분류 개도국/기타’는 소득 그룹이 특정 또는 분류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

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21. 9.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주요 이슈

1)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 이행

유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에 

따르면, 전 세계 개도국 대부분이 SDGs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동 보고서는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 확대를 강조한다.

 표 6-3. 주요국의 SDGs 이행 현황

국가
SDGs 세부 목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아시아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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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3. 계속

국가
SDGs 세부 목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

아프리카

가나

르완다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탄자니아

중남미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중동·CIS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주: 목표 이행 정도에 따라 매우 어려움, 어려움, 일부 어려움, 달성, 정보없음으로 표기.

자료: Sachs et al.(2020) 토대로 저자 작성.

2019년 9월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에

서는 SDGs 달성을 위한 향후 10년간 국제사회의 협력 확대 및 방향성을 재강

조하는 선언문242)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

242) Gearing up for a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olitical declar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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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일부 지역 및 분야에서 SDGs 이행수준이 가시적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최빈개도국, 내륙국, 

군소도서국, 분쟁취약국 등 지역과 성평등, 기후변화 및 환경, 중진국 함정 등

의 분야 또는 주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를 강조하였다. 또한 SDGs 달성 

및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아디스 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의 7개 행동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였는데 △ 

국내 공적재원 확대 △ 국내외 민간 투자 및 금융 확대 △ 국제개발협력 확대 △ 

개발 동력으로서 국제무역 활성화 △ 부채 탕감 및 부채 지속가능성 확보 △ 제

도적 문제 해결 △ 과학·기술 혁신 및 역량 강화가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2030 

의제 일부로 채택된 다양한 글로벌 합의243) 이행을 위한 당사국들의 이행 책임

도 강조되었다.

SDGs 달성 시한을 10년 앞두고 열린 이 회의에서는 10가지 이행계획이 도

출되었다.

① 비소외 원칙(Leaving no one behind) 

  ∙ 정책 수립·이행 시 최빈계층과 취약계층에 집중, 취약계층의 권한 확대 필요성 강조

  ∙ 2030 의제의 지원 대상에 아동, 청년, 장애인,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환자, 노인, 원

주민, 난민, 국내실향민, 이민자 등 포함

  ∙ 모든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목표 달성,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 우선 지원

  ∙ 성평등 달성과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인권 실현과 향유를 위해 모든 법적, 사회적,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는 집중되고 가속화된 행동 약속

② 이행수단(Mobilizing adequate and well-directed financing)

  ∙ SDGs 달성을 위한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국내, 공

공, 민간에서의 재원 동원 확대

  ∙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 국제개발협력 강화

243)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일컬음.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최빈개도국을 위한 이

스탄불 행동계획(Istanbu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or Decade 

2011-2020), 내륙개도국을 위한 비엔나 행동계획(Vienna Programme of Action for the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Decade 2014-2024), 군소도서국 지원을 위한 SAMOA(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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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포용성 확대, 여성 및 청년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목표로 가장 소외

된 계층에 대한 정책과 실행 보장

  ∙ 국제무역이 개발의 원동력임을 인식하여, 보편성, 규칙기반, 개방성, 투명성, 비차별성 및 공정

성이 보장된 다자무역시스템 촉진 등 비재정적 수단 강화 노력

③ 개별 국가의 적극적 참여(Enhancing national implementation)

  ∙ 개별 국가의 절차와 주인의식을 보장하며 2030 의제 이행에 대한 국가별 대응 강화

  ∙ 이를 위해 2030 의제를 국가 계획·정책·전략·금융체계에 주류화

④ 거버넌스, 정책일관성(Strengthening institutions for more integrated solutions)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구축

  ∙ 신속하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 프로세스 보장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국내 기관이 각 목표 간의 상호 연결, 시너지 및 상쇄 효과를 

보다 잘 관리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확보

⑤ 지역사회 참여(Bolstering local action to accelerate implementation)

  ∙ 도시, 지역정부 및 지역사회가 SDGs 이행과 달성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

고, 이들의 2030 의제 이행 권한과 역량 강화

⑥ 재해경감 및 회복력 구축(Reducing disaster risk)

  ∙ 재해위험 경감 및 경제, 사회, 환경적 충격과 재해에 대한 국가, 경제,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의 

회복력 구축을 위해 정책, 투자 및 혁신 촉구

⑦ 다자주의 중심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Solving challeng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nhancing the global partnership)

  ∙ 다자주의에 대한 약속 갱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방법 모색, 다자기구가  급격한 변화에 대

응하도록 보장

  ∙ 민족의 자결권과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제법 및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기초하여 국제분쟁에 대한 평화롭고 정당한 해결 방안 마련

⑧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과학·기술·혁신(STI) 및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Harnessing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with a greater focus on digital transform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SDGs 이행 강화를 위한 연구,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 혁신 및 기술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개

발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과학적 근거 활용 촉진

  ∙ 급격한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장려, 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 지원

  ∙ 개발도상국이 겪는 기술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약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촉진

⑨ SDGs 이행 점검을 위한 통계역량 강화(Investing in data and statistic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각 국가가 양질, 시의적절, 신뢰성 있는 분산형 데이터와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별 통계 

역량의 격차 해소, 점검 및 보고체계에 SDGs 적극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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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 가능한 데이터 및 통계의 수집, 분석, 사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 그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국가의 통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국제협력 지지

⑩ 고위급 정치회담 강화(Strengthening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 2030 의제의 후속조치 검토

  ∙고위급 정치회담의 효과적이고 참여적인 특성 강화, 각국의 이행 격차 해소 및 금융 등의 문제

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

  ∙ 자발적 국별 검토에 대한 동료학습(peer-learning) 성격 장려

  ∙ 2030 의제를 전 세계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의식 고취 및 가속화된 행동 유도 

2) 개발재원 확대

앞서 언급한 ‘Decade of Action’ 이행을 위해 특히 강조된 것은 개발재원 확

대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다. SDGs 달성을 위해 연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2조 

5,000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나,244) 2021년 3월 최초로 발표된 2019년 총공적

지원(TOS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규

모는 약 3,43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45) 여기에는 공적 개발재원

(Pillar I 및 Pillar II)이 약 2,960억 달러, 공적 지원을 통해 동원된 민간재원

(amounts mobilized)이 약 470억 달러로 구성된다.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지원금액을 추적하는 Pillar II의 경우 65%(약 455억 달러)가 ODA로 보고되

지 않은 추가적인 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TOSSD 태스크포스가 활

동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TOSSD 통계가 발표되었지만, 데이터 제출 국가 및 

기구 수 확대, 동원된 민간재원 관련 정보 공개, SDGs 세부 목표 표기 확대(그

림 6-7 참고)246) 등 통계 품질 개선을 위한 과제가 남아 있다.

244) UNCTAD(2014).

245) TOSSD Secretariat(2021), “TOSSD 2019 data: The first TOSSD data collection,”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10. 9).

246) TOSSD로 보고된 금액 중 절반가량은 SDGs 세부 목표를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TOSSD Data 

Visualization Too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5). 



222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그림 6-7. SDGs 세부 목표별 총공적지원(TOSSD) 제공 비중

40%

20%

0%

Goal 1 Goal 2 Goal 3 Goal 4 Goal 5 Goal 6 Goal 7 Goal 8 Goal 9 Goal 10 Goal 11 Goal 12 Goal 13 Goal 14 Goal 15 Goal 16 Goal 17

주: 진한 색깔은 TOSSD가 해당 목표에만 배분된 비중, 옅은 색깔은 다양한 목표에 배분된 비중을 각각 

나타냄. 

자료: TOSSD Data Visualization Too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5).

전통적인 개발재원인 ODA만으로는 전 세계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이 

어려운 가운데,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참여를 위한 공적 재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 쏠림은 타 분야에 

대한 지원 감소로 연결되며, 더 나아가 각국 정부가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ODA 예산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선진 공여국에서는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을 운영하면서 자국 기업의 개발협력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수원국 민간부

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개발금융 논의는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국제적인 부채 증가로 인해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이행 제약과 더불

어 민간재원의 유입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2016년 OECD DAC 

각료급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민간부문수단(PSI: Private Sector Instruments)’

을 ODA로 보고하는 데 합의하고, 2018년부터 PSI 실적을 보고 중이다. 2019년 

PSI 규모는 약 33억 달러로 ODA 총액의 2% 수준이다.

주요국들은 자국 기업 진출을 위한 개도국 시장 유지 및 확대 차원에서 개발금

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247) 즉 개도국이 민간부문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개발금융을 제공하는 한편, 

247) 주요국의 개발금융 활용 사례 및 개발금융 추진 방안은 정지원 외(20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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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기업 진출수단으로도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 Quality Infrastructure, 

미국 DFC 설립은 중국 BRI 전략에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아세안 시장점유율

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지원 규모 측면의 약세를 보완하기 

위해 고품질, 시장기반 접근을 강점으로 내세워 개도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4. 주요국의 PSI 채널 및 2019년 실적

국가 PSI 채널
PSI 규모

(백만 달러) 
ODA 총액(순지출)

프랑스 Proparco/AFD 654 12,447

독일 DEG/BMZ 302 24,547

일본 JICA 251 11,427

캐나다 FinDev(캐나다 개발금융기구) 234 4,525

영국 CDC(영연방개발공사) 1,353 19,806

미국 DFC(국제개발금융공사) (2019년 10월 설립) 33,296

자료: OECD(2020c).

한편 신흥 공여국의 등장은 글로벌 개발재원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 

2019년 기준 OECD DAC에 통계를 보고하는 16개 기타 공여국의 ODA 규

모는 131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위 안에 드는 사우

디아라비아, 터키, 아랍에미리트는 이 금액의 85.1%인 112억 달러를 ODA

로 지출했다. 터키의 GNI 대비 ODA 비중은 1%를 상회한다(그림 6-8 참고). 

또한 공식 통계는 부재하지만, OECD 추정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의 대외원

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각각 48억 달러와 16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

로 파악된다.248)

248) OECD, “Other official providers not reporting to the OEC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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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8. 국제사회의 GNI 대비 ODA 비중 순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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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출액 기준. Non-DAC member 포함.

자료: OECD(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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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복력 강화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경제회복 정책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지구 

환경을 고려하면서 수립되고 있다. 경제 복원을 위해 BAU 방식의 환경을 고

려하지 않은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보다 더 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를 낳을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 논의에서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

장하고 있다. 이는  2004년 쓰나미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재해위험감소를 위

한 센다이프레임워크의 핵심 우선순위에 반영되었으며, 재해가 발생한 이후 

물리적 인프라 및 사회 시스템의 회복을 통한 복구, 회복, 재건에 이르는 과정

을 의미한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 하에서 Building Back Better는 웰빙과 포

용성에 초점을 맞춘 인간 중심의 회복을 목표로 5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된다

(그림 6-9 참고).249)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경제 복원 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사용되었는데, 일부는 경제·환경적 성과

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250) 당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OECD는 정책대

안으로서 △경제회복 패키지의 모든 요소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크리닝 

△지속가능한 인프라 사업 발굴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유지 또는 상

향 조정 △녹색금융 활성화 △공공조달시스템 개선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

공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 개발협력사업에도 적용가능할 

것이다.

249) OECD(2020a).

250) Agrawala, Dussaux, and Monti(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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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9.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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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변화에

기반한 혁신

생물다양성

손실 감소

자료: OECD(2020a), Figure 1.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가. 지원 현황

1) 총 ODA 추이

2019년 우리나라 ODA 규모는 25억 1,713만 달러(순지출액 기준)를 기록

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4%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들 중 ODA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이다. 그러나 GNI 대비 ODA 비중은 0.15%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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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0. 우리나라 ODA 추이(1992~2019년)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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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순지출액, 2019년 고정가격 기준. 우리나라 ODA 통계는 1987년부터 집계되었음. 이 그림에서는 

ODA 규모가 1억 달러를 넘은 1992년부터 나타냄. 

자료: Total flows by donor(ODA+OOF+Private) [DAC1]Aid (ODA) disbursements to countries 

and regions [DAC2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또한 양자원조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다자성 양자

원조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DAC 회원국 평균 양자원조 비중은 75.5%인데,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노르웨이, 호주 등과 함께 DAC 평균보다 양자원

조 비중이 큰 국가 중 하나이다.

 그림 6-11. 우리나라 ODA: 양자, 다자성 양자, 다자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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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순지출액, 2019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Total flows by donor(ODA+OOF+Private) [DAC1]Aid (ODA) disbursements to countries 

and regions [DAC2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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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원조는 무상원조(증여)와 유상원조(양허성 차관)로 구성되는데(그림 6- 

12 참고), 평균적으로 60:40의 비율을 보인다(총지출액 기준). 우리나라는 무

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주관기관이 이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외교부는 무상

원조 주관기관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비롯한 40여 개 시행기관의 

ODA 사업을 관리하며, 기획재정부는 양허성 차관으로 운용되는 대외경제협

력기금(EDCF)의 주관기관이다. 

 그림 6-12. 우리나라 ODA: 무상 vs. 유상(2019년)

무상(증여)

57.2%

유상(양허성 차관)

42.8%

주: 총지출액, 2019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에 따르면, EDCF가 188

개, 총 1조 5,142억 원 규모의 양허성 차관사업을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 10개

를 포함한 총 42개 시행부처·기관이 1,494건, 총 1조 8,470억 원의 사업을 추

진할 예정이다(표 6-5 참고). 무상원조의 경우, 다수의 시행기관이 사업을 수

행함에 따라 분절화 문제를 완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교부가 주관하

는 개발협력 전략회의의 실질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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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5. 2021년 우리나라 ODA 사업 시행기관 현황

연번 시행부처(기관)
2021년 예산(억 원)

사업 수
양자 다자 합계

1 국무조정실 98.5 - 98.5 14

2
기획재정부(본부) 792.4 2,559.7 3,352.1 138

수출입은행(EDCF) 12,582 - 12,582.0 171

3
외교부(본부) 2,131.4 1,655.7 3,787.1 58

한국국제협력단 8,536.8 - 8,536.8 699

4 농림축산식품부 839.8 166.0 1,005.8 53

5 교육부 782.7 - 782.7 94

6 보건복지부 571.0 106.4 677.4 46

7 산업통상자원부 502.4 18.8 521.2 58

8 농촌진흥청 257.2 3.6 260.8 29

9 국토교통부 226.4 1.0 227.4 28

10 인사혁신처 219.7 - 219.7 1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5.6 10.2 195.8 56

12 환경부 136.2 37.0 173.2 25

13 산림청 164.6 2.7 167.3 19

14 고용노동부 72.7 69.4 142.1 11

15 해양수산부 118.6 - 118.6 25

16 행정안전부 110.1 - 110.1 36

17 질병관리청 20.5 68.2 88.7 2

18 관세청 55.9 30.0 85.9 12

19 문화체육관광부 75.3 3.4 78.7 14

20 여성가족부 19.7 52.8 72.5 5

21 법무부 55.2 - 55.2 6

22 기상청 40.8 7.3 48.1 8

23 식품의약품안전처 45.4 - 45.4 9

24 문화재청 27.1 - 27.1 10

25 통계청 25.6 - 25.6 8

26 경찰청 21.9 - 21.9 4

27 특허청 15.7 0.1 15.8 7

28 감사원 3.0 - 3.0 5

29 조달청 1.8 -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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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5. 계속

연번 시행부처(기관)
2021년 예산(억 원)

사업 수
양자 다자 합계

30 공정거래위원회 1.3 - 1.3 3

31 국민권익위원회 0.8 - 0.8 1

32 지방자치단체(10개) 76.4 - 76.4 23

33 기타 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4.4 - 4.4 3

합 계 28,818.9 4,792.3 33,611.2 1,682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b).

2) 중점 지원 분야

우리나라는 2010~19년 기간 동안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42.3%를 

지원했다. 그 뒤를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34.1%), 생산 부문(8.7%), 다분야·범

분야(6.4%)에 대한 지원이 따른다(그림 6-13 참고). 앞의 [그림 6-3]의 DAC 

회원국 전체와 비교하면,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비중이 높고(17.2% vs. 34.1%), 

인도적 지원 규모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11.4% vs. 2.5%). [표 6-6]은 DAC 코

드 중분류 수준으로 살펴본 중점 지원 분야를 정리한 것이다. 대분류 기준, 우

리나라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지원 비중이 가장 크지만, 세부 분야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 해당되는 운송 및 저장 분야

에 대한 지원을 가장 많이 했다(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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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3. 우리나라 ODA 중점 지원 분야(201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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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총지출액, 2019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21. 9.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6-6. 우리나라 ODA 중점 지원 분야 순위(2010~19년)

순위 분야
금액

(백만 달러)
비중 비고(대분류)

1 운송 및 저장   2,351.3 15.7%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2 교육    2,177.7 14.6%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3 보건    1,562.1 10.5%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4 물 공급 및 위생    1,381.9 9.3%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5 정부 및 시민사회    1,039.2 7.0%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6 에너지    1,033.9 6.9%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7 농림수산    1,013.2 6.8% 생산 부문

8 기타 다분야      715.4 4.8% 다분야·범분야

9 통신      568.7 3.8%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10 기타 사회 서비스 및 인프라      329.8 2.2%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주: 총지출액, 2019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21. 9.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지역·국가·소득별 배분

우리나라 ODA의 지역별 배분은 [그림 6-14]와 같다. 2010~19년 기간 동

안 아시아 지원 비중이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

역에 대한 지원은 각각 22.9%와 8.8% 수준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ODA의 

최대 수원국은 베트남으로 지원 총액의 11.8%를 차지한다. 2위 국가인 캄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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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원 비중 4.3%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그러나 베트남에 대한 지원은 점

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9년 제1위 수원국은 방글라데시이다. DAC 회원국 

전체 1위 수원국인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우리나라 수원국으로는 제4위이다. 

우리나라 상위 10대 수원국 중 아프리카 국가는 탄자니아(5위)와 에티오피아

(10위) 두 나라이다.

 그림 6-14. 우리나라 지역별 ODA 비중(2010~19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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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22.9%

아메리카
8.8%

유럽, 0.9%
오세아니아, 0.6%

주: 총지출액, 2019년 고정가격 기준. ‘기타’는 지역이 특정되지 않거나, 다지역인 경우를 의미.

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21. 9.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6-7. 우리나라 상위 10위 ODA 수원국(2010~19년)

순위 국가 금액(백만 달러) 비중

1 베트남      1,765.5 11.8%

2 캄보디아      639.2 4.3%

3 방글라데시      632.5 4.2%

4 아프가니스탄      597.4 4.0%

5 탄자니아      523.4 3.5%

6 필리핀      505.5 3.4%

7 라오스      460.7 3.1%

8 스리랑카      429.9 2.9%

9 인도네시아      429.8 2.9%

10 에티오피아      422.1 2.8%

주: 총지출액, 2019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21. 9.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6장 개발협력 • 233

우리나라 ODA의 소득 그룹별 배분을 살펴보면 [그림 6-15]와 같다. 최빈개

도국(LDC)과 하위중소득국(LMIC)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각각 36.7%와 39.8%

로 두 그룹에 대한 지원 비중이 76.5%인데, 이는 DAC 회원국 전체의 이들 그

룹에 대한 지원 비중보다 높은 수치이다. 특히 ODA 의존도가 높은 최빈개도국

에 대한 지원 비중이 우리나라 ODA의 1/3 이상 차지하는 것은 재원이 적절히 

배분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15. 우리나라 소득그룹별 ODA 비중(2010~19년)

최빈개도국(LDC)
36.7%

미분류 개도국/기타
14.9%

하위중소득국(LMIC)
39.8%

상위중소득국(UMIC)
8.7%

주: 총지출액, 2019년 고정가격 기준. ‘미분류 개도국/기타’는 소득 그룹이 특정 또는 분류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

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21. 9.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주요 정책

1) 제3차 종합기본계획(2021~2025)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중기 계획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제협력 및 연대를 통한 상생의 국익 실현(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ODA)’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최근 국제사회가 ODA를 통해 글로

벌 공공재 제공 등 글로벌 규범과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곧 국익으로 간주함

으로써 국익의 범위 및 개념을 확대, 재구성하는 추세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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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6.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개발협력 성과 제고 위한 체계 공고화

비전

전략
목표

중점
과제

이행
기반

포용적
ODA

상생하는
ODA

혁신적
ODA

함께하는
ODA

(People/Peace) (Planet/Prosperity) (Innovation) (Partnership)

01

글로벌

보건 위협

대응 강화

02

취약분야

인도적지원

확대

03

인간의

삶의 질

향상

01

경제·사회

발전기반

조성

02

녹색 전환

선도

03

대외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01

수원국

혁신역량

강화

02

개발협력

프로그램 혁신

03

개발협력 재원

다양화

01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02

국제협력

고도화

03

개발협력

외연 확대

지속성

생태계 조성

책무성

성과관리·정보공개 강화

효율성

추진체계 혁신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a), p. 8.

종합기본계획은 글로벌 연대와 상생의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SDGs의 

5P(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와  문재인 정부가 강

조한 사람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인간 안보, 인도주의를 반영하여 향후 5년 

동안의 국제개발협력 4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① 포용적 ODA: 글로벌 보건위협 대응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 인도적 지

원을 확대하며,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보건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25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코로나19 대응 ODA 

251) 2021년 보건 ODA 규모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3,358억 원임. 관계부처 합동(2021b),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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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2020. 7)의 이행(표 6-8 참고), 보건의료 인력 양성 등 보건의료 시

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 대응 역량 강화, 깨끗한 물 공급 등 기초 위

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 확

대,252)253)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간(HDP Nexus) 지원, 아동·여성·난민 

등 취약계층 지원, 젠더와 인권 고려 강화를 명시하였다. 또한 농업 생산성 향

상을 위한 종합농촌개발 및 스마트팜 사업 추진, 재난위험 대응과 복원력 강

화를 위한 예방적 조치 지원, 통합재해관리체계 경험 공유를 포함한다. 문맹

률 개선사업, 기초 직업교육 등을 통한 소외계층 교육 지원, 기자재 제공과 교

원 ICT 활용 역량 지원을 포함한 원격교육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ODA가 지

향하는 포용성을 강조한다. 

 표 6-8.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

목표 개방성과 민주성, 투명성의 원칙하에 ‘글로벌 연대·협력으로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 발전’ 도모

추진전략 주요 내용

1

∙ 보건의료 ODA 역량 집중

  ① ODA 규모 확대, 개발협력 재원의 다양화를 통한 보건의료 ODA 재원 대폭 확충

  ② 긴급 유·무상 지원 수단 활용과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충격 최소화 

  ③ 공공·민간 의료체계의 균형적 발전, 감염병 대응 기반 확충, 방역 초기 대응 경험을 접목, 

개도국 보건의료체계 구축

  ④ 기초 위생 인프라, 폐기물 관리를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환경 조성

2

∙코로나19 극복 글로벌 협력 선도

  ① 감염병 대응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 우호그룹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이니셔티브 선도 

  ②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지역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 활용 

  ③ 현장 중심, 수원국 맞춤형 방역 모델 확산

3

∙ 개도국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

  ①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 경제·사회의 통합적 회복력 증진 지원, 인적자원과 위

기 대응체계 육성, 국제분쟁 예방 등 경제·사회 위기 극복 지원 

  ② 취약국과 취약계층, 난민, 여성 대상 지원 확대, 취약국에 대한 식량·인도적 지원 확대 

  ③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분야 성격의 디지털뉴딜·그린뉴딜 ODA 추진

252) 유엔의 인도적 지원 요청 규모는 연평균(2013~18) 15%씩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ODA에서 인도적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4.9%임. 관계부처 합동(2021a), p. 10.

253) 우리나라가 2020년 2월 가입한 유엔 ‘인도적 대합의(Grand Bargain)’ 권고사항 이행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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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8. 계속

목표 개방성과 민주성, 투명성의 원칙하에 ‘글로벌 연대·협력으로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 발전’ 도모

추진전략 주요 내용

4

∙ 상생 발전의 생태계 구축 방안

  ① ODA 신속 지원체계를 구축, 심사체계·추진 방식·ODA 전 주기 혁신 추구

  ② 기업, 시민사회,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 강화

  ③ 보건위생이 중점 분야로 포함된 협력국 중심으로 보건의료 ODA 강화,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대외전략 성과 창출 지원 

  ④ 국제기구 조달시장 참여 확대, 민자사업 참여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a),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안)」.

② 상생하는 ODA: 경제·사회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녹색전환을 선도하며, 

대외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를 목표로 점차 대형화하는 인프라 개발 수요에 대

응하고, ICT 기반의 교통시스템 등 고부가가치형 사업을 추진하며, 스마트 도

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SDGs 이행에 있어 강조된 국가 데이터 생산 및 관

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의 통계역량을 지원하는 내용 역시 ‘상생하는 ODA’

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도 이 목표하에서 추진되는

데, 그린뉴딜 ODA 비중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융복합 ODA 사

업 발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생하는 ODA 목표 이행을 위해 특히 ODA 정

책과 신남방·신북방정책 등 타 대외정책 간의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을 강조한다. 

③ 혁신적 ODA: 수원국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혁신하

며, 개발협력 재원을 다양화한다는 내용으로 개도국 과학기술인력·연구역량·

정책·인프라 지원, 소외 지역 및 계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확대 지원, 인터넷 

등 디지털 사회 기반 조성, 디지털 뉴딜 ODA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

라 공공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 정부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 또한 포함된

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방식도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 혁신하는 것

이 시급한 과제이다. 종합기본계획은 스타트업,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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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ODA 사업 추진 방식 개선(예: 긴급수요 대응을 위한 사업 심사·승인기간 

제도 개선), 개발재원 확대 차원의 다양한 금융수단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 

④ 함께하는 ODA: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국제협력을 고도화하며, 개발

협력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

던 시민사회와 협력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시민사회 강점 분야(인도적 지

원, 보건, 교육)를 활용하고 현장 중심 개발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협력예산254)

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종합기본계획은 다자기구, 타 공여국, 신흥공여국 

등과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4가지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기본 원칙은 

△지속성 △책무성 △효율성이다. 지속성은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 개

발협력 생태계 구축과 관련이 있다. 책무성은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실효

성 제고,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강화 원칙이다. ODA 추진체계 개선을 통해 종

합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 원칙이다. 

2)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CPS)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중점협력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

차례에 걸쳐 중점협력국이 선정·재선정되었는데, [표 6-9]는 시기별 대상국가

를 정리한 것이다.

 표 6-9. ODA 중점협력국

지역
1기 (2011~2015) 2기 (2016~2020) 3기 (2021~2025)

국가명 국가명 국가명 

아시아 11

베트남,인도네시아,

캄보디아,필리핀,방

글라데시,몽골,라오

스,네팔,스리랑카,

파키스탄,동티모르

11

베트남,인도네시아,

캄보디아,필리핀,방

글라데시,몽골,라오

스,네팔,스리랑카,

파키스탄,미얀마  

12

베트남,인도네시아,

캄보디아,필리핀,방

글라데시,몽골,라오

스,네팔,스리랑카,파

키스탄,미얀마,인도

254) 시민사회 사업 규모는 우리나라 양자 ODA의 약 2% 차지(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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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9. 계속

지역
1기 (2011~2015) 2기 (2016~2020) 3기 (2021~2025)

국가명 국가명 국가명 

아프리카 8

가나,에티오피아,모

잠비크,르완다,우간

다,DR콩고,나이지

리아,카메룬

7

가나,에티오피아,모

잠비크,르완다,우간

다, 탄자니아, 세네갈

7

가나,에티오피아,르

완다,우간다,탄자니

아,세네갈,이집트

중동·CIS 2
우즈베키스탄, 아제

르바이잔
2

우즈베키스탄, 아제

르바이잔
4

우즈베키스탄, 우크

라이나, 키르기스스

탄, 타지키스탄

중남미 4
콜롬비아, 페루, 볼리

비아, 파라과이
4

콜롬비아, 페루, 볼리

비아, 파라과이
4

콜롬비아, 페루, 볼리

비아, 파라과이

오세아니아 1 솔로몬군도 - - - -

총 국가수 26개국 24개국 27개국

주: 1, 2기 중점협력국 선정 시  제외국(2개),  신규 추가국(5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e)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 수립된다. 2014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CPS는 △수원

국 분석 △우리나라 지원계획 △이행전략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동안 CPS의 상위 전략으로서 위상 강화를 목표로 여러 차례 평가가 진행

되었다. 이호생 외(2013)는 1기 CPS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과제로서 △ 

CPS 적용주기의 차등 적용 △ CPS의 전략기능 강화 △ 중점협력분야 선정 방

식 개선 △ CPS 이행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255) 정지원 외(2018)는 

△수원국 분석 강화 △지원계획 구체화 △전략적 지원 방향 제시 △결과틀 개

선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는데,256) 이 중 일부는 ‘2021년도 국가협력전략

(CPS) 작성지침’에 반영되어 주관기관의 전략 작성 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255) 관계부처 합동(2015), 「국가협력전략(CPS) 종료평가 결과(안)」, p. 157.

256) 관계부처 합동(2020c), 「5개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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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의 전략으로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수원국 협의를 거쳐 

도출된, 개별 시행기관 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협력 대상국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으로서 CPS가 인식될 필요가 있다.

 표 6-10. 제3기 ODA 중점협력국 중점협력 분야 및 지원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국가 중점협력 분야

지원실적

(2015~19) 2019년 

지원금액
지원금액 무상:유상

아시아

(12)

베트남 교통, 공공행정, 물관리·보건위생, 교육 853.2 31:69 108.5

캄보디아 교통, 물관리·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336.1 50:50 78.3

라오스 물관리·보건위생, 에너지, 교육, 지역개발 314.3 45:55 65.1

방글라데시 교육, 교통, 물관리·보건위생, 통신 312.7 29:71 108.5

필리핀 지역개발, 물관리·보건위생, 교통, 재해예방 287.7 51:49 76.3

미얀마 교통, 에너지, 공공행정, 지역개발, 교육 273.9 59:41 90.6

인도네시아 공공행정, 교통, 환경보호, 물관리 249.8 39:61 45.4

몽골 교육, 물관리·보건위생, 공공행정, 교통, 기후환경 226.7 51:49 57.2

스리랑카 교육, 교통, 물관리·위생, 지역개발 163.9 49:51 43.2

파키스탄 교통, 에너지, 물관리·보건, 지역개발 114.8 16:84 98.3

네팔 물관리·보건위생, 교육, 지역개발, 에너지 84.5 94:6 21.6

인도 (미정) 5.3 100:0 3.2

아프리카

(7)

에티오피아 물관리·보건위생,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 교육 307.7 54:46 74.5

탄자니아 물관리·보건위생, 교통, 교육, 에너지 289.2 33:67 45.0

가나 지역개발, 보건, 교육, 에너지, 교통 155.1 38:62 24.0

이집트 (미정) 144.1 11:89 63.9

우간다 지역개발, 교육, 보건 130.4 81:19 27.4

세네갈 지역개발·수산업, 교육, 물관리·보건위생, 교통 130.3 38:62 36.5

르완다 교육, 지역개발, 통신 101.5 87:13 21.5

중남미

(4)

콜롬비아 지역개발, 교통, 산업, 평화구축 118.7 57:43 24.3

볼리비아 보건위생,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 99.4 62:38 23.5

페루 보건위생, 공공행정, 환경보호, 교통 65.3 100:0 15.4

파라과이 보건의료, 교통, 지역개발, 공공행정 59.1 100:0 14.2

CIS

(4)

우즈베키스탄 교육, 물관리·보건, 공공행정, 지역개발 210.7 54:46 69.4

키르기스스탄 (미정) 43.9 100:0 9.4

타지키스탄 (미정) 6.1 100:0 3.5

우크라이나 (미정) 4.3 100:0 0.9

주: 우즈베키스탄, 미얀마는 제3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0. 1)에서 중점협력분야 변경, 몽골,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나는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1.1)에서 중점협력분야 변경.

자료: 지원실적은 OECD.Stat, CRS(검색일: 2021. 9.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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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그린뉴딜은 한국형 뉴딜 전략에서 디지털뉴딜과 함께 두 축을 이루는 하나

로 △인프라 △에너지 △녹색산업 혁신이 3대 중점 분야로 설정되어 있다. 대

내 정책 중심이었던 초기 한국형 뉴딜은 2021년 1월 발표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통해 대외정책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21년 7월에는 국제개

발협력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이 통과되었는데,257) 

주요 내용은 [표 6-11]과 같다. 

 표 6-11.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목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회복 선도

구분 추진과제

개도국 녹색전환 지원 강화

∙그린 분야에 대한 ODA 집중투자

∙ 개도국 발전단계에 맞는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 지원

∙ 국가별 맞춤형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

그린뉴딜 글로벌 협력 선도

∙ 글로벌 그린 ODA 이니셔티브 선도

∙그린 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 강화

∙ UN·MDB 등 기타 국제사회와 그린 협력 확대

상생의 파트너십 확대

∙ 개도국 수요를 바탕으로 강점 분야 지원

∙ 타 대내외 정책과 정합성 제고

∙후속사업 연계를 통한 파급효과 극대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c),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p. 5.

우선 타 공여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그린 분야 ODA 수준이 낮다는 인식하

에 2025년까지는 그린 ODA를 DAC 평균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되

어 있다. 여기서 그린 분야는 에너지, 교통, 스마트시티, 물관리·위생, 농업 등

이 포함되는데, 그린 ODA 측정은 OECD CRS 통계에서 기후변화 마커 또는 

환경 마커를 활용한다. 최근 5년(2015~19) 기준, 이 방식으로 측정된 우리나라 

그린 분야 지원 규모는 양자 ODA의 19.6%로 DAC 평균 28.1%에 비해 낮다.

257)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과 함께 디지털뉴딜 ODA 추진전략이 연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디지털뉴딜 ODA 추진전략이 미발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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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ODA는 개별 협력 대상국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추진될 예정인

데, 국가발전전략을 고려하고, 개도국 주도의 그린 분야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차관을 제공한다는 전략의 내용이 돋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주

도의 일방적이고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수원국과의 협

의를 중시하고, 그 여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으

로 보인다. 한편 동 전략은 우리의 강점 분야(전기 이륜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ICT 기반의 농업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해서 상세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상국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중장기 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에 관한 최상

위 계획인 최신 종합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야 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앞에서 기술한 4대 전략목표

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규모, 국가 배분, 중점 지원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책무

성 원칙에 따른 중기 계획의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뤄질 것이므로, 중장기 

지역별 협력 방안은 종합기본계획의 큰 방향성을 따르되, 종합기본계획이 제시

하지 않은 지역 차원의 협력 방향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차원의 협력 

방안은 해당 지역 내 주요국을 대상으로 기수립된 3기(2021~2025) 국가협력

전략(CPS)을 아우를 필요가 있다.    

제3차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ODA 규모를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목표(6조 4,000억 원)를 달성하기 위해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하

여 ODA 금액을 증액하되, 국가재정 상황,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위기 등을 고

려하여 연도별 ODA 규모가 책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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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가별 배분계획을 살펴보면, 정부 대외정책과의 정합성, 보건·위생·

교통 인프라 지원 등을 위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심 기조를 유지하고, 중남미

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등 사업 다변화를 추진한다. 또한 중점협력국을 

70% 이상 지원하고, 핵심 대외전략의 성과 도출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지역 

국가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3기(2021~2025) 중점협력국 27개국

이 선정되었는데, 신규 중점협력국, 인도·이집트·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2기 중점협력국이었으나, 3기

에서 제외된 국가들(모잠비크,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지원금액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258) 

타 대외정책과 조화 차원의 신남방·신북방 ODA 공여 계획은 기발표된 바 

있다. ODA 역량을 집중하여 공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과를 가시화하는 차원

에서 향후 3년간 신남방 ODA 규모를 2017~19년 20억 5,000만 달러에서 

2020~22년 54억 달러로 2.5배 확대한다는 목표가 수립되어 있다. 또한 신북

방 ODA는 향후 3년간 1.5배 확대를 통해 새로운 협력기회를 모색하는 데 초

점을 맞춘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표 6-12. 신남방·신북방 ODA 공여계획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19 2020~22

신남방

① 중소득국(베트남, 인니, 필리핀) 961 2,070

② 저소득국(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1,067 2,344

③ 신규 지원국(인도) 3 1,004

④ 기타(태국, 말레이시아) 15 16

합계 2,046 5,434

신북방

① 기존지원국(몽골, 우즈베키스탄) 1,004 1,176

② 중소득국(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56 237

③ 중고소득국(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10 113

합계 1,070 1,526

자료: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비공개 의결안건(2020).

258) 2021년 신규 중점협력국 5개국과 제외 2개국 지원 규모는 각각 210.9억 원과 259.6억 원으로 양자 ODA의 

각각 1.1%와 1.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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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효과를 거두기 위해 중점협력국 중점협력 분야 지원 비중을 

70%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기본 원칙을 따른다. 특히 제3차 종합기본계획은 

2022년까지 보건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

행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은 개도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회복력 강화

를 위해 2022년까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

은 사업을 예시로 들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사업(석박사과정 장학사업, 우수 

의과대학 지원) △보건의료정책(건강보험, 공공의료) 컨설팅 △국립의료센터 

건립, ICT 기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체계 강화와 회복력 구축이

다. 아울러 그린·디지털 뉴딜 ODA 추진전략이 수립되었으므로 지역별 협력 

방안에서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6-13. 주요 ODA 중점협력국 사업 예시

국가 중점협력 분야 사업 예시

신남방

베트남

교통

교육

물관리·보건위생

공공행정

∙교통: 지능형 교통체계 및 도로교통 시스템 지원을 통한 도

시경쟁력 제고

∙물관리·보건위생: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및 질병관리 역

량 강화

∙ 공공행정: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IT 역량 지원(디지털 뉴딜)

인도네시아

교통

공공행정

환경보호

물관리

∙교통: 교통 인프라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데이터베이스 구축

∙ 공공행정: 전자정부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구축, IT 시스템 

개발관리 및 유지 등 전문적 역량 강화 지원

∙ 환경보호: 산림 자원 보호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산림 정보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기술, 역량 강화 지원

미얀마

공공행정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

교육

∙교통: 교통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자시스템 도입, 

도로정보시스템 및 교통신호체계 등 운영관리 기술 도입 

∙ 공공행정: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추진 및 행정관리 시스템 지원

∙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활용 발전기술 전수, 노후 가스관 교

체 지원 등 에너지 수송효율 증대 및 안정적 전력발전 증대, 

태양광 활용한 소외지역 대상 전력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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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3. 계속

국가 중점협력 분야 사업 예시

신북방

몽골

교육

물관리·보건위생

공공행정

교통

기후환경

∙물관리·보건위생: 비전염성 질병 및 중독성 물질 통제·예방

∙ 공공행정: 전자정부 확대

우즈베키스탄

교육

물관리·보건위생

공공행정

지역개발

∙물관리·보건위생: 의료보건 현대화 및 인적 역량 강화

∙ 공공행정: 행정 전산화, 인프라 제도 등 전자정부 구축

자료: 사업 예시는 정부 발표 자료(비공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 아시아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양자 ODA에서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다.259) 이 지역에는 ODA 중점협력국 27개국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국이 

포함되어 있다(표 6-10 참고).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

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

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

로 협력할 수 있다.260)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100% ODA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규 중점협력국인 인도는 하위중소득국으로서 독립 75주년이 되는 2022년

까지 4조 달러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설정한 ‘Strategy for New India@75’ 

전략에 따라 국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중점 추진 부문은 △성장동력 △인프라 

△포용적 사회 △거버넌스이다. 인도와 우리나라는 2015년 ‘특별 전략적 파트

259) 관계부처 합동(2021d),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p. 5.

260)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비공개 의결안건(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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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십’ 관계를 맺고, 2017년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EDCF 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도는 양자협력의 대상을 G8 국가로 한정해왔는데, 우리나라가 비G8 국가로

는 처음으로 그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261) 이렇듯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를 고

려할 때 그간의 협의 내용을 상호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며, 인도의 대규모 개발 

수요를 감안하면, ODA뿐 아니라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6-14. 수원국 소득 그룹별 협력 방향

소득 그룹 협력 방향

저소득국
∙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위생 등 기초 사회 인프라 제공

∙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교통·에너지 분야 지원

하위중소득국
∙ 대형 인프라 사업 수요 대응

∙ 민자사업 연계 지원, 복합금융 패키지 활용 

상위중소득국
∙ 비구속성 차관 추진

∙ MDB 협조융자, 경협증진자금(EDPF) 연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a), p. 2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아시아 지역의 경우,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

미 존재하므로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

요하다. 2020년 발표된 ‘신남방정책플러스’는 7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2022년까지 달성해야 할 중간 목표와 2025년 최종 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6-15]는 ODA로 실행가능한 신남방정책플러스 7대 이니셔티브 사업을 정리

한 것이다. 다양한 사업들이 신남방정책 이행 목표하에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

만, 부처 간 연계 또는 융합사업보다는 개별 부처가 과거부터 진행해오던 사업

들을 개별 이니셔티브하에 나열한 수준으로 신남방정책의 이행에 있어서도 

ODA 분절화 이슈가 그대로 드러나는 듯하다. 7대 이니셔티브가 하향식으로 

제공된 중점 추진 방향이고, 개별 부처가 상향식으로 개별 사업들을 가지고 있

261)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Annual Report 2020-2021,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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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이라면,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능력 또는 기

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

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기법으로 동원된 민간재원을 아우르는 

형태를 띨 것이다.

 표 6-15. 신남방정책플러스와 ODA 추진과제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ODA 추진과제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코로나 K-방역 지원

∙ K-Health 확산

∙ 보건 네트워크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 진출 확대

∙ 2020년 대비 보건 유·무상 ODA 2

배 확대

∙ 보건종합협력기구 설립

∙ 보건인력 양성

인적개발 지원 및 지식

공유

∙ 주요 인적자원 양성

∙ K-Edu 홍보 및 전수

∙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경제발전 지원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남방 교육 

수요 응대

∙ 아세안·인도 유학생 융복합 거점

센터 건립

∙ TVET 시행국 확대

∙ 국제협력선도대학 지원 2019년 기

준 2배 확대

쌍방향 문화·인적교류

증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쌍방향 문화체험

∙ 현지거점 활용을 통한 쌍방향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공동체 일

체감 제고

∙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

상호 호혜적 무역투자

기반 구축

∙ GVC 대응 무역보험 신설

∙ 한·미얀마 경협산단 조성

∙ RCEP 연내 서명 완료

∙ TASK 등을 통한 현지 중소기업 지원

∙ 현지 기업 CSR 지원

∙ 한·미얀마 경협산단 조성, 현지 고용

인력 역량 지원

∙ TASK 사업 확대

∙ 인도 중소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 소규모 미개발 농어산촌 시범마을 건설

∙ ASCN 수주 확대

∙ MPAC 우리 기업 참여

∙ 금융협력센터 설치 및 공동사업 발굴

∙낙후지역 마을 환경 개선사업

∙ 스마트팜·스마트밸리 사업 추진

∙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 금융협력사업 지원

공동번영의 미래산업

육성

∙ 한·아세안 5G 대화협의체 설립

∙ 스마트공장 협력

∙ 산업혁신기구 설립

∙ 한·아세안 스타트업정책 로드맵 공동

수립

∙온라인 K-상품관 구축

∙핀테크 데스크 신설

∙ 5G 협력사업 발굴

∙ 스마트공장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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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5. 계속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ODA 추진과제

비전통적 안보 분야 

협력

∙ 정지궤도환경위성 활용 환경 협력

∙ 초국가범죄 역량 강화 지원

∙ 재난 협력 및 공조체계 구축

∙해양쓰레기 관리 협력 강화

∙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원격 지상관측

망 구축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지원

∙캄보디아 불발탄 제거사업

∙ 미얀마 지뢰피해자 지원사업

∙ 메콩지역 산림사업

∙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 역량 강화 

센터 설립

∙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설립

자료: 신남방정책추진단(20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아프리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양자 ODA에서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이다. 중점협력국은 총 7개국으로 신규 중점협력국인 이집트를 제외하고

는 저소득국이다. 따라서 제3차 종합기본계획의 소득 그룹별 협력 방향인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위생 등 기초 사회 인프라 제공 △산업 발전의 기

반이 되는 교통·에너지 분야 지원이 아프리카와 협력하는 기본 방향이 될 것이

다. 현재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중점협력 분야에는 물관리·보건위생, 교육, 교

통,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표 6-10 참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개도국 내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우리 정부는 발병 당시 진단키트, 마스크, 방역물품과 EDCF 긴급 

차관을 제공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별 거점 국가와 기구를 지원하였는데,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

방센터가 대상이었다.262) 중장기적으로는 협력 대상국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즉 정

262) 관계부처 합동(2020b),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요구액 기준」,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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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및 전략 수립부터 병원 등 인프라 구축 후 운영지원에 이르는 포괄적인 사업

과 더불어 관련 인력 양성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ODA 시

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은 

좋은 예이다.

 표 6-16.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의 주요 내용

기관명 사업명 역할

KOFIH

∙ 의과대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

(2013~19, 22억 원)

∙ 국립병원 음롱간질라 캠퍼스 운영관리 

컨설팅 2차 사업(2020~23, 40억 원) 

∙병원 운영 컨설팅 및 역량 강화

∙ 국내 초청 연수

EDCF
∙ 의과대학병원 사업(2011~17, 532억 원)

∙ 의료기자재 공급사업(2013~21, 292억 원) 

∙병원 건립, 의료 기자재 공급, 보건의료 

시스템 도입

KOICA ∙World Friends Korea 해외봉사단 ∙ 간호 인력 역량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d),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p, 272를 바탕으로 저

자 작성. 

아프리카 협력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년층 인구 규모와 경

제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민간기업 진출을 고려한 제언들이 종종 제시된다. 정

재욱, 이보얀(2017)은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연구에서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과 진단기기 보급 사업을 우리 기업 진출 유망 분야로 제시하였다. ODA

를 활용하여 협력 대상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은 기술 개발

을 위한 데이터 및 실적 확보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라미령 외(2020)

는 양국간 교역 확대 차원에서 ODA의 역할을 언급하였다. 특히 신규 중점협

력국인 이집트에 대해서는 이집트가 역내 수출주도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

므로 통상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산업 및 무역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프리

카와 경제협력에서 통상과 개발협력 연계 필요성은 정재욱, 정민지(2019)가 

이미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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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민간부문참여(PSE: private sector engagement)’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PSE는 과거 ‘민간부문개발(PSD: prvate sector 

development)’ 논의보다 그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PSD가 지원 대상으로서 개

도국의 민간부문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PSE는 개발 성과(development 

outcomes)를 창출하는 참여자로서 민간부문을 바라본다. 따라서 개발재원의 

공여 주체로서 민간부문의 역할, 민간부문의 개발협력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

공부문의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된다. PSD, PSE 논의에서 아프리카는 항

상 주요 실행 사례로 등장한다. 국내에서는 박영호 외(2015)의 ‘아프리카 민간부

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 방안’ 연구가 대표적이다. PSE가 2015년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등장한 최신 개념인 것처럼 인식되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의 개발금융기관(DFI)을 통해 PSE를 지원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

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

용대상은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관련 연구가 시급하다.

다. 중남미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양자 ODA에서 중남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이다. 중점협력국 4개국(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모두 중소득

국이며, 볼리비아만 하위중소득국이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양허성 차관보다

는 무상증여 실적이 우세하다. 소득수준으로 인해 비구속성 원조만 가능한 것

이 한 요인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2020~24 중남미 지역 협력전략은 이 지역의 

‘포용적 개발 및 경제성장 촉진을 통한 SDGs 달성 지원’을 목표로 △인간 △평

화 △번영 △지구의 4대 축 안에서 세부 추진과제와 해당 국가를 설정하였다

(표 6-17 참고). 국가별로는 추진과제별 사업 구성요소도 예시하고 있는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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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무상원조 대표 시행기관으로서 사회 인프라 관련 사업들이 주를 이루

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두드러진다. 

 표 6-17. KOICA 중남미 협력전략(2021~24)

구 분 과제 협력국가

인간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편적 교육 및 보건서비스 확대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및 취약계층 기본권 보장 및 미래

역량 강화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평화
평화구축을 위한 난민 재정착 지원 콜롬비아, 에콰도르

평화구축을 위한 치안 역량 강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번영

신성장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및 혁신기술 역량 강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정부 역량 강화 파라과이, 페루

균형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및 교통인프라 개선 파라과이

지구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취약그룹 회복력 강화 과테말라, 페루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콰도르

주: 굵은 글씨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임.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9), 「KOICA 중남미협력전략(2021-2024)」. 

한편 우리 정부는 중남미 지역에서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지역 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중남미개발은

행(CAF)과 역외회원국 또는 MOU 체결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263) 특히 MDB 

협조융자를 활성화하여 우리 기업의 중남미 인프라 사업 참여 기회를 확보하려

고 한다. 최근 EDCF-IDB 협조융자 퍼실러티 한도를 기존 3억 달러에서 5억 달

러로 증액하였다. 중남미 지역 MDB 협조융자 사례는 IDB 과테말라 인터넷 연

결망 구축사업(2020년, 2,500만 달러/총사업비), IDB 파라과이 코로나19 대응 

지원(2020년, 5,000만 달러/총사업비 2억 1,000만 달러), CAF 볼리비아 에스꼬

마-차라싸니 도로 건설사업 지원(2018년, 7,500만 달러/총사업비) 등이다.264) 

263) 우리나라는 2004년과 2019년에 각각 IDB와 CABEI 역외 회원국으로 가입함. CAF와는 2012년 한국수출입

은행이 MOU를 체결하였음.

264) 기획재정부(2021),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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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수립한 그린뉴딜 ODA 전략 역시 MDB와 협력을 포함하고 있

는데, 주요 실행 대상 지역으로서 중남미 지역을 고려해볼 수 있다. 김영석 외

(2019)는 화석연료가 풍부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가 적극적으

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들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친

환경 제품,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에너지 분야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한다. 소규모이면서 상업성이 낮고 공공재 보급 성격의 사업의 경우, ODA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대형 사업의 경우, MDB와 협력한다면, 리스크와 재원을 

분담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라. CIS

그동안 CIS 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우즈베키스탄이 유일한 ODA 중점협력국

이었던 만큼, 우리나라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개별 

국가로서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5년(2015~19) 누적 지원금액 기준 우리나라 

ODA 수원  제11위 국가로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키

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신규 중점협력국으로 추가되었는데, 신북방정책 추

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역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존재하므

로, 동 전략의 방향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개발협력은 신북방정책의 성과

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에 따르면,265) 신북방 지역 ODA는 시장 진출 원

활화와 연계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무상 패키지 방식을 지향하고, 자금협력의 경우에

도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분야·주제별 거점국을 

중심으로 ODA 사업을 브랜드화한다는 방안도 제시되었는데, 예를 들면 환경-

몽골,266) 보건의료-우즈베키스탄, ICT·공공행정-키르기스스탄과 같이 거점

국내 성과사업을 주변국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265)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비공개 의결안건(2020).

266) 몽골은 아시아 지역에 해당되나, 신북방정책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 항목에서도 몽골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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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실적과 경험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서 구체적인 개발협력 방안을 수

립하기에 앞서 역내 국가들의 SDGs 이행상황과 국가개발계획을 깊이 검토하

여 개발수요를 파악한 후, 수원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는 필수적이다. 이는 국가

협력전략(CPS) 수립 절차이기도 한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16년 CPS 수

립 이후, 2018년 중간 검토가 이뤄졌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

지키스탄에 대한 CPS 작성 중에 있다. 따라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표 6-18. CIS 국가 발전 제약요인·국가개발계획·CPS 중점협력 분야

구분
SDGs 이행상황

(심각 목표)
국가개발계획 CPS 중점협력 분야

우즈베키스탄

SDG2

SDG6

SDG9

SDG10

SDG16

우즈베키스탄 개발전략 2017~2021

① 제도 개선

② 법체계 구축

③ 경제자유화

④ 사회개발

⑤ 국가안보

∙교육

∙물관리·보건위생

∙ 공공행정

우크라이나

SDG3

SDG14

SDG16

국가경제전략 2030

GDP 2배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활성화, 

교역 확대

(3기 CPS 수립중)

키르기스스탄

SDG8

SDG9

SDG16

국가발전전략 2018~2040

국가개발 프로그램: Unity, Trust, Creating 

2018-2022

① 공공행정

② 경제발전 기반 마련

③ 산업정책

④ 인간개발

(3기 CPS 수립중)

타지키스탄

SDG2

SDG3

SDG5

SDG8

SDG9

SDG16

국가발전전략 2030

① 에너지

② 교통 및 통신

③ 식량안보, 영양개선

④ 생산적 고용 확대

(3기 CPS 수립중)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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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본 절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

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정리하고

자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

편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고려한다면 양국간 공급망의 중복성 및 적응성을 강화

하기 위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핵심산업 분야의 경우 기업간 기술 제

휴 협력, 우리 기업의 미 연방정부 차원의 프로젝트 참여 기회 모색, 기업간 사

업부문 결합, 우리 기업의 북미 지역 내 생산시설 확장, 안정적 원료 공급망 확

보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EU의 GVC 관련 정책은 크게 △전략산업 지원 강화 △

디지털 전환 지원 △그린 통상 환경 지원으로 요약된다. 먼저 2019년 12월 출

범한 신EU 집행위원회는 이듬해 3월 신산업전략을 발표하며 기술, 식량, 인

프라, 보안 등 전략산업 부문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자율성’

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 차원에서의 EU의 정책 

변화를 고려하면, 한국은 EU와 디지털, 그린 경제 측면에서 협력 강화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아시아 경제와 소비 시장은 아시아 중심의 공급망 구

축을 위한 한중 간 공급망 강화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한국의 높은 대중 

의존도와 미국의 대중 제재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다. 한국은 당분간 대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리스크 분산의 차원에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중은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

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중 관계가 악화될수록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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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와 국가안보 면에서 더욱 어렵고 대가가 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서도 공급망과 관련한 ‘가장 적은 비용’이 아닌 ‘가장 적합한 비용’을 찾는 

작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미·중 패권경쟁 및 코로나19로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아세안 지역

을 새로운 공급망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아

세안 역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이 지역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역할이 주목된다. 아세안과의 협력 방향으로는 우선 아세안 지역과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역 환경 구축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아세안의 성장전략 변화를 새로

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

하여 아세안 공급망의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풍부한 노동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인도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인도의 경제 육성 정책,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도는 중국을 이은 한국 제품의 소비 시장과 제2의 제조업 허브로

서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인도의 개방적이지 못한 통상정책

을 고려하면, 인도 내 효과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

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무역비용의 증가는 생산의 소비지 근접성을 높이고 있

어, 인도의 시장수요를 파악한 생산기업 진출 지원이 요구된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EU, 중국,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지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북방 지역, 아프라카 지역 등과 한국이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기타로 구분하여 중장기 

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 

우선 한국은 미·EU와 디지털 인프라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EU

는 5G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 관련 기술, 첨단 반도체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중장기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통신 인프라 운영능력, 통신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력 등에 기반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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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EU와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EU는 향후 디지

털 기술표준 분야를 선도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무역기술위원회

(TTC)를 설치했다. 한국은 미·EU와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5G를 넘어 6G 세

계 기술표준 정립을 위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특히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 미국과 AI 전문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AI 신

규 인력 양성을 위한 R&D 프로그램 공동투자를 확대하며, AI 기술 관련 인적

자본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데이터 규제 분야에서는 GDPR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EU 데이터 규제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3년마다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EU GDPR 적정성 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 

지속이 요구된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은 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수요처로 중요

하다.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은 디지털 중국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며,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지역 국가는 5G 기반 구축 확대와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도시화를 추구하며, 아프리카 지역 국가도 4G와 5G 통신네트워

크 장비, 중간재 등에 대한 수요가 크다.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는 중국

과 신남방, 아프리카 지역의 협력 수요를 적극적으로 식별하여 한국의 통신네

트워크 장비와 중간재 생산의 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표준 분야에서도 중국, 신남방 지역의 국가의 역할

이 커질 것이다. 이들 국가와 대화 채널을 새롭게 열고 미·EU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기술표준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인도 및 아세안 국가와는 기추진 중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

하여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동 협력 모델을 

인도에 적용하는 방안 검토도 필수적이다. 또한 데이터 규제 분야에서도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 지역 국가들과 데이터 규제협

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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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 EU뿐 아니라 신북방 지역의 러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최첨단 디지털 기술 개발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디지털 하드웨어 부문의 반도체 제조기술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반면, 러시아는 디지털 서비스·소프트웨어 부문의 이미지 데

이터 가공과 생성기술에서 기술의 비교우위를 갖는다. 한국과 러시아는 기술의 

비교우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 협력을 위한 어젠다를 공동 발굴하

고 한·러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발판으로 삼아 디지털 기술협력 가능성을 높

이는 방안을 지속해서 찾아야 한다. 

이 외에도 전자상거래 상품 거래와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중국 시

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 중국과 전자상거래 정책 협력이 요구되며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를 개선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부처 간 협력 채널을 강화

하고 우리의 모범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디지털 분야의 

인력 지원과 교류를 확대하고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스마트시

티 구축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은 단순 인프라 개발

을 넘어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경우 스마트

시티 사업이 시작단계에 있으며, 잠재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현지의 우수 인력 및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기술의 테

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접근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신북방 지역과는 서

비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디지털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논의를 지속해야 한

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 블록체인 활용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EU를 필두로 주요국이 잇달아 탄소중립 또는 넷제로 

달성을 선언하고 민간부문도 지속가능투자를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해당 의제

가 환경뿐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협력 의제로 다뤄지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 협력 수요, 투자 규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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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수원 규모,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 정도 등을 감안하여 EU, 미국 및 신남방 

지역을 주요 협력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채택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서 일관되었던 EU의 노력

이 더욱 부각되고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는 EU와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정책을 공조하고, EU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 관

련 주요 규범 및 제도 논의에 협력하면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상호 협

력하여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일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기후변화 연관 정책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에서의 리더십을 다시 발휘하고자 노력 중이다.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늘

어나고 있고 친환경 기술 수준도 높으며,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인 저탄소 기술

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세안 등 기후변화에 취약

한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미국 내 기후 

인프라 대상 투자와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다.   

신남방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협력 지역이자 기후변화

에 취약한 개도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최근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이 연이어 탄소중립(또는 넷제로) 달성을 선언했다는 점에 있어

서도 현지의 협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본 연구는 신남방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 규모를 점진적

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당 지역의 협력 수요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협

력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우선 협력 분야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다자

간 협력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과거 보건 분야의 협력은 전통적으로 WHO를 중심으로 느슨하게 이루

어졌으며 주로 취약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확

산을 계기로 보건위기가 더 이상 저소득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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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임이 명확해졌다. 특히 개인보호장비, 진단기기, 

백신, 치료제 등 의료 대응 물자의 생산 및 보급에 대한 원칙을 미리 정해 놓지 

않을 경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따른 팬데믹 장기화를 야기할 수 있음이 드

러났다. 따라서 향후 보건 분야의 국제협력은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건

위기 공동대응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또는 양자간 협력 

역시 다자협의체에서 합의할 내용을 미리 고안하거나 이미 합의된 내용을 구체

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WHO, UNICEF, GAVI 등이 국제기구가 주도한 ACT-A, 

코백스 퍼실리티 등의 작동에 대해 주로 백신 보급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코

로나19 백신이 비교적 빠르게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생산이 빠르게 

증대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또한 공동구매와 분배를 목적으로 설립

된 코백스 퍼실리티가 자국우선주의 등의 이유로 계획만큼 물량을 공급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향후 재원 조달의 안정성과 협력 정책의 구속력을 담보하는 새로운 기구 설

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현재 국제팬데믹조약이라는 초국가적 기구 결정이 논

의되고 있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의 마련과 조약의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 

도출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현재의 국제보건규칙은 ① 당사국의 통보 의무 

및 정보 제공 의무의 미준수 ②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선포 시기 및 선포 기

준 미비 ③ 국제보건규칙상의 임시 권고를 위반한 당사국의 감염병 대응 ④ 세

계보건기구의 재정난과 감염병 대응 자금 부족 문제 등을 드러냈다. 향후 이 

4가지 측면에 대한 집중적인 보안이 필요하다. 

상기한 국제보건 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G7, G20 등 핵심 국가들 사이 다자

간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백신 접

종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백신 물량 공급 및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백신 제조기술, 생산설비 및 초과계약 물량을 소유하고 있는 고소

득국가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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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보건체계 강화 및 감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역시 인간, 동물, 환경을 

포괄하는 원 헬스 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영역

이므로 선진경제권 국가들의 기여가 절실하다. 

보건협력 분야의 지역별 협력은 주로 상술한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사

이의 정상회담을 통해 백신 공급을 포함한 다자간 보건협력을 위한 협력 방안

을 도출한 것이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G20의 합의 사항이 한국과 EU 기

업 사이 백신 개발 및 생산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 국가에 대한 감염병 대

응 지원으로 이어지는 등 국제 수준의 협의가 지역 수준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팬데믹의 국제적 성격이 두드러짐으로 인해, 전 지구

적 대응이 지역별 협력을 우선하는 방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에 관한 최상

위 계획인 최신 종합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야 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

용되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제6장에서 기술한 4대 전략목표

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규모, 국가 배분, 중점 지원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책무

성 원칙에 따른 중기 계획의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뤄질 것이므로, 중장기 

지역별 협력 방안은 종합기본계획의 큰 방향성을 따르되, 종합기본계획이 제시

하지 않은 지역 차원의 협력 방향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차원의 협력 

방안은 해당 지역 내 주요국을 대상으로 기수립된 3기(2021~2025) 국가협력

전략(CPS)을 아우를 필요가 있다. 제3차 종합기본계획은 타 대외정책과의 정합

성과 보건·위생·교통 인프라 지원을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심 기조를 유지

하고, 중남미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등 사업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

시하고 있으며, 중점협력국 70% 이상 지원, 핵심 대외전략의 성과 도출을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역 우선지원 계획을 명시하였다.

지역별 개발협력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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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신규 중점협력국인 인도는 전략적 중요성과 대규모 개발수요

를 감안하여, 공적재원인 ODA뿐 아니라 개발금융수단을 활용한 시장재원 조

달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

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므로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지역은 아시아 다음으로 우리나라 ODA 지원 규모가 큰 지역이다. 

신규 중점협력국인 이집트를 제외하고는 중점협력국 모두 저소득국이다. 따라

서 제3차 종합기본계획의 소득 그룹별 협력 방향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

건·교육·위생 등 기초 사회 인프라 제공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교통·에너

지 분야 지원이 아프리카와 협력하는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개도국 내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는데, 중장

기적으로는 협력 대상국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대부분 중소득국으로 구성된 중남미 지역에서는 그동안 양허성 차관사업보

다는 무상증여사업이 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 무상원조 대표기관인 KOICA

의 2020~24 중남미지역 협력전략을 살펴보면, 사회 인프라 사업이 주를 이루

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특징적이다.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MDB와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 진출 기회를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협력 실적과 경험이 많지 않은 CIS 지역의 경우, 구체적인 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하기에 앞서 역내 국가들의 SDGs 이행상황과 국가개발계획을 

깊이 검토하여 개발수요를 파악한 후, 수원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

이다. 이는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절차이기도 한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16년 CPS 수립 이후, 2018년 중간 검토가 이뤄졌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대한 CPS를 작성 중에 있다. 이 지역 역시 국가 

차원의 지역 협력전략이 존재하므로, 동 전략의 방향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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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개발협력은 신북방정책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될 필요가 있다.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도출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토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

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

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

진해야 한다. 

EU와는 한국은 디지털 측면에서 EU가 추진 중인 통신 인프라 등의 전략산

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

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며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 지적하였듯이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

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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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이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높다. 이를 통해 아세안 스스로 공급망의 중복성

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

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

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

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

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

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

만이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

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



26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로 활용해야 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

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

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협력

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

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 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

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

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

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

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주고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

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

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가 벤치마킹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

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

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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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 한국은 주

요 지역별로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

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

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

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

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

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

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

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기정통부)가 아프리카개발

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

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

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

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

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

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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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

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의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사업에

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

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의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

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

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

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

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

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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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

(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

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

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기

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

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

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 및 연구에 더해, 백

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

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

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

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

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

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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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 중인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

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

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 및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

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

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한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협력 방향을 제시

한 바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

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

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

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

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

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

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은 좋은 예이다. 제6장의 본문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

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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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DFI)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보아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

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

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

에 대해서는 CPS가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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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1. 상품 교역 기준 지역별 국가 list(표 1-1~표 1-3)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대양주 중동 CIS 북미 중남미 유럽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바레인 러시아 미국 가이아나 그리스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몰도바 캐나다 과달루프 네덜란드

중국 미얀마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연합 몽골 과테말라 덴마크

홍콩 베트남 오만 벨라루스 그레나다 독일

브루나이 카타르 아르메니아 그린란드 라트비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네덜란드 열도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니카라과 룩셈부르크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도미니카 리투아니아

태국 우크라이나 도미니카 공화국 몰타

필리핀 카자흐스탄 마르티니크 벨기에

키르키스스탄 멕시코 불가리아

타지키스탄 몬트세렛 스웨덴

투르크메니스탄 미드웨이 군도 스페인

미령 버진군도 슬로바키아

바베이도스 슬로베니아

바하마 아일랜드

버뮤다 에스토니아

베네수엘라 영국

벨리즈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이탈리아

불령 가이아나 체코

브라질 크로아티아

세인트루시아 키프로스

세인트바르텔르미 포르투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폴란드

세인트키츠네비스 프랑스

세인트피레미켈론 핀란드

수리남 헝가리

아루바

아르헨티나

아이티

안티가바부다

앵귈라

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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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1-1. 계속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대양주 중동 CIS 북미 중남미 유럽

엘살바도르

영령 버진 군도

영령 안탁

영령 케이맨 군도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큐라소

투르크 & 카이코스 군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나마운하 지역

파라과이

페루

포클랜드 군도

푸레르토리코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

 부표 1-2. 서비스 교역 기준 지역별 국가 list(표 1-4~표 1-6)

유럽 동남아 중동 중남미

건지 대만 레바논 가이아나

교황청 라오스 리비아 과달루프

그루지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과테말라

그리스 미얀마 모리타니 그레나다

남조지아 & 남샌드위치 군도 베트남 바레인 그린란드

네덜란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열도

노르웨이 싱가포르 수단 니카라과

덴마크 인도네시아 시리아 도미니카

독일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도미니카 공화국

라트비아 태국 알제리 마르티니크

러시아 연방 필리핀 예멘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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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1-2. 계속

유럽 동남아 중동 중남미

루마니아 홍콩 오만 몬트세라트

룩셈부르크 요르단 미드웨이 군도

리투아니아 이라크 미령 버진 군도

리히텐슈타인 이란 바베이도스

마케도니아 이스라엘 바하마

맨섬 이집트 버뮤다

모나코 카타르 베네수엘라

몬테네그로 쿠웨이트 벨리제

몰도바 튀니지 볼리비아

몰타 불령 가이아나

벨라루스 브라질

벨기에 세인트루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인트마틴

불가리아 세인트바르텔르미

사이프러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산마리노 세인트키츠네비스

세르비아 세인트피레미켈론

스발바드 군도 수리남

스웨덴 아루바

스위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아이티

슬로바키아 안타티카

슬로베니아 안티가바부다

아이슬란드 에콰도르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안도라 영령 버진 군도

알랜드 군도 영령 안탁

알바니아 영령 케이맨 군도

에리트리아 온두라스

에스토니아 우루과이

영국 자메이카

오스트리아 칠레

우크라이나 코스타리카

유고 콜롬비아

이탈리아 쿠바

저지 군도 큐라소

지브랄타 투르크 & 카이코스 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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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1-2. 계속

유럽 동남아 중동 중남미

체코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크로아티아 파나마

터키 파나마운하 지역

파로에 군도 파라과이

포루투갈 페루

폴란드 포클랜드 군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1. 9. 13).

 부표 1-3.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기준 지역별 국가 list(표 1-7)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대양주 중동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레바논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 호주 바레인

중국 미얀마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브루나이 예멘

싱가포르 오만

인도네시아 요르단

캄보디아 이라크

태국 이란

필리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

 부표 1-4.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기준 지역별 국가 list(표 1-7) (계속)

CIS 북미 중남미 EU 아프리카

러시아 미국 과테말라 그리스 가나

몽골 캐나다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네덜란드 가봉

벨로루시 니카라과 덴마크 기니

아제르바이젠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카보베르데

우즈베키스탄 멕시코 루마니아 나미비아

우크라이나 미국령 버진 군도 룩셈부르크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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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1-4. 계속

CIS 북미 중남미 EU 아프리카

카자흐스탄 바베이도스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르키스스탄 바하마 불가리아 니제르

타지키스탄 버뮤다 영국 라이베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사이프러스 르완다

벨리즈 스웨덴 리비아

볼리비아 스페인 마다가스카르

브라질 슬로바키아 말라위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말리

아이티 에스토니아 모로코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모리셔스

엘살바도르 이탈리아 모잠비크

영령 버진 군도 체코 베냉

온두라스 크로아티아 보츠와나

자메이카 포르투갈 부룬디

칠레 프랑스 부르키나파소

케이멘 군도 핀란드 세네갈

코스타리카 헝가리 세이셸

콜롬비아 수단

트리니다드토바고 시에라리온

파나마 아프리카

파라과이 알제리

페루 앙골라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튀니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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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1-5. 외국인직접투자 기준 지역별 국가 list(표 1-8)

유럽 아세안 동북아 북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그리스 라오스 대만 미국 과테말라 요르단 카메룬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일본 캐나다 그레나다 이란 리비아

덴마크 미얀마 중국 기타 레바논 라이베리아

독일 베트남 홍콩 도미니카공화국 사우디 나이지리아

라트비아 브루나이 도미니카연방 쿠웨이트 모리셔스

루마니아 싱가포르 멕시코 예멘 가나

룩셈부르크 인도네시아 바베이도스 바레인 알제리

리투아니아 캄보디아 바하마 이스라엘 기니

몰타 태국 버뮤다 시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 필리핀 버진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 부르키나파소

불가리아 베네수엘라 오만 세이셸

스웨덴 벨리즈 이라크 수단

스페인 볼리비아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슬로바키아 브라질 팔레스타인 이집트

아일랜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기타(중동) 튀니지

에스토니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모로코

영국 아르헨티나 케냐

오스트리아 아이티 앙골라

이탈리아 안티가바부다 말리

체코 에콰도르 세네갈

키프로스 우루과이 에티오피아

포르투갈 칠레 우간다

폴란드 케이멘 군도 지부티

프랑스 코스타리카 토고

핀란드 콜롬비아 기타(아프리카)

헝가리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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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표 3-1. USMCA, TPP, 한미 FTA에 포함된 디지털 무역규범 비교

구분 USMCA 제19장 TPP5 제14장 한미 FTA

디지털 제품 무관세 제19.3조(의무규정) 제14.3조(의무규정) 제15.3조

디지털 제품 비차별대우 제19.4조(의무규정) 제14.4조(의무규정) 제15.3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19.6조(의무규정) 제14.6조(의무규정) 제15.4조(의무규정)

소비자보호 제19.7조(의무규정) 제14.7조(의무규정) 제15.5조(노력규정)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제19.11조(의무규정) 제14.11조(의무규정) 제15.8조(노력규정)

개인정보 보호 제19.8조(의무규정) 제14.8조(의무규정) -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localization) 요구 금지
제19.12조(의무규정) 제14.13조(의무규정) -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제19.16조(의무규정) 제14.17조(의무규정) -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제19.17조(의무규정) - -

공공데이터 접근 촉진 제19.18조(노력규정) - -

자료: 이규엽, 강민지(2019), p. 6 재인용.

 부그림 3-1. 미국 인터넷 사용 인구 비중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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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 (% of population) - United State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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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그림 3-2. 미국 스마트폰 가입 인구 비율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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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 “Smartphone penetration rate as share of the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from 2010 to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5).

 부그림 3-3.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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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 Census Burea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5).



부록 • 307

 부그림 3-4. 미국 ICT 서비스 수출입 추이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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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B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30).

<중국>

 부그림 3-5. 2017~20년 중국 디지털 경제 비중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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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디지털 경제의 비중은 中国通信研究院(2021. 4), 중국의 GDP는 国家统计局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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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그림 3-6. 2011~20년 한국의 대중국 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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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1. 9. 17).

 부표 3-2. 한국 주요 콘텐츠 산업의 대중국 수출액(2013~19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판 45.4 38.5 34.9 28.4 17.4 17.8 24.0 

만화 1.0 1.2 1.5 1.3 1.4 2.5 4.9 

음악 10.2 52.8 89.8 98.4 109.9 112.0 117.5 

영화 4.0 11.0 11.2 11.4 7.7 17.2 12.0 

게임 1048.1 957.3 1057.1 1379.9 3413.5 2981.5 3663.7 

애니메이션 1.6 1.8 2.2 1.8 2.2 7.6 16.5 

방송 35.0 109.6 63.7 94.0 68.4 60.5 54.7 

캐릭터 96.6 102.2 118.6 124.5 132.1 158.4 172.1 

지식정보 41.5 42.4 46.9 48.3 58.6 56.5 56.7 

콘텐츠솔루션 22.4 24.3 24.9 24.7 26.0 27.8 30.2 

합계 1305.8 1341.2 1450.7 1812.8 3837.2 3441.8 4125.5 

비중(%) 27.5 (2) 26.2(2) 26.6(1) 31.6(1) 44.7(1) 36.8(1) 42(1)

주: 1) 비중은 한국의 주요 콘텐츠 산업의 대세계 수출에서의 비중을 의미하며, 괄호 안의 숫자는 순위를 

의미함. 

2) 대만과 홍콩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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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3-3. 중국의 디지털 경제 추진전략

중국의 전략 중점 분야

산업기술

전략적 신흥산업 차세대 정보통신산업과 디지털 창의(콘텐츠) 산업 육성

신형 인프라 구축
(디지털 인프라) 5G 기지국, 빅데이터 센터, 전자 정보기기, 소프

트웨어, 산업인터넷 관련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및 제도

국내 데이터 규범 강화 
핵심 정보 인프라와 중요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자국 

내 디지털 생태계 구축, 데이터 역외 이전에 관한 심사 강화

디지털 생태계 질서 확립 전자상거래법,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2020) 등 제도 개선

디지털 일대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ICT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국의 ① 위성항

법 시스템 ② AI ③ 양자컴퓨팅 ④ 전자상거래에서의 영향력 강화 

자료: ‘디지털 일대일로’의 중점 분야는 Cheney(2019), pp. 6-9 내용을 토대로 작성.

 부표 3-4. 중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DSTRI)(2014~20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DSTRI 0.49 0.49 0.51 0.51 0.51 0.51 0.51

디지털 인프라 0.24 0.24 0.24 0.24 0.24 0.24 0.24

전자거래 0.06 0.06 0.06 0.06 0.06 0.06 0.06

전자결제 0.06 0.06 0.06 0.06 0.06 0.06 0.06

지식재산권 0.04 0.04 0.04 0.04 0.04 0.04 0.04

기타 장벽 0.09 0.09 0.11 0.11 0.11 0.11 0.11

자료: OECD Digital STRI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21. 9. 17).

<신남방 지역>

 부그림 3-7. 신남방 지역 국가별 4G 이동통신 보급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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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SDG Indicato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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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그림 3-8. 신남방 지역 국가의 디지털 경제발전 지수

(단위: 지수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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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은 국가별 디지털 경제발전 지수 기준 순위임.

자료: 김정곤 외(2019), p. 46.

 부그림 3-9. 신남방 국가별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 펀딩 비중

(단위: %)
        

 부그림 3-10. 신남방 국가별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스타트업 수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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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기업·스타트업이 2개 이상

의 분야를 표기한 경우가 많아 일부 기업은 중복 

반영됨.

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1. 6. 16), 

재인용: 김정곤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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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1. 6. 16), 

재인용: 김정곤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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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그림 3-11.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지표

(단위: 지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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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은 국가별 디지털 무역장벽 지수 기준 순위임.

자료: ECIPE(2018), 재인용: 김정곤 외(2019)

<신북방 지역>

 부표 3-5. 러시아 ICT 산업 규모 추이(부가가치 기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하드웨어 256.3 298.9  347.3  432.1  528.2  487.5  509.9  519.2  604.2  588.1  

통신서비스 832.1 951.0 939.6 1,010.5 948.1 913.6 922.3 935.2 944.2 963.5 

IT서비스·

소프트웨어
308.2 419.4 482.6 498.8 677.5 772.2 924.5 1,059.6 1,284.7 1,402.7 

ICT 부문 1,396.6 1,669.3 1,769.4 1,941.4 2,153.9 2,173.3 2,356.7 2,514.1 2,833.1 2,954.3  

GDP 비중 2.7% 2.8% 2.8% 2.8% 2.9% 2.8% 2.8% 2.7% 2.9% 3.1%

자료: Росстат, Национальные счет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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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그림 3-12. 러시아 ICT 서비스 수출액 및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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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Банк России,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услугам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9); ВШЭ

(2014), “Индикаторы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2014,” pp. 97-108; ВШЭ(2015), “Индик

аторы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2015,” pp. 65-76, ВШЭ(2016), “Индикаторы цифрово

й экономики: 2016,” pp. 64-74; ВШЭ(2017), “Индикаторы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2017,” pp. 76-79; ВШЭ(2018), “Индикаторы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2018,” p. 73; В

ШЭ(2019), “Индикаторы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2019,” p.  99; ВШЭ(2020), “Индика

торы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2020,” pp. 122-134; ВШЭ(2021), “Индикаторы цифров

ой экономики: 2021,” pp. 107-117.

<아프리카 지역>

 부표 3-6. 아프리카 대륙 디지털 지수별 상위 5개국

지표 1위 2위 3위 4위 5위

통신인프라지수 세이셸 모리셔스 튀니지 가봉 남아공

인터넷 이용률 모로코 튀니지 가봉 세이셸 모리셔스

B2C 전자상거래지수 모리셔스 남아공 튀니지 알제리 가나

전자정부개발지수 모리셔스 세이셸 남아공 튀니지 가나

온라인서비스지수 남아공 모리셔스 케냐 가나 튀니지

정부데이터개방도지수 모리셔스 가나 남아공 우간다 부르키나파소

사이버보안준비도 모리셔스 이집트 탄자니아 가나 튀니지

기술준비도 남아공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케냐

자료: The Economist(2018), “Preparing for disruption Technological Readiness Ranking”; 

UN, DESA(2020), “E-Government Survey 2020”; ITU(2020), “Global Cybersecurity Index”; 

UNCTAD(2020), “The UNCTAD B2C E-COMMERCE INDEX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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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그림 3-13. 아프리카 국별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연간 트래픽(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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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나이지리아

남아공

케냐

자료: https://ecomconnect.org/page/african-marketplace-explorer(검색일: 2021. 10. 19).

 부표 3-7. 아프리카 대륙 전자상거래 업체 순위(2019년, 접속자순)

업체 본사 설립연도
아프리카 내 진출 국가 수

(본사 제외)

모바일이용자 비율

(%)

Jumia 나이지리아 2012 11 72

Ouedkniss 알제리 2006 0 75

Gumtree 영국 2003 1(남아공) 56

Souq  미국 1996 1(이집트) 61

OLX 네덜란드 2006 2(남아공, 이집트)

Takealot.com 남아공 2011 0 36

JiJi 나이지리아 2013 4 80

Avito 러시아 2011 1(모로코) 76

Cars.co.za 남아공 1996 0 72

Autotrader.co.za 남아공 1994 0 73

자료: https://ecomconnect.org/page/african-marketplace-explorer(검색일: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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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그림 3-14. 아프리카 내 디지털 분야별 수요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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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UC/OECD(2021).

 부그림 3-15. 아프리카 전자정부 및 온라인 공공서비스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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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Medium- and Long-Term Trade Strategies by Region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Plans

June Dong Kim, Wonho Yeon, Kyu Yub Lee, Jin-Young Moon, Youngook Jang, 

Jione Jung, Gusang Kang, Sungil Kwak, Hyoungmin Han, Wonseok Choi, 

Jeong Gon Kim, Minhyeon Jeong, Munsu Kang, Jukwan Lee, Hyuk Ju Kwon, 

Eunmi Kim, Yerim Lee, Hyung Jun Yoon, Yeo Joon Yoon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Korea’s cooperation directions with major 

regions and present action plans to implement them in five medium-to 

long-term trade issues: global supply chains, digital trade, climate 

change, healt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rea of global supply chains, Korea and the U.S. could promote 

predictability and sustainability through periodic exchanges of information 

between the respective control towers of supply chains in the two 

countries, and the utilization of various consultative bodies composed 

of diverse agents related to supply chains. In the long-term perspective, 

we need to implement exchange programs of personnel and joint R&D 

programs in the areas of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cultivate talented persons in the key industries.

The EU and Korea could reinforce the connectivity of their supply 

chains through cooperation in the areas of technology and production 

in such strategic industries as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 

addition, when considering the global expansion of low-carbon economy 

initiatives, Korea needs to closely cooperate with the EU, which is 

preemptively adjusting its supply chains under a green economy concept.

Executive Summary



With regard to China, it is anticipated that Korea will have no choice 

but to cooperate in areas where China and the U.S. share values, or in 

areas where the U.S. does not show interest in,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More specifically, cooperation can be possible in the 

areas of green industries, the health sector, and those with matured 

technology. Regionally, Korea needs to pursue cooperation with China 

in supply chains in third countries, rather than within China.

In the New Southern Region, above all, Korea should pursue 

diversification of supply chains within the ASEAN region by utilizing 

changes in the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 due to the RCEP, the 

CPTPP, and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Korea also needs to 

upgrade its CEPA with India to secure smooth movement of intermediate 

goods between Korea and India. Additionally, Korea needs to expand 

cooperation with India utilizing the EDCF,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demand within India to establish various infrastructure such as renewable 

energy and roads.

In the area of digital trade, two directions of cooperation with key 

countries and regions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Korea should 

strengthen medium-to long-term cooperation with leading economies 

such as the U.S. and the EU in digital infrastructure, digital technology, 

digital technological standards, and data regulation. Second, in places 

where need for digital infrastructure is increasing, such as China, the 

New Southern Region, and Africa, unique and specialized digital trad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be more specific, in order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U.S. 

in digital technology, Korea needs to encourage its domestic firms to 

join in the O-RAN Alliance. Furthermore, in order to foster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AI, Korea should facilitate discussions about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AI standards through the already 

existing Join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Korea also needs to begin discussions to 

maintain technical standards cooperation by forming a Korea-EU 

Committee on digital technology like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between the U.S. and the EU. In terms of data regulation, Korea must 

take a proactive role together with the U.S. in WTO e-commerce talk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e-commerce chapter that was not 

addressed during the negotiation of the KORUS FTA amendment should 

be upgraded in the near future. Efforts will also be vital to keep 

complying with the EU’s GDPR requirements.

Regarding digit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with major countries and 

regions such as China, the New Southern Region, and Africa, Korea 

should undertake action plans in conjunction with domestic policies 

such as K-semiconductor strategies and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 strategies. Meanwhile, it is critical to develop a venue to 

discuss digital technology and data regulatory cooperation with China 

and the New Southern Region. Korea could benchmark the cooperation 

in the area of standards between Japan and China in 2019. This 

platform can help to improve the compatibility of digital technology 



and goods in key areas specified by the Northeast Asia Standards 

Cooperation Forum.

Aside from digital infrastructure, digital technology, digital technological 

standards, and data regulation, Korea must seek specific cooperation 

plans for major countries and regions. For example, Korea can develop 

policies to increas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relation to 

China. Furthermore, it can assist domestic digital trade firms in entering 

the Comprehensive Testing Region for Cross-Border E-commerce 

designa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Korea also needs to conduct 

discussions with China to facilitate customs issues in e-commerce. In 

the New Northern Region, Korea should maintain cooperation with 

Russia in the field of digital services and software, with both countries 

developing research initiatives and expanding training programs for 

young researchers. In the New Southern Region, Korea can concentrate 

its capabilities for cooperation on SMEs and workers to strengthen the 

digital infrastructure. Establishing preemptive collaboration channels 

for digital trade between Korea and India would benefit both countries. 

In Africa, Korea should pursue digital trade policies targeted to the 

growing need for digital infrastructure, digital technology, public 

services, and labor force development.

In regard to climate change, Korea should promote cooperation in 

such industries as energy transformation and transportation, areas 

where the EU is also focusing on within its carbon neutrality policy, as 

well as facilitate the dialogue channel of cooperation with the EU to 



back up this promotion. Korea also needs to maintain its position in the 

follow-up discussions to implement the Paris Climate Agreement while 

communicating closely with the EU.

In the area of low carbon technology cooperation with the U.S., 

technological cooperation related to clean energy initiatives, energy 

efficiency, and carbon removal – which both countries share common 

interests and are competitive in – could be promoted first. In addition, 

Korea can also suggest cooperation in areas where the U.S. has global 

competitiveness, such as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order to identify cooperation areas and facilitate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New Southern Region, Korea needs to identify the 

policy interests and current status of dialogue channels in this area. 

With ASEAN, Korea needs to continue utilizing dialogue channels such 

as the Korea-ASEAN Dialogue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With respect to India, Korea needs to establish a regular high-level 

dialogue channel and identify specific cooperation demands.

In the area of health cooperation, Korea needs to overcome the limits 

of exis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s by establishing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an international pandemic treaty. 

This new organization will have the function of assisting production of 

vaccines, therapeutics, and equipment for diagnosis and personal 

protection as well as establishing more effective distribution systems for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In order to respond more effectively to the crisis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amend the related provisions within 



WTO agreements, sinc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medical 

supplies lies also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trade. More specifically, 

particular situations or conditions will have to be defined when the 

relevant TRIPS clauses can be exempted.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andemic is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the area of medicine manufacturing and increase of production 

amounts. In this context, Korea should place more of an emphasis on its 

current project to establish a global vaccine hub. A coopera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co-utilize personnel and facilities through a 

consortium with companies in the U.S. and Europe.  

With regard to development cooperation in Asia, the need to 

differentiate cooperation types, methods and areas has already been 

pointed out. As a specific action plan, for example, Korea can 

cooperate with assisting ICT-based hybrid infrastructure projects such 

as smart city and smart water control to medium-income countries such 

as Vietnam, Indonesia, and Philippines. Meanwhile, to low-income 

countries such as Laos and Myanmar, assistance should be provided to 

establish basic social infrastructure mainly in the form of ODA.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African region, systematic 

cooperation among the ODA-implementing entities is crucial. A good 

example is the Muhimbili University Hospital project in Tanzania. 

Korea could also consider promoting utilization of development 

finance,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private sector development in 

the region.



In the Latin American region, Korea should explore plans to participate 

in large-sized energy projects by co-financing with the MDBs, since 

such countries as Columbia, Peru, and Bolivia are currently pursuing 

energy transformation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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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E-mail: hjkwon@kiep.go.kr)

저서 및 논문

『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일ㆍ미국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공저, 2019)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공저, 2019) 외



김은미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em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공저, 2019)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공저, 2020) 외

이예림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학부 국제학과 졸업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부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연구원

(現, E-mail: yr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다자 차원의 감염병 지원과 시사점」(공저, 2021)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2021) 외

윤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사, EU학사

런던정경대학(LSE) 유럽정치경제학 석사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 Paris) 유럽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現, E-mail: hjyoon@kiep.go.kr )

저서 및 논문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공저, 2020)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공저, 2021) 외

윤여준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석사

영국 University of Warwick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장 역임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現, E-mail: yjyoon94@gmail.com)

저서 및 논문

『미·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공저, 2020)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공저, 2020) 외



21-01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

이규엽ㆍ최원석ㆍ박지현ㆍ엄준현ㆍ강민지ㆍ황운중

21-02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ㆍ이다운

21-03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

박영호ㆍ강문수ㆍ김예진ㆍ박규태ㆍ최영출

21-0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

라미령ㆍ최인아ㆍ정재완ㆍ신민금ㆍ김형종

21-05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

김정곤ㆍ한형민ㆍ금혜윤ㆍ백종훈ㆍ이선형

21-06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

강구상ㆍ김종혁ㆍ임지운ㆍ윤여준

21-07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

한형민ㆍ예상준ㆍ이선형ㆍ정재완ㆍ윤지현ㆍ김미림

21-08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

문진영ㆍ박영석ㆍ나승권ㆍ이성희ㆍ김은미

21-09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

김규판ㆍ이형근ㆍ이보람ㆍ이정은ㆍ김승현

21-10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

이주관ㆍ김종덕ㆍ문진영ㆍ엄준현ㆍ김지현ㆍ서정민

21-11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

최장호ㆍ이정균ㆍ최유정ㆍ이대은

21-1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

최원석ㆍ정지현ㆍ김정곤ㆍ이효진ㆍ최지원ㆍ김주혜ㆍ백서인

21-13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 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

박정호ㆍ강부균ㆍ김석환ㆍ권원순ㆍ안드레이 코브시(Andrey Kovsh)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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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중국인의 삶의 질 분석: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

연원호ㆍ현상백ㆍ구경현ㆍ노윤재ㆍ윤정환ㆍ이효진

21-1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방향과 시사점 /

안성배ㆍ김효상ㆍ김승현ㆍ양다영ㆍ이진희ㆍ조고운ㆍ김원기ㆍ

김진일

21-16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구경현ㆍ강구상ㆍ문지영ㆍ박혜리ㆍ나승권ㆍ김제국

21-17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

정영식ㆍ강은정ㆍ이진희ㆍ김경훈ㆍ김지혜

21-18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

권  율ㆍ윤정환ㆍ이은석ㆍ이주영ㆍ유애라ㆍ김성혜

21-19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한민수ㆍ장영신ㆍ윤상하ㆍ오태현ㆍ김수빈

21-20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

시사점 / 조문희ㆍ이천기ㆍ강민지ㆍ정민철

21-21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

홍성우ㆍ이승호ㆍ김진오ㆍ박미숙ㆍ윤여준

21-22 미·중 갈등시대, 유럽의 대미·중 인식 및 관계 분석: 역사적 고찰과 

전망 / 이승근ㆍ윤성원ㆍ김유정ㆍ김현정ㆍ강유덕ㆍ정세원

21-23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협력 방안 연구 /

곽성일ㆍ백용훈ㆍ이한우ㆍQuoc Phuong LeㆍManh Loi Vuㆍ

Thi Thanh Huyen Nguyen

21-24 디지털세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예상준ㆍ김혁황ㆍ박단비ㆍ최혜린

21-25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의 구조 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로 / 정민현ㆍ민지영ㆍ정동연

21-26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박영석ㆍ강문수ㆍ연원호ㆍ김범환ㆍ한하린

21-27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

현상백ㆍ연원호ㆍ나수엽ㆍ김영선ㆍ오윤미

21-28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

정형곤ㆍ윤여준ㆍ연원호ㆍ김서희ㆍ주대영

21-29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

조동희ㆍ홍성우ㆍ장영욱ㆍ이정은

21-30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

김현수ㆍ강준구ㆍ금혜윤ㆍ정재욱



21-31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

조동희ㆍ김종덕ㆍ장영욱ㆍ오태현ㆍ이현진ㆍ정민철ㆍ윤형준ㆍ

강유덕

21-32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

김효상ㆍ강은정ㆍ김유리ㆍ문성만ㆍ장희수

21-33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

김영진ㆍ현승수ㆍ이종화ㆍ정수미ㆍ성진석ㆍ이상제ㆍ정선미

20-01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ㆍ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 

조  철ㆍ정은미ㆍ김종기ㆍ이  준ㆍ남상욱ㆍ이재윤ㆍ이은창ㆍ

조용원ㆍ김양팽ㆍ심우중ㆍ윤자영ㆍ이고은ㆍ이자연ㆍ전수경

20-02 주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 

이장규ㆍ정영록ㆍ이준엽ㆍ서봉교

20-03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ㆍ중 관계에 대한 함의 / 

이남주ㆍ문익준ㆍ안치영ㆍ유동원ㆍ장윤미

20-04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 

연원호, 나수엽ㆍ박민숙ㆍ김영선

20-05 신북방시대 한국ㆍ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 김홍진ㆍ김보라ㆍ박정후ㆍ이평래ㆍ유원수 

20-06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 

정지원ㆍ정지선ㆍ이주영ㆍ송지혜ㆍ유애라ㆍ최현양

20-07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지수 개발과 적용 / 최장호ㆍ최유정ㆍ한하린

20-08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 

강구상ㆍ장영신ㆍ오태현ㆍ임지운

20-09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 

현상백ㆍ나수엽ㆍ김영선ㆍ조고운ㆍ서봉교

20-10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 

한형민ㆍ김정곤ㆍ김도연ㆍ이성희ㆍ백종훈

20-11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 

김현수ㆍ예상준ㆍ금혜윤ㆍ강민지

20-12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 

김규판ㆍ이형근ㆍ이보람ㆍ이정은ㆍ손원주

20-13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 

최인아ㆍ곽성일ㆍ정재완ㆍ이정미ㆍ박나연ㆍ김미림ㆍ이재현ㆍ조원득

￭ 2020년



20-14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 

허재철ㆍ양평섭ㆍ정지현ㆍ현상백ㆍ연원호ㆍ최원석ㆍ양갑용ㆍ

이동률ㆍ임상훈ㆍ유동원ㆍ윤종석ㆍ김정진

20-15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 

김정곤ㆍ나승권ㆍ이재호ㆍ윤지현ㆍ김은미

20-16 저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권형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

20-17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 

한민수ㆍ안성배ㆍ김효상ㆍ김수빈ㆍ이진희ㆍ김소영ㆍ편주현

20-18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 

강태수ㆍ안성배ㆍ김경훈ㆍ강은정

20-19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구경현ㆍ김혁황

20-20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다자협상 대응방향 / 

서진교ㆍ이천기ㆍ이주관ㆍ김지현ㆍ정명화

20-21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ㆍ오수현ㆍ박영석ㆍ이성희ㆍ김은미

20-22 푸틴 4기 한ㆍ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 

박정호ㆍ김석환ㆍ정민현ㆍ강부균ㆍ김초롱ㆍ세르게이 수트린ㆍ

올가 트로피멘코ㆍ이리나 코르군

20-23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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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들 분야에서의 공통적인 협력 방안으로서 무엇보다도 주요 지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다양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 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 인적 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WTO의 관련 규범 개정이나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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